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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연 구 기 간 년 월 년 월 2024 04 ~ 2024 10

 핵 심 단 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 MSDS, , , UVCB

 연구과제명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연구배경1.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물질안전보( ‘ ’) 110 111「 」 

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와 양도 제공하는 자는 각각 물질안전· ·

보건자료 의 작성 제출 및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MSDS) · . , 「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 및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 ‘ ’) 86 ·」 「

료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제 조에 ( ‘MSDS ’) ( 2023-9 ) 3」

따른 경우1)는 작성 제출 및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MSDS · . , 

생산 및 취급 형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화학물질 전생애주기의 각 단계

제조 수입 사용 유통 폐기 등 에서 작성 제공 대상 및 시기의 혼란( , , , ) MSDS ·․

이 야기되고 있다.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라 폐기물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국86 14 MSDS , 

내 외적으로 환경 정책들이 점점 강화되며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자·

원회수 및 재생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및 부산물 등도 작성 제공이 MSDS ·

1) 양도 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 ·① 
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 , 19
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② 
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 , 「
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4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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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 조제 호 완제. , MSDS 3 2 “

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물질MSDS

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중 개 이상의 성분이 산업안” 1 「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 ‘ ’) 420 6」

리물질인 경우 해당 완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지만 완제품에 , ,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작성 제공 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MSDS ·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복합다성분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UVCB) 

작성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를 작성하고 하위사용자에MSDS MSDS

게 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작. MSDS 

성 대상 여부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국외 규제를 조사 분석을 통해 취급근·

로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및 주체 불분명 작성 기준의 부재 등으, 

로 야기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2.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국외 물질안전보건자료2) 

대상 조사 분석 및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원인을 ·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 쟁점1) · ·

 국내 외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 , , 

석 구조화 및 관련 주요쟁점 확인 , 

2) 미국이나 회원국 등은 를 안전자료 로 표현하고  EU MSDS “ (Safety Data Sheets, SDS)”
있는데 편의상 본 보고서에서는 또는 를 혼용하였다, MSDS 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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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Article)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 국내 외 주요국의 완제품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 제품 이하 폐기물 · , · ( ‘

재활용물질 복합다성분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 (UVCB) 

관련 사례 조사 분석·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주요 유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완제품 폐기물4) ( , , 

복합다성분물질 이슈 포함(UVCB)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분석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시사점별 대안 제시

연구 활용방안3. 

활용방안1)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

업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없는 정보전달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지원 가능 추후 산업계 대상 안전보건 정보 전달 교육 시 활용 가능하며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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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 개정 시 완제품 및 복합다성분물질 등 정보전달 

대상 여부 확인 시 활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2)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및 개념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완제(Article) , ‘

품 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완제품 취급 및 안전보건 정보 전달 등 관리 수’

준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완제품 폐기물재활용물질 및 복합다성분물질 등 근로자의 안전보, (UVCB) 

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영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외 사례분석 및 규제 수준 

등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기초자

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안법에 따른 관련 매뉴얼 작성 또는 교육 시 참고 자료로 활MSDS 

용할 수 있다.

연락처4. 

연구책임자 리켐프로 주 대표이사 이은정- : (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정수진 과장- : 

   052) 869. 0353☎ ▪

   E-mail ▪ star@kosha.or.kr



목   차

v 

서 론. Ⅰ ····································································3

연구 배경1. ····················································································3

연구 목표2.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3. ·············································6

연구내용 및 방법. Ⅱ ··············································13

연구내용 및 범위1. ······································································13

연구방법2. ····················································································14

연구결과. Ⅲ ····························································39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 쟁점1. · · ·· 39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160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178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vi

주요 유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완제품 폐기물4. ( , , 

복합다성분물질 이슈 포함(UVCB) ) ···········································188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199

결론. Ⅳ ·································································229

결론1. ·························································································229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2. ··························································233

참고문헌 ·································································235

Abstract ································································238

부록 ········································································243



표 목차

vii 

표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제공 관련 법령 비교[ -1] ·Ⅱ ········································15

표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제공 제도 비교 예시[ -2] Ⅱ ··························16

표 완제품에 대한 등록 신고 정보전달 의무 사항 비교[ -3] EU REACH , , Ⅱ ···20

표 국내 미국 화학제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 대상 비교 예시[ -4] ·Ⅱ ···················21

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수행[ -5] Ⅱ ···························32

표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 및 지침서[ -6] Ⅲ ··········40

표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7] Ⅲ ··············43

표 산안법에 따른 를 통한 정보 전달[ -8] MSDSⅢ ············································45

표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정보 구성[ -9] Ⅲ ···································45

표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질의 사례[ -10] Ⅲ ·····49

표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11] Ⅲ ························50

표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 내 포함 정보[ -12] Ⅲ ··············································51

표 국내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 및 지침서[ -13] Ⅲ ········54

표 국내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14] Ⅲ ···········55

표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전달[ -15] Ⅲ ···································································56

표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정보 별지 호서식 포함 내용[ -16] ( 25 ) Ⅲ ··························57

표 화평법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관련 질의 사례[ -17] Ⅲ ·················59

표 화평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규제 적용 관련 질의 사례[ -18] Ⅲ ·····60

표 폐기물재활용물질 등록등면제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19] Ⅲ ··························61

표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제외 대상 중 화평법에 따른 정보 [ -20] 86Ⅲ

제공 대상 ··············································································································62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viii

표 산안법 및 화평법 정보제공 제외 대상 비교[ -21] Ⅲ ·····································63

표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종류[ -22] Ⅲ 69

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내 주요 구성[ -23] Ⅲ ························70

표 국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제도 및 법령[ -24] Ⅲ ····················71

표 작성 대상[ -25] EU SDS Ⅲ ··········································································73

표 정보 구성[ -26] EU SDS Ⅲ ··········································································74

표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27] EU REACH 31Ⅲ ············································77

표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28] EU REACH 32Ⅲ ············································79

표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29] EU REACH 33Ⅲ ············································80

표 부속서 에 따른 물질 식별정보 요건[ -30] REACH VI Section 2Ⅲ ············84

표 에 따른 라벨링 내 정보 구성[ -31] EU CLP Title IIIⅢ ·······························88

표 라벨링 규정에 따른 정보 전달[ -32] EU CLP Ⅲ ··········································89

표 범위 [ -33] US OSHA HCS Ⅲ ····································································90

표 에 따른 정보 전달 범위 [ -34] US TSCA HCPⅢ ········································92

표 정보 구성[ -35] US SDS Ⅲ ··········································································93

표 에 따른 전달[ -36]  US OHSA HCS SDS Ⅲ ···············································95

표 에 따른 완제품 기준에 대한 내역[ -37] HCS OSHA Q&A Ⅲ ·······················97

표 에 따른 유해폐기물 식별을 위한 목록[ -38] RCRAⅢ ····································98

표 규정에 따른 라벨링 내 정보 구성[ -39] US TSCA/OSHA Ⅲ ····················100

표 내 정보 전달 관련 규제[ -40] US TSCA Ⅲ ···············································101

표 내 라벨링 규정에 따른 정보 전달[ -41] 40 CFR §770.45 Ⅲ ····················106



표 목차

ix 

표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 -42] Ⅲ ··········································110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43] EU REACH (1)Ⅲ ····································135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44] EU REACH (2)Ⅲ ····································137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45] EU REACH (3)Ⅲ ····································138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46] EU REACH (4)Ⅲ ····································139

표 에 따른 완제품 유형별 제품 예시 요약[ -47] EU REACHⅢ ······················141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48] EU REACH _Step 4/5Ⅲ ·························141

표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49] (Step 4)Ⅲ ·········142

표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50] (Step 4) (2)Ⅲ ····144

표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51] (Step 5Ⅲ ··········146

표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52] EU REACH _Step 6Ⅲ ·····························147

표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53] (1)Ⅲ ··································149

표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54] (2)Ⅲ ··································150

표 섬유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55] Ⅲ ·············································152

표 플라스틱 합성 및 제품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56] Ⅲ ················154

표 종이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57] Ⅲ ·············································156

표 완제품 정의 차이[ -58] US OSHA/TSCA Ⅲ ··············································157

표 완제품 정의에 대한 규제 분석[ -59] US OSHA/TSCA Ⅲ ·························158

표 미국 화학제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 대상 비교 예시[ -60] Ⅲ ·······················159

표 시스템[ -61] Chem SHERPA Ⅲ ·································································165

표 화평법에 따른 정보제공 규제 미포함 대상[ -62] Ⅲ ·····································168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x

표 인터뷰 대상 기업 개요[ -63] Ⅲ ····································································170

표 실무자 인터뷰 질문 도출[ -64] Ⅲ ································································170

표 폐기물 재활용 성분 확인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65] Ⅲ ·······················172

표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확인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66] Ⅲ ········173

표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67] Ⅲ ········173

표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68] Ⅲ ···········174

표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69] Ⅲ ················174

표 안전보건 정보 확보 방법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70] UVCB Ⅲ ········175

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71] UVCB Ⅲ ········175

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72] Ⅲ ····························176

표 [ -73] Ⅲ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유형별 사각지대 발생 지점 확인 및 유형화 ··186

표 국내 화학물질관련법 및 의 완제품 기준 비교[ -74] EU REACHⅢ ············189

표 에 따른 유해 비유해폐기물 분류[ -75] EU WFD /Ⅲ ·····································193

표 에 따른 폐기물 유형[ -76] EU WFDⅢ ·······················································194

표 유해폐기물 정보 확인방법 및 분석 방법[ -77] Ⅲ ········································196

표 국내 화평법에 따른 완제품 관련 조항 및 관련 예시[ -78] Ⅲ ·····················201

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개정 안 제안[ -79] MSDS ( 2023-9 ) ( ) Ⅲ 「 」 ··········203

표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복사기토너[ -80] (1)_Ⅲ ·····························205

표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용접봉[ -81] (2)_Ⅲ ····································206

표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빔[ -82] (3)_HⅢ ········································207

표 산안법 시행령 제 조 개정 안 제안[ -83] 86 ( ) Ⅲ ··············································208



표 목차

xi 

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서 업데이트 제안 안[ -84] MSDS Q&A ( )Ⅲ ··············209

표 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업데이트 제안 안[ -85] MSDS ( )Ⅲ ···············210

표 물질 특성을 고려한 작성 방법 제안 안[ -86] UVCB MSDS ( )Ⅲ ·················212

표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87] Ⅲ ··········································215

표 [ -88] Ⅲ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 조 개정 안· 6 ( ) ·····216

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89] (1)Ⅲ ·········217

표 [ -90] Ⅲ 산안법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및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정의 ··223

표 [ -91] Ⅲ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안 제안· ( ) · 226

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92] (2)Ⅲ ·········227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xii



그림목차

xiii 

그림 [ -1]Ⅱ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진행 절차 ‘ ’ ····14

그림 완제품 관련 등[ -2] US OSHA Q&A Ⅱ ···················································17

그림 사이트 [ -3] EU OSHA Ⅱ ·········································································17

그림 가이드라인[ -4] EU REACH SDS (2020) Ⅱ ············································18

그림 가이드라인[ -5] EU REACH SDS (2020) Ⅱ ············································19

그림 폐기물 및 회수물질에 대한 지침 내 결정 단계[ -6] (2010) SDS Ⅱ ···········19

그림 국내 가이드 [ -7] MSDS Q&A(2023) Ⅱ ··················································21

그림 완제품 가이드라인[ -8] EU REACH (2017) Ⅱ ·········································25

그림 완제품 가이드라인[ -9] EU REACH (2017) Appendix 3 Ⅱ ···················25

그림 규정 및 용어 표준 해석 사이트[ -10] US OSHA Ⅱ ·································26

그림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실행화면[ -11] ‘ ’Ⅱ ··············································28

그림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경고표지 라벨링 출력물[ -12] ‘ ’ ( ) Ⅱ ····················28

그림 및 에 따른 정보 전달 흐름[ -13] ChemSHERPA JAMPⅡ ······················29

그림 웹기반 시스템 개요 [ -14] MADAMS Ⅱ ···················································29

그림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실무가이드 [ -15] (UVCB) Ⅱ ································30

그림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시사점 도출 [ -16] Ⅱ ··································33

그림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안 절차[ -17] Ⅱ ···········································34

그림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 규격 및 양식[ -18] Ⅲ ···········································52

그림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전달 항목 비교[ -19] Ⅲ ·····························66

그림 별지 제 호 서식 항목에 대한 내 기재 항목 예시[ -20] 26 MSDS Ⅲ ··········67

그림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전달 흐름[ -21] Ⅲ ···68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xiv

그림 내 의사소통 체계[ -22] EU Ⅲ ····································································72

그림 폐기물 재활용 요건 확인 단계[ -23] SDS Ⅲ ·············································87

그림 에 따른 유해폐기물 확인 흐름[ -24] US RCRAⅢ ·····································99

그림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라벨 샘플[ -25] OSHA HCS Ⅲ ····················100

그림 완제품 관련 등[ -26] US OSHA Q&A Ⅲ ···············································132

그림 완제품 판단 절차[ -27] EU REACH Ⅲ ···················································136

그림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28] Ⅲ ············································148

그림 인공섬유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29] Ⅲ ············································151

그림 플라스틱 합성 및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30] Ⅲ ······························153

그림 종이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31] Ⅲ ··················································155

그림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실행화면 및 가이드 동영상[ -32] ‘ ’ Ⅲ ·············160

그림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작성 매뉴얼[ -33] ‘ ’Ⅲ ···············161

그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라벨 출력[ -34] ‘ ’ Ⅲ ············································161

그림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경고표지 라벨링 출력물[ -35] ‘ ’ ( ) Ⅲ ···················162

그림 웹기반 물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 -36] ‘ ’ Ⅲ ·····································163

그림 물질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기능[ -37] ‘ ’ Ⅲ ···················································164

그림 및 에 따른 정보 전달 흐름[ -38] ChemSHERPA JAMPⅢ ····················165

그림 실행 화면[ -39] ‘ChemSHERPA-CI’ Ⅲ ··················································166

그림 실행 화면[ -40] ‘ChemSHERPA-AI’ Ⅲ ··················································166

그림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사례 서면[ -41] EU REACH 33 _Ⅲ ·····················167

그림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사례 사이트 공지[ -42] EU REACH 33 _Ⅲ ·········168



그림목차

xv 

그림 물질 조성 예시[ -43] UVCB Ⅲ ································································169

그림 [ -44] Ⅲ 실무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현황 심층 인터뷰 질문지 · 171

그림 산안법과 화평법 의무주체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 -45] Ⅲ ·············179

그림 국내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 [ -46] Ⅲ ······180

그림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 -47] Ⅲ

요약 ···················································································································181

그림 [ -48] Ⅲ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UVCB ···182

그림 산안법과 화평법의 기존 신규화학물질 및 제도적 사각지대[ -49] /Ⅲ ········187

그림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50] Ⅲ ············200

그림 완제품 판단 기준 제안 안[ -51] ( )Ⅲ ···························································204

그림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52] 32Ⅲ ·············································222

그림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내 함유 물질 정보 전달 서식 제안 안[ -53] ( )Ⅲ ···224

그림 라벨링을 통한 완제품 내 함유물질 정보 전달 제안 안[ -54] ( )Ⅲ ··············224

그림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 -55] UVCB Ⅲ ········································225





서 론. Ⅰ





3

서 론. Ⅰ

연구 배경1.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물질안전보( ‘ ’) 110 111「 」 

건자료대상물질 이하 대상물질 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와 양도 제공하( ‘MSDS ’) · ·

는 자는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의 작성 제출 및 제공의 의무가 ( ‘MSDS’) ·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 및 화학물질의 . , ( ‘ ’) 86「 」 「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고용노동부 · ( ‘MSDS ’) (」

고시 제 호 제 조에 따른 경우2023-9 ) 3 3)는 작성 제출 및 제공의무가 MSDS ·

면제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생산 및 취급 형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화학물, 

질 전생애주기의 각 단계 제조 수입 사용 유통 및 폐기 등 에서 ( · , , ) MSDS 

작성 제공 대상 및 시기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라 폐기물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86 14 MSDS , 

국내 외적으로 환경 정책들이 점점 강화되며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

자원회수 및 재생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및 부산물 등도 작성 제공이 MSDS ·

되는지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 조제 호 완제. , MSDS 3 2 “

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물질MSDS

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중 개 이상의 성분이 산업안” 1 「

3) 양도 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 ·① 
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 , 19
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② 
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 , 「
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4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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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 ‘ ’) 420 6」

리물질인 경우 해당 완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지만 완제품에 , ,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작성 제공 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MSDS ·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복합다성분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UVCB) 

한 작성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를 작성하고 하위사용MSDS MSDS

자에게 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 

성 대상 및 주체 불분명 작성 기준의 부재 등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완제품 폐기물재활용물질 및 복합다성분물질 에 대한 , , (UVCB)

작성 대상 여부 및 작성 방법 등 관련 국외 규제를 조사 분석하고 MSDS ·

그 결과를 토대로 취급근로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표2.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물질안전 정보 전달 관련 국외 물질안전보건자료4) 

대상 조사 분석 및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원인을 ·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 쟁점1) · ·

국내 외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1) · , , 

분석 구조화 및 관련 주요쟁점 확인 , 

4) 미국이나 회원국 등은 를 안전자료 로 표현 EU MSDS “ (Safety Data Sheets, SDS)”
하고 있는데 편의상 본 보고서에서는 또는 를 혼용하였다, MSDS 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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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2) (Article)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국내 외 주요국의 완제품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 제품 이하 폐기물 재(1) · , · ( ‘

활용물질 복합다성분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사례 ’), (UVCB) 

조사 분석·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1) ·

지대 파악 및 유형화

주요 유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완제품 폐기물4) ( , , 

복합다성분물질 이슈 포함(UVCB)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분석(1)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시사점별 대안 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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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3. 

❍ 제도에 대응한 신뢰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강윤REACH MSDS ( , 2007)

 목적 에서 도입된 제도의 신뢰성 방안에 대한 자료 ( ) EU REACH MSDS 

고찰을 통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MSDS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도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적용 EU REACH MSDS 

자료 고찰

 운영상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MSDS 

위한 법적 기술적 해결 방안 조사/

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전략 및 법적 접근 방법 MSDS 

도출

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MSDS /

효과 분석

 국내 실정에 맞는 신뢰성 향상 제도 제안MSDS 

 주요 결과

 국내 실정에 맞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외 신뢰성 MSDS MSDS 

향상을 위한 제도를 검토

 및 미국 영국 일본 내 신뢰성 향상 관련 제도 EU REACH , , MSDS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제안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의 작성 및 활용 임경택 외 인 ( 8 , 2007)

 목적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화학물질 사용량 및 종류의 증가와 함( ) 

께 신규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자료

가 없는 채로 유통되어 체계적인 새로운 관리방안 필요성 증가 이에 .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사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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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개발 ( ) 

및 최신성 유지와 동 자료의 활용을 통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 개발 내용을 사업 중심으로 제시∙

 주요 결과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 제공이 분류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불·

명확한 데이터 표현으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정보 , GHS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자료 제공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해외 전문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응하는 화학물질 정

보 탐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성 보증을 위한 개발, SOP , 

사용자 맞춤형 검색 기능을 유지하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CMS) , 

번역지식관리시스템 개발 화학물질 이름 표기법의 통일을 제시, 

❍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마련 연구 소병천 외 인( 2 , 2015)

 목적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제도적 차이( ) 

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제에서 화학물질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심, 

사기준 및 절차를 연구하며 국외 제도 분석과 현장 적용 실태를 통해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주민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국내외 법제 및 사례 검토를 통해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 ) 

드라인을 제시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 조사 절차를 분석하, 

며 화관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검토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 주요 결과

 화학물질 취급량의 공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즉 국민의 건강과 환, 

경에 야기하는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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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만을 취급량을 공개하고 취급량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범위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

 구성성분 정보 등 법률에 비공개 가능성이 적시된 항목 외에는 포괄

적 내용으로써 공개 심의 대상 정보가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 예

방에 필요한 정보인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기준 제안

❍ 선진국의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 심사제도 운영 사례에 관한 MSDS ·

연구 소병천 외 인( 4 , 2016)

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도입 후 여년이 된 시점에서 제도적 ( ) 20

검토 및 영업비밀의 인정에 대한 의견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증

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주요 내용 현재 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결( ) (2016)

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사례 탐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선진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수준 확인

과 애로사항 파악

 주요 결과

 영업비밀의 의미는 각 국가별로 대동소이하며 국내의 영업비밀 판, 

단의 법적 기준은 국제적 수준을 충족하며 선진국의 제도 경, MSDS

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비밀 인정을 위한 등록 심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대상은 선진국 제도에서 , 

공통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 신청대상에 준하는 것으

로 판단

❍ 화학물질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제공 방안 연구 김신범 등( , 2019)

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심사가 도입되어 화학( ) 

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방대한 를 누락 DB

없이 성공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끌고 양질의 자료가 구축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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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방, 

법론을 내실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산업용 정보 활용 목적 및 방향을 ( )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인 활용성과 확장성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방식을 설계하고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

이스 형식을 제시

 주요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을 위한 정보화( ) 

전략계획 및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안함

❍ 화학물질 규제 현실화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책 개선방안 심우섭 외 (

인1 , 2023) 

 목적 제출 의무화와 비공개심사제도 준수에 있어 여러 기업의 ( ) MSDS 

애로사항 개선하여 현실적인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함

 주요 내용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 도입 이후  중간 제조자의 ( ) MSDS 

제출 유예기간 적용 기준 개선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시 MSDS , LoC 

인정 위탁제조자의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신청 허용 등 제도 준, MSDS 

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입된 개선방안을 안내

 주요 결과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수 (MSDS) 

규정으로 정확한 작성과 유통이 중요 년 제출 및 비공개 , . 2021 MSDS 

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이행의 어려움이 있기에 해당 연구에서 법 개

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 수행 궁극적으로 모든 주체가 화학물. , 

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정보 유해성 분류 규제  , , 

연계 적용 방안 이은정 등( , 2023)

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및 규제하는 화학물질 중 금속 및 그 ( ) 



화합물에 대한 법적 기준 적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에 대

한 행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기업의 용이한 이행을 돕기 위함

 주요 내용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등록과 유해성 분류 시 고려사항 및 법적 규제

와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정보와 규제의 

연계적용 방안을 제시 및 유해성 분류 방법 분석 및 최신 동GHS 

향 조사를 통한 법적 규제간 연계성 비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국내 화평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성 확인 및 평가 절차와 고용노동부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하고 정보 공개하는 절차를 비교

 주요 결과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간 동일 물질의 유해성 분류 결과 차이

로 인한 혼란 감소 및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

이트 등을 위하여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및 자료 공유를 통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결과 통일 및 기업 의견수렴 절차 추가를 개

선안으로 제시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그룹화 접근 방법 및 그 고려 항목을 활용하여 

각 화합물에 대한 접근방식을 결정함 금속 이온의 원자가 금속 및 . , 

그 화합물의 결정 구조 물질 유형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물리화, ( ), 

학적 특성 입자 크기 수용성 이 본 연구 용역에서 유해성 분류 경향 ( , )

확인 및 비교 분석을 위해 결정된 접근방식이며 각 항목별 분석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 수행 이외 금속함. 

유 및 복합금속 물질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평가 방법을 추UVCB 

가 검토하여 구성성분에 따른 유해성 관리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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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범위1.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 쟁점1) · ·

국내 외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1) · , , 

체계 분석 구조화 및 관련 주요쟁점 확인,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2) (Article)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국내 외 주요국의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1) · , ,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 분석(UVCB) ·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1) ·

전달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4)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분석(1)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국내 화학물질 정보 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시사점별 대안 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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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2. 

그림 [ -Ⅱ 1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진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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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쟁점1) · ·

국내 외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1) · , , 

분석 구조화 및 관련 주요쟁점 확인, 

본 보고서에서 정보전달 이란 정보 를 전달하는 자 공급자 와 전달받는 자 수요자‘ ’ , ‘ ’ ( ) ( ,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 ,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공개 로 해석하였다‘ ’ ‘ ’ .

본 절에서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및 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 및 규제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산안법 및 화평법을 중심으로 정보 전달 체계 방법 관련 규제 규제 이행 , , , 

주체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및 미국의 정보 전달 규제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조, EU 

사하여 국내외 주요 국가들의 제도와 체계를 표 [ -Ⅱ 1 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 .

EU REACH 화평법 산안법
US 

OSHA/TSCA

관
련 
법
령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
건법

40 CFR 
§721.72 
Hazard 

communication 
programCommission Regulation 

(EU) No 787/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 호2024-4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

및 
물질안전보
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
노동부고시 
제2023-9

호)

29 CFR 
§1910.1200 
OSHA HCS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LP)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
제 호2023-102 )

표 [ -Ⅱ 1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제공 관련 법령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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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정보전달 체계 분석 및 구조화)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

기 위해 우선 국내 산안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 ‘ ’)「 」

에 따른 정보제공 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 . 

또한 안전보건정보의 대상을 화학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으로 구분하였다, .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유통 취급되는 , ·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혼합물인 점을 감안하여 혼합물과 단일물질을 구분할 필

요가 있고 본 연구 배경에서 언급된 완제품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 산안법 제 조에 따라 제조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조사( ) 108 ·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 조에 따라 물질을 양, 111

도할 때에 를 통해 안전보건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부과MSDS

 화평법 제 조에 따라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 등록 하( ) 10 · ( )

도록 하고 제 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안전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 29

항목 산안법 화평법

근거 제 조111 제 조29

주요 
의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해야 함

등록 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
혼합물들 양도하는 자는 양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공
항목

대상화학물의 명칭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 또는 신고번호 명칭 유해성 및 , ,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작성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고용노동부고시( )
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별지 제 호 서식( 25 ) 
 화학물질안전정보 위해성정보 자료( ) 

표 [ -Ⅱ 2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제공 제도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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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정보전달 체계 분석) 

해외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은 미국 및 일본의 주요 행정당국 EU, 

또는 규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등을 토대로 제도와 규정을 중심으로 아

래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 국가별 안전보건 정보제공 적용범위 적용업종 등 적용 대상( ), , 

정보제공 방법 전달 정보 내용 법적양식 세부항목 및 사례, , ( , 

행정처분 및 벌칙 등)

 및 내 사이트 조사 분석 수행 및 관련 정보 확인US OSHA EU OSHA ·

그림 [ -Ⅱ 2 완제품 관련 등] US OSHA Q&A 

그림 [ -Ⅱ 3 사이트 ] EU OSHA 

 가이던스 및 가이던스 등 조사 분석EU SDS US O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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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Ⅱ 4 가이드라인] EU REACH SDS (2020) 

완제품 내 유해물질 폐기물 재활용 및 복합다성분물질, (UVCB, 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s)

의 안전보건정보 전달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사 확인하였다· .

 제 조에 따른 완제품 내 EU REACH 33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 의 정보전달 의무 및 관련 제도 확인oncern)

제 조 완제품 내 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의무33

제 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중량 를 초과하는 농도로 제 조 제 항에 따라 1. 57 0.1 % 59 1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의 모든 공급자는 완제품의 수령자에게 완제품의 ,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명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제 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중량 를 초과하는 농도로 2. , 57 0.1 %
제 조 제 항에 따라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의 모든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59 1 ,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의 이름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 ,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관련된 정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5 .

 국외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법 확인

 제 조에 따라 폐기물은 화학물질(EU REACH) EU REACH 2(2) , 

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에 따른 규제 대, REACH

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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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폐기물에서 회수되거나 재활용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 

경우 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물질안전정보 전달 대REACH , 

상임이 가이드라인1)에 명시됨

그림 [ -Ⅱ 5 가이드라인] EU REACH SDS (2020) 

회수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작성Appendix 3. SDS 

 폐기물 및 회수물질에 대한 지침 내 폐기물 및 회수 물질ECHA, ‘ (2010)’

에 대한 작성 필요 여부 검토를 위한 단계 검토 및 분석 수행SDS 

그림 [ -Ⅱ 6 폐기물 및 회수물질에 대한 지침 내 결정 단계] (2010) SDS 

1) 가이드라인 EU REACH SD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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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 관련 쟁점 도출  ) 

국내 및 미국 등 주요국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법 및 제도의 체계 및 세EU·

부사항 정보전달 주체 정보 유형 정보전달 방법 시기 등 조사 비교 및 구조( , , , ) , 

화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제도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쟁점을 도출하였다.

 완제품 등 국가별 화학물질 정보제공 법 및 제도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전달 세부 내용 파악 및 비교를 통해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 국가별 제도 세부 사항 정보전달 주체 정보 유형 정보전달 방법 시기 등( , , , ) 

비교 및 구조화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쟁점 도출

구분 등록 신고 정보전달

근거
조항

제 조 제 항7 1 제 조 제 항7 2 제 조33

대상 물질
완제품 내 의도적 

배출물질
허가 후보목록 물질 허가 후보목록 물질

의무 주체
완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완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완제품 생산자 수입자 , 

및 공급자

적용 톤수 연간 톤 초과1 연간 톤 초과1 톤수무관

농도 한계 - 중량 이상0.1 % 중량 초과0.1 % 

시기 2008.6.1~

 이전 포함2010.12.1. : 
까지2011.6.1

 이후 포함2010.12.1. : 
포함일로부터 개월 이내6

 수령자에게 완제품 
공급시

 소비자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45

의무면제 조건

동일
용도 등록

O O X

노출
차단 가능

X O X

표 [ -Ⅱ 3 완제품에 대한 등록 신고 정보전달 의무 사항 비교] EU REA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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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국가별 등 참고를 통한 · Q&A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쟁점 및 이슈 도출

 국내 가이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쟁점 MSDS Q&A 

및 이슈사항 확인

그림 [ -Ⅱ 7 국내 가이드 ] MSDS Q&A(2023) 

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제 조제 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 2023-9 3 2

혼합물 예시 참고 및 국외 및 법률 해석 사이트 등과 비교 ’ Q&A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2023-9
제 조제 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3 2

예시

법률 및 규정 표준 해석 정보 US OSHA 
공개2)

사업장 내 소화기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관련 

 재사용을 위한 정비 충전 등 작업이 ( ) 
사업장 외부 전문업체 등 에서 ( )
이루어지거나 회성 제품 폐기 , 1 (
등 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
제 호 제 조제 호에 따른 2023-9 3 2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님

 제조 수입업체에서 소화기가 , 
유해물질로 분류될 경우 에 따른 , HCS
라벨링 대상에 해당됨

 기준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내 HCS (
도에서 절대 압력이 를 초과하는 70 40psi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 또는 도에서 100
증기압이 를 초과하는 액체 는 40psi )
물리적위험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표 [ -Ⅱ 4 국내 미국 화학제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 대상 비교 예시] ·



22

2) https://www.osha.gov/laws-regs/interlinking/standards/1910.1200/standard_inter
pretations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2023-9
제 조제 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3 2

예시

법률 및 규정 표준 해석 정보 US OSHA 
공개2)

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 충전 등, ( )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됨

간주되어 라벨 정보를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음 

 충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라벨 작성 및 부착 의무 없으나 라벨 , 
제거 및 훼손은 금지됨

 소화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 
여부를 추가 확인 필요

배터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관련

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님

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을 고려할 때 누출 유출 또는 파손 ,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납축 배터리는 수소 누출 유출 파손 및 , , 
방출 가능성이 있어 점화 시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 (
배터리 구동 장치 전체는 밀봉되어 )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 조건 및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누출 유출 또는 ,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 예 리튬 ( : , 
코발트 흑연 및 또는 물리적 예 화상, ) / ( : ,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 
간주할 수 없음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비자 제품으로서 
에 따른 요구 29CFR 1910.1200

사항에서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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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2) (Article) 

가 국내 완제품 정의 및 기준의 필요성 확인) 

국내 산안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대상물질은 를 작성하110 1 MSDS MSDS

여 고용부장관에게 제출 및 양수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하지. 

만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에 따른 완제품에 해MSDS ( 2023-9 ) 3

당되는 경우는 작성 제출 및 제공의무가 면제된다SDS ·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2023-9」

제 조 적용제외 물질3 ( ) 영 제 조제 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86 18 "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이라 함은 다음 각 "
호의 물질을 말한다.
···

완제품으로서 2.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
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420 6 )」 

본 보고서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규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하MSDS 

여 정보 제공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완제품 의 정의와 규제 범위MSDS ' '

를 검토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 화학물질관리, , . 

법 화평법 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의 정의 및 규제 범위와 주요 해외 국가( )

의 화학물질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완제품의 정의 및 규제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화평법 제 조제 호에서 제품 을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 가목과 나목으로 구2 15 ‘ ’ , 

분하여 특별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을 별도로 설명하고 ‘ ’

있다 이는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다목을 근거로 등록 신고 등의 의무를 면. 11 1 1 ·

제하는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특별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 ‘

하는 제품 은 등에서 해석하는 완제품 의 해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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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품 이란15. ‘ ’ 소비자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2 1「 」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 
발휘하는 제품

제 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1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① 
제 조제 항ㆍ제 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0 1 5 4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1. 
가 기계에 내장 되어 수입되는화학물질. ( )內藏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 
유출되지 아니하는화학물질

나 국외 완제품 정의 및 기준) ( ) 

국내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의 정의 및 규제 범위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국외 주요국 등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등을 기반으로 국가별 완제품 (EU·US ) 

정의 및 적용 범위 관련 규제 및 가이던스 등 조사 분석하였다, · . 

제 조에 따른 완제품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EH REACH 3(3) (Article) .

생산 과정에서 화학 성분보다 기능을 더 크게 결정하는 특수한 모양 표면 또는 , 
디자인이 부여되는 물체를 의미

 는 완제품 가이던스EU REACH 3)를 발행 복합제품 중 개별 , 

완제품으로의 고려 범위 등 예시 등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완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가이드라인 내 완제품 구분을 위한 시나리오 예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 조사 수행

3) ECHA, Guidance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2017), Ve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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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Ⅱ 8 완제품 가이드라인] EU REACH (2017) 

 완제품 가이드라인 내 완제품과 EU REACH (2017) ‘Appendix 3 

화학물질 혼합물 경계 참고 및 분석/ ’

 해당 지침서는 화학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및 완제품 용기 / (

또는 운반제로 기능 과 화학물질 혼합물의 조합을 구분하는 절차 ) /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 -Ⅱ 9 완제품 가이드라인] EU REACH (2017) Appendi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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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업장 안전보건기준 중 유해요인 정보전달 에 관한 연방규칙‘ ’ ‘ ’

에 따른 완제품(Hazard Communication) 29 CFR1910.1200(c) (Article)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완제품 이란 입자가 아닌 제조된 품목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의미함(Article)
제조 과정 중 특정 모양이나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것 i) 
최종 사용 시 그 모양이나 디자인에 따라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ii) 

좌우되는 것
정상적인 사용 조건 중 극소량 또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방출하지  iii) 

않으며 취급자에게 물리적 위험이나 건강 위해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

 는 산업계의 규정 및 용어 해석 지원을 위하여 OSHA OSHA 

문의받은 사항을 법적 조항별로 정리 및 관련 홈페이지4)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림 [ -Ⅱ 10 규정 및 용어 표준 해석 사이트] US OSHA 

 해당 사이트를 통해 미국 내 산업계에서 실제 완제품 분류 및 정의 

확인을 위하여 문의한 내용을 참고 미국의 완제품 특성 분석 및 국내 , 

완제품 정의 규제 범위 제안 시 참고, 

4) https://www.osha.gov/laws-regs/standardinterpretations/standardnumber/1910/1910.120
0%20-%20Index/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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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국내 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등에 (1) · , , (UVCB)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사례 조사 분석·

가 국내 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 ) · , , UVCB 

전달 사례 조사 및 수집 진행

실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법 및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과 사각지대를 파

악하기 위해 라벨 및 표시사항 등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외의 방법으로 안전보건 정보가 전달된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배포한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외에도 일본의 및 ChemSHERPA JAMP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전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유럽에서 완제품에 포함된 , 

고위험물질 에 대한 정보 전달 사례 및 방법도 추가로 확인하였다(SVHC) .

또한 국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완제품 폐기물 재, , , 

활용물질 물질 등에 대해 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과 , UVCB MSDS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확. 

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 및 포장 등에 대한 표시사항 정보 전달

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와 용기 포장

에 대한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혼합물 분류표시 프‘

로그램 을 개발’

 관련 정보 전달 사례 등 조사 및 확인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정보 전달 사례로 확인 및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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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Ⅱ 11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실행화면] ‘ ’

그림 [ -Ⅱ 12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경고표지 라벨링 출력물] ‘ ’ ( ) 

 및 ChemSHERPA JAMP(Joint Article Management Promotion- 

Consortium)5)를 활용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및 공유 사례 확인

5) 일본산업환경협회JAMP(Japan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에서 공급망의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물(JEM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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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산업 분야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 관리 및 전달 커뮤니케이션 시

스템 구축

 및 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한 사례 및 예시 조사를 ChemSHERPA JAMP

통해 대상 분야 품목 정보 등 확인, , 

그림 [ -Ⅱ 13 및 에 따른 정보 전달 흐름] ChemSHERPA JAMP

 물질정보통합관리 시스템(MADAMS; Material Data Management 

을 활용한 공급망 내 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및 공유사례 확인System)

 모기업 및 협력사의 화학물질 완제품 정보를 웹상으로 통합관리 및 /

연결하는 시스템IT 

 국내 를 활용한 화학물질 및 완제품 정보 전달 사례 등 조사MADAMS

그림 [ -Ⅱ 14 웹기반 시스템 개요 ] MADAMS 

질정보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년 설립한 단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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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사례는 

제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였다EU REACH 33 .

 제 조에 따른 완제품 내 의 정보전달 의무 및 그에 EU REACH 33 SVHC

따른 사례 확인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국내 등(UVCB) UVCB 

록에 관한 가이드 등을 확인하였다.

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법 확인(UVCB)

 국내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실무가이드 에 ‘ (UVCB) (2020)’

따르면 물질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질로 취급되며 물질 그 UVCB , 

자체로 시험하거나 등록 구성성분의 독성을 기초로 혼합물 , GHS 

분류 로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동일한 명칭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조성에 따라 유해성 , UVCB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독성이 높은 조성으로 유해성 

분류를 수행 안전보건 정보 자료 준비 가능, 

그림 [ -Ⅱ 15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실무가이드 ] (UVCB) 

폐기물 재활용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 

협회 폐기물 석유화학 협회 등 또는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 , ) 

통해 사례 수집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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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규제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활용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

방법 활용 여부 조사

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시 애로사항 주체 확인MSDS ( , 

정보 전달 방법 정보 전달 범위 등 확인, )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철강 석유 분야 대상 작성 현, MSDS 

황 관련 사례조사 및 설문 결과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추가 확인 및 분석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1) 

이번 절에서는 앞서 수행된 국내외 규제 조사 비교 분석 쟁점 도출 사례 , , , 

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에서 발, 

생하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

였다 먼저 국내외 규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보 전. , 

달 체계에서 누락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 

고 폐기물 재활용물질 완제품 물질 등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 , , UVCB 

사각지대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국내 실무자 인터뷰와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 국내 외 안전보건 자료 전달 체계 정보전달 사례 조사 결과를 ) · , 

토대로 국내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 안전보건 정보 , , UVCB ․

전달 체계 및 제도별 정보 전달의 한계 및 사각지대 

유형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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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물질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 , UVCB 

흐름 단계별 주체 관련 근거 법령 정보 전달 방법 등 요약 및 제시( , , ) 

나 현행 안전보건자료 정보전달 체계 및 제도적 사각지대 추가 확인) 

 조사 및 수집된 안전보건자료 정보전달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정보전달 체계 내 제도적 사각지대 유무 확인 

 국내 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 결과 ·

유형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수행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조사 및 
분석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 및 
확인

완제품

국외 주요국 완제품 또는 
생활화학물질 정보 전달 여부, 

체계 수행 절차 등 분석 , 

완제품 정의 명확화 및 기준 안( ) 
마련

안전보건정보 작성 여부 확인 및 
정보 제공 사례 정리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및 

애로사항 확인

완제품 가이드라인 EU REACH 
분석

국외 주요국 완제품 정의 조사 및 분석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여부 확인

폐기물 
재활용

국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정보 조사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 주체 MSDS 
및 대상 여부 확인

에 따른 폐기물 및 회수 EU REACH
물질에 대한 지침(2010) 안전보건정보 작성 여부 확인 및 

정보제공 사례 정리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및 애로사항 확인복합
다성분
물질 

(UVCB)

복합다성분물질 의 (UVCB)
안전보건자료 정보전달 여부 및 체계 

검토

에 따른 지침EU REACH SDS ,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UVCB) 

실무가이드,
차 개정판 등 검토UN GHS 10

혼합물과 
복합다성분물질 의 유해성 (UVCB)

분류 방법 비교

표 [ -Ⅱ 5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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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한 현행 정보전달 사각지대 파악

주요 유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완제품 폐기물 4) ( ,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이슈 포함, (UVCB)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도출(1) 

이번 절에서는 앞서 파악한 사각지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이 가 , 

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각지대가 .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문제점 등 각 유형별 특성

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그 특징을 명확히 분석하였다, .

 

그림 [ -Ⅱ 16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시사점 도출 ] 

가 사각지대 유형별 원인 등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수행) 

 복합다성분물질 폐기물재활용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성분 정보 전달 , 

방법 고려 및 관련 시사점 확인

 의도적으로 유출되는 완제품에 대한 작성 등 현행 산안법 MSDS 

체계를 고려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시사점 확인

나 국내 외 안전보건 자료 전달 체계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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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및 등 각 , EU REACH/OSHA, US TSCA/OSHA 

유형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시사점 도출

 국내 외 제도 세부사항 조사 비교 및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의 · , 

안전보건 정보 제도적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쟁점 도출

 현행 안전정보 전달 체계 및 산안법 내 완제품 정의 및 기준 안 적용 시 (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시사점 확인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1)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안

그림 [ -Ⅱ 17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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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앞서 수행된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결

과를 기반으로 사각지대가 안전보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제도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각지대 유형별로 어떤 개· . 

선 방안이 필요한지 향후 규제와 정보 전달 체계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 사각지대 유형별 완화를 위한 대안 안 마련) ( ) 

 국내 외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사각지대 ·

유형별 원인 등 특성에 기반한 대안 마련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의 기준이 되는 완제품 기준) 

안 및 범위 등 제시(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완화 대안 안 을 구체적으로 ( )

제시하고 현재 산안법 및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를 고려한 법령 

등 개정 안 제시( ) 

나 자문회의 개최를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수렴) 

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등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 , 

수행하는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 사각지대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완화 대안 안 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완화를 위한 법령 등 

개정 안 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다 사각지대 완화 대안 안 보완 및 최종 제안 수행) ( )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주체 범위 등을 고려한 , 

현행 정보전달 체계 내 사각지대 완화 대안 안 도출( ) 

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법령 등 개정 안 도출 및 현행 개정 안 비교 표 ( ) · ( )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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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 분석 구조화 주요 쟁점1. · ·

국내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1) , , 

체계 분석 구조화 및 관련 주요쟁점 확인,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은 산안법과 화평법에 따라 공급자가 주

체이다 다만 산안법은 화평법과 달리 제조 수입자 외에 물질을 양도하. , ·

는 자도 그 의무를 갖는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 , 

혼합물 및 완제품을 구분하여 정보전달 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1) 

산안법에 따른 정보전달은 와 경고표지로 분류될 수 있다 는 MSDS . MSDS

국내 산안법에 따른 대표적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식이다. 

에 대하여는 법 제 조 및 고시에 따라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MSDS 110 MSDS

며 경고표지는 고시 제 장에 따라 용기 포장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MSDS 3 · .

정보전달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그 대상을 화학물질 또는 110 111 ‘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법 제 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으104 ’

로 하고 정보전달 주체를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및 양, ‘

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로 하고 있다’ . 

그 밖에 작성 제공 제외대상 작성방법 제공방법 내용 등과 관MSDS · , , , 

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및 ( ‘ ’)「 」 

고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을 MSDS . 

요약하면 표 [ -Ⅲ 6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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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

 제 조 유해인자의 104 (
분류기준)

 제 조 물질안전보건110 (
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 조 8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

작성ㆍ제출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156 (
방법 및 기재사항)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157 (
제출방법 및 시기)

 제 조 변경이 필요한 159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 제 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164 ( )
 별표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 18] 

분류기준

 제 장 화학물질의 분류 2
및 표시

 제 장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 제 조 물질안전보건111 (
자료의 제공)

-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60 (
방법)

 제 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162 (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 제 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164 ( )

표 [ -Ⅲ 6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 및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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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 조 물질안전보건112 (
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제 조 비공개 승인 또는 161 (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제 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163 (
승인 심사 등)

 제 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164 ( )
 제 조 대체자료로 적힌 165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제 장 대체자료 기재 5
승인 등

 제 조 국외제조자가 113 (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 제 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166 (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제 조 물질안전보건114 (
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167 (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168 (
의관리 요령 게시)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169 (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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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 조 물질안전보건115 (
자료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지)

 제 조 경고표지 방법 및 기재항목170 ( )

관련 
지침
서 및 
안내
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W-2-2019 년 개정판MSDS Q&A 2023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질의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MSDS (2023.1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대체 화학물질명칭 적용 및 함유량 작성 기준 (Lexicon guide ) 

안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분류 지침W-16-2020 작성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안내서MSDS · (2023.12)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H-158-2021 (MSDS) 
관한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의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T-15-2020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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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를 통한 정보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MSDS

 적용대상 법 제 조( ) 110

 제외대상 시행령 제 조 및 고시( ) 86 MSDS 

정보전달 
대상

 산안법 제 조110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①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정보전달 
제외 대상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 2023-9 ) 3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1.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 조에 . , 19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 , 420 6「 」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타법적용 
제외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 조8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1. 3 1「 」 
농약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약2. 2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마약 3. 2 2 3「 」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비료4. 2 1「 」 
사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료5. 2 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원료물질6. 2 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7. 3「 」 

호 및 제 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품 중 4 8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2 1 2「 」 

약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9. 2 4 7「 」 
원자력안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방사성물질10. 2 5「 」 
위생용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위생용품11. 2 1「 」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기기12. 2 1「 」 

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12 2. 「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2 5」 

표 [ -Ⅲ 7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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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체계 작성 제공의 주체 수령자 시기 및 정보 (MSDS ) MSDS · , , 

전달 방법 등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라 규제된다MSD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13. 2 3「 」 
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14. 2 1「 」 
화장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화장품15. 2 1「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16. 1 15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화학물질 또17. 
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 110 1 3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18.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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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내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고시 별표 에 따(MSDS ) MSDS MSDS [ 4]

라 규정된다. 

 제조 수입자 및 양도자는 사용자에게 를 제공하기 전 산업안전· MSDS , 

보건공단 이하 에 해당 를 제출하여 번호 를 발( ‘KOSHA’) MSDS ‘MSDS ’

급받아야함 이때 발급받은 번호를 본문의 첫 번째 쪽 상. MSDS MSDS 

단에 기재하여야 함

 작성내용 중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MSDS 

에 제출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KOSHA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산안법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화학물질을 ( 110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산안법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화학물질을 ( 111 ) 
양도하려는 자

정보 수령자
 고용노동부장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

정보전달 
시기

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157 )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함

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 160 )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과 함께 제공

정보전달 
방법

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 157 ) ,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을 통한 전자적 ‘ ’
방법으로 제출 부득이한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 등기우편 정보통신망 ( 2023-9 13 ) , 
및 전자문서를 통해 제공 후 상대방의 수신여부 확인 필요

표 [ -Ⅲ 8 산안법에 따른 를 통한 정보 전달]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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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 항목

화학제품과 1.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공급자 정보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2. 
유해성 위험·

성

 유해성 위험성 분류/
 예방초지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유해위험문구
- 신호어
- 예방조치문구
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

유해성 위험성 예 분진폭발 위험성( )：․

구성성분의 3.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또는 식별번호CAS No. 
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응급조치 4.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발 화재 5. ·
시 대처방법

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 시 발생 ( : 

유해물질)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누출 사고 6. 
시 대처방법

 인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취급 및 7.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 )

표 [ -Ⅲ 9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정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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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 항목

노출 방지 8.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물리화학적 9. 
특성

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냄새 냄새 역치( , ), , , pH, 

녹는점 어는점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인화점 증발 / , , , 
속도 인화성 고체 기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하한, ( , ), / , 
증기압 용해도 증기밀도 비중 옥탄올 물 분배계수, , , , / , 
자연발화 온도 분해 온도 점도 분자량, , , 

안정성 및 10.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 )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독성에 11.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피부 부식성 ( ),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 , ,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 , , , 
독성 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흡인 (1 ), ( ), 
유해성

환경에 12. 
미치는 영향

 환경유해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농축성
 토양 이동성
 기타 유해영향

폐기 시 13. 
고려사항

 폐기 방법
 폐기 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 포함( )

운송에 14.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
 적정 선적명UN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용기 등급 해당되는 경우( )
 해양오염물질 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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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고시 제 조에 따라 완제품은 작성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MSDS 3 MSDS ·

다 다만 완제품이라도 제품 내 대상물질에 취급 및 노출될 우려가 . , MSDS

있거나 노출우려가 없더라도 완제품의 성분 중 하나 이상이 안전보건규, 

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인 경우 를 통한 정보전달 420 6 , MSDS

대상에 포함된다 표 . [ -Ⅲ 10 의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통하여 완] MSDS 

제품의 안전보건정보전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2023-9

제 조 적용제외 물질3 (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2.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 , 420 6「 」 
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 항목

법적 15.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그 밖의 16.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 최초 작성일자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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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질의

 근로자가 배터리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노출되지 않지만, 
해당 성분이 특별관리물질인 경우, 를 게시여부 MSDS

공단 
답변

 배터리에 특별관리물질 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시 제 조제 호에 , 3 2
따라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MSDS 
제도 제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MSDS) 
이행 필요

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 호나목에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1 , ,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12

취급자 
질의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취급 노출될 우려가 없는 고형화된 ‧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제도 대상 여부MSDS 

공단 
답변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작업 시 그 제품과 제품 내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대상 제외MSDS 

 단, 고형화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보수 절단 가공 등 취급 ‧ ‧

근로자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취급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 ‧

취급 노출될 우려가 없어도 특별관리물질 함유 시 제도 MSDS ‧

이행 필요

표 [ -Ⅲ 10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질의 사례 질의 ] (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MSDS(2023))

다 재활용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은 86 14 「 」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MSD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86 ( ) 폐기물 14. 「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2 1」 

폐기물관리법「 」

제 조 정의2 (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1. “ ” , ( ), ( ), (燃燒滓 汚泥 廢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 ( ), ( ) 油 廢酸 死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0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의 정의에 따르면 폐기물2 1 , 「 」

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한다고 ‘ ’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항에서 정의하는 재활용은 아래와 같다, 2 7 . 

폐기물관리법「 」

제 조 정의2 ( ) 재활용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7. “ ”

말한다. 가 폐기물을 .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 조제 호에 따른  . 2 1「 」 에너

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이나 제품 재활용물질 의 경우 별도“ ( )” , 

의 규정 및 지침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활용물질을 폐기물 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 ” , 

전달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경고표지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산안법 및 고시에 따라 대상 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는 MSDS MSDS ·

물질의 용기 및 표장에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유해 및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 , 

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고표지를 통한 전달체계 고시에 따른 경고 표지를 통한 ( ) MSDS

정보 전달 주체 및 시기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 2023-9 5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표 [ -Ⅲ 11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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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표지 작성기준 고시 별표 및 별표 에 따른다 하( ) MSDS [ 2] [ 3] . 

지만 국제연합 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에서 정하(UN) (RTDG)「 」

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

에 관한 권고 에 따라 표시가 가능하다 고시에 따른 (RTDG) . MSDS」

경고표지 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그 규격과 양식은 표 [ -Ⅲ 12] 

및 그림 [ -Ⅲ 18 과 같다]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 수령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

정보전달 
내용

 제품명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정보전달 
시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물질 양도ㆍ제공과 동시에 전달

정보전달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제공

항목 경고표지

제품명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 기재

그림문자

 해골과 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 " (!)" Ⅹ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자형 뼈 그림문자만 표시, " " Ⅹ

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

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 
그림문자만 표시

 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의 그림문자만 5 4
표시 가능

신호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 과 경고 에 모두 " " " "

표 [ -Ⅲ 12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 내 포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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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18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지 규격 및 양식] 

항목 경고표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만을 표시" "

유해위험문구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별표 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2023-9 [ 2]
모두 표시

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 가능

예방조치문구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별표 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2023-9 [ 2]
모두 표시

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 7
폐기 각 개 이상 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1 ( )
포함하여 개만 표시 가능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6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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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전달 체계(2) 

국내 화평법은 법 제 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의 양도자는 등29

록 또는 신고된 물질이거나 기존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양

수자에게 화평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35

정하고 있다 이때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 25

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의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평법 시행규칙 별. , MSDS

지 제 호서식만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산안법의 경고표지처럼 화학물질26 .  , 

의 용기 포장 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의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에 근거· 16「 」 

하고 있는데 이 의무는 유해화학물질 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 .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은 표 [ -Ⅲ 13 과 같다] .



54

화평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 
작성 방법 관련 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

 제 조 화학물질의 29 (
정보제공)

 제 조의 화학물질의 20 2(
정보제공)

 제 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35 ( )
 제 조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37 ( )

 제 조 화학물질안전정4 (
보의 작성방법)

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30 (
정보제공)

-
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38 ( )
 제 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39 (

방법 등)

 제 조 하위사용자 등 5 (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 제 조 화학물질의 31 (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
 제 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40 (

절차)
-

 제 조 제품에 들어있는 35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 제 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45 (
정보제공)

 제 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46 (
정보제공 방법 등)

 제 조 제품 내 함유 6 (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 제 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42 ( ) -  제 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51 ( ) -

관련 
지침
서 및 
안내
서

별지 제 호 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 안내서[ 25 , 26 ] (2020) 화학물질 사용판매자를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안내서(2019)

별표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작성 안내서[ 3] (2020)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실무가이드(2020)

별표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 안내서[ 8] (2020)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안전정보 활용 실무가이드(2019)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 
가이드라인(2019)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작성 매뉴얼(2022)

표 [ -Ⅲ 13 국내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법령 및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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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통한 정보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 적용대상 법 제 조( ) 29

 제외대상 법 제 조 제 조 및 법 제 조 타법 적용 제외( ) 11 , 29 3 ( )

정보전달 
대상

 화평법 제 조29  
등록 신고된 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①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②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정보전달 
제외 대상

 화평법 제 조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① ․

자
가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화평법 제 조29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④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타법적용 
제외 대상

 화평법 제 조3
원자력안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 2 5「 」 
약사법 제 조제 호ㆍ제 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2 4 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마약류 3. 2 1「 」 
화장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4. 2 1「 」 

원료 
농약관리법 제 조제 호ㆍ제 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5. 2 1 3 ( ) 原劑「 」 
비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비료 6. 2 1「 」 

식품위생법 제 조제 호ㆍ제 호ㆍ제 호ㆍ제 호에 따른 식7. 2 1 2 4 5「 」 
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 , 

사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료 8. 2 1「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화약류 9. 2 3「 」 

군수품관리법 제 조 및 방위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10. 2 3 2「 」 「 」 
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 조에 따른 통상품 은 제외( 3 ( )通常品「 」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11. 3 1「 」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2 1「 」 

표 [ -Ⅲ 14 국내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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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물질 안전정보 전달체계)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 」

호 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024-19 ) .

 화학물질 안전정보 내용 국내외 내 정보와 유사하다 정보전( ) SDS . 

달 주체는 화평법에 따라 별지 호 서식 내 화평법에 따른 규제 이25

행사항 구체적 용도 등록 및 신고 번호 위해성 정보 등 등록 및 신( ,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화평법제 조 등록 신고된 물질 등록유예기간동안 ( 29 ) / ,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

정보 수령자
 등록 신고된 물질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 , 

중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수자

정보전달 
시기

 화평법시행규칙 제 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기 ( 36 )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

 화평법제 조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29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1

정보전달 
방법

 화평법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서식을 서면 또는 ( 36 ) 25
전자방식으로 제공

 화평법시행규칙 제 조 산안법제 조에 따른 ( 36 ) 11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 별지 호 서식을 2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

표 [ -Ⅲ 15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전달] 

위생용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위생용품 13. 2 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14. 3「 」 

제 호ㆍ제 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7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15. 「

률 제 조제 호ㆍ제 호ㆍ제 호의 ㆍ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유기2 4 5 5 2 6 7」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 , , 
허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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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보 을 기재해야 한다)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정보 요약( )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 정보

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 ), , ( ), 
및 연락처 소재지 사업장, ( )

물질정보2.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등 상품명( ), (CAS No. ), , 

등록 신고번호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 (
가능 용도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 ( ) 

안전정보3. 

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

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 ,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1. 물질정보
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등 상품명( ), (CAS No. ), , 

등록 신고번호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 (
가능 용도 상세기술 ), ( )

물리화학적 2. 
특성

 성상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 물 , , , , , /
분배계수 물용해도 기타, ,

분류표시 정보3. 
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따른 / /

유해성분류 항목 구분 및 표시사항 그림문자 신호어( , ) ( , , 
유해 위험문구· )

유해성 정보4. 

 인체유해성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 , , ,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 급성독성 자극성, ; , ,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기타, , , ) 

 환경유해성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 , , , 
시험결과값등을 기재 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 , 
분해성 기타 물리적위험성 폭발성 인화성, ), ( , , 
산화성 기타, )

노출기준5. 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취급방법6. 
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 ),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표 [ -Ⅲ 1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정보 별지 호서식 포함 내용]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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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전달)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국내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내 화관법에는 완제품 이라는 · ‘ ’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 , “

휘하는 제품 이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평법과 화관” . 

법에서 화학물질의 정의는 동일하게 아래와 같다. 

국내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 /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 화관법은 ,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화재 시 7. 

대처방법
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 

소화장비 보호구 등( )

누출 시 8. 
방제요령

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 

폐기방법9.  폐기방법

유해화학물질 10. 
함유 정보

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 ,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기재, 

위해성 정보11. 
용도별 위해성정보 (
기재)

 용도기술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 )
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 ) : ,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위해성 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 (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 ( ), 
관리조치, 

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 
노출량

관련 법령 규제 12. 
정보

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 ,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산안법 에서정하는 작업장 허용 , 「 」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

참고자료13. -

기타
 화평법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10 4

제 조제 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18 1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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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화평법은 , 

단일물질을 중심으로 화관법은 혼합물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한편 화평, . , 

법 제 조제 호에서 화평법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2 15 ‘

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품 을 정의하고 있다’ ‘ ’ .

화평법 제 조 정의2 ( ) 화학물질 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1. “ ” ,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
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화평법 제 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11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 

가 기계에 내장 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 )內藏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 
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즉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단일물질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의, 

무가 부과되므로 혼합물인 경우에는 구성성분별로 안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화평법 제 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도 같은 맥. 35 ‘ ’

락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평법 질의응답 사례집 내 . , 

예시를 통하여 유 누출 우려가 없는 등의 제품에 대하여는 화평법 제 조에 · 35

따른 정보제공 의무에서 제외됨을 추가 확인할 수 있다.

질의  의류 신발 가방 완구류등 완제품도 화평법이 적용되는지요, , , ?

답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 」｢

제 조에 따라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11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인 
경우 등록면제 대상 따라서 문의한 의류 신발 가방 장난감 등 . , , , 
제품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화평법 제 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
수입가능

표 [ -Ⅲ 17 화평법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관련 질의 사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질의응답사례집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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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활용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지난 년 월 일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2024 7 10 , 

질의 경우 그와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 

등록 없이 재활용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화평법에 따른 등록 

면제 요건 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활용화학물. , 

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보제공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11 (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을 9. 2 1「 」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 이하 (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이라 한다 로서 다음 각 ”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 10 1 5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 등록일부터 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3 )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 범위가 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 10 1 5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14 1
제 조제 호의 제 호 또는 제 호의 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13 1 3, 2 2 2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 조제 호의 제 호 13 1 3, 2
또는 제 호의 에 해당할 것2 2

개정 전 화평법은 재활용물질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시 및 규제하고 있지 않으

나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하여 법적 규제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질의
 화평법 등록대상 확인 요청:당사는 직접 생산한 용제를 회수장치로 

회수 및 혼합물 형태로 재활용 회수용제 혼합물 의 약 70~80% ( ( ) 10% 
미만 타사에 판매 이상 당사에서 재활용, 90% )

답변

 폐기물을 추출 또는 정제 등의 재활용 과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다시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조자로서 화평법의 의무가 있음. 
다만,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 공급망 내에서 등록되었던 
화학물질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별도의 , 
등록은 불필요

표 [ -Ⅲ 18 화평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규제 적용 관련 질의 사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질의응답사례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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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령 제 조제 항 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화평법에 11 1 9

따른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 

해야한다.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 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13 2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 11 1 9

화학물질이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13 2 )

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 조제 호의 에 따른 13 2 2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11 1 9

제 조제 호의 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13 2 2 )

동질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등 고유번호( , CAS No )
 분자식
 구조식
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단량체 정보 제출

표 [ -Ⅲ 19 폐기물재활용물질 등록등면제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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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의 정보전달 체계 비교(3) 

국내 타법 적용으로 산안법 및 화평법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의무가 제

외되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산안법 시행령 
제 조86

항목

항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2 3「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항6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2 2「 」 

원료물질

항7

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대상 제외됨MSDS 

의 항12 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2 5」 

단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경우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도 제외대상이므로 정보제공 미대상

항14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2 1「 」 

단 수입하는 폐기물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관리 규제, ·「 」
되어 폐기된다면 해당 폐기물은 화평법에 따른 등록 신고 대상, ⋅

이 아니므로 정보제공 미대상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과정. 
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 단순한 혼합 추출 소분 등으로 원재료( , , 
의 화학적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공정 해당없음 하는 경우에는 )
제조 화학물질로서 등록 신고 대상이 되며 정보제공 대상 산업, (⋅

계지원단 국민신문고 참고FAQ( ) )

항17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단 산안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110 1 3

만 제외

항18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또는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표 [ -Ⅲ 20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제외 대상 중 화평법에 따른 ] 86
정보 제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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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안법 시행령 제 조86 화평법 제 조3 비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 「 」 

제 조제 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조제3 1「 」 

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약2. 2 1「 」 
농약관리법 제 조제 호ㆍ제 호에 2 1 3「 」 

따른 농약과 원제( )原劑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3. 2 2「 」 

및 제 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2 1「 」 

에 따른 마약류

제 조제 호에 따른 마약류는 제2 1 2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마약 및 2 3
향정신성의약품뿐만아니라 제 호 4
대마까지 포함 

4 비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비료4. 2 1「 」 비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비료2 1「 」 
5 사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료5. 2 1「 」 사료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료2 1「 」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6. 「 」 

제 조제 호에 따른 원료물질2 2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7. 「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3 4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ㆍ제 호에 따3 7 8」 
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8
식품위생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8. 2 1 2「 」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 조제 호ㆍ제 호ㆍ제2 1 2「 」 
호ㆍ제 호에 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4 5 , , 

구 및 용기ㆍ포장

표 [ -Ⅲ 21 산안법 및 화평법 정보제공 제외 대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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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21 산안법 및 화평법 정보제공 제외 대상 비교 계속] ( )

No. 산안법시행령 제 조86 화평법제 조3 비고

9
약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9. 2 4 7「 」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4 7「 」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10. 2 5「 」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2 5「 」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11. 2 1「 」 

따른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2 1「 」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 따른 12. 2 1「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기기2 1「 」 

12
의2

의 첨단재생의료 및 12 2. 「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2 5」 
첨단바이오의약품

-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13.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2 3」 
따른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 
제 조제 항에 따른 화약류2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
법 이 총 포 ㆍ 도 검 ㆍ 화 약 류 등 의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년 2016」
일부 개정되어 제 조제 항의 화공2 3
품에 대해 일부 추가 고시

군수품관리법 제 조 및 방위사업법2「 」 「 」 
제 조제 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3 2 (「 」 
제 조에 따른 통상품 은 제외한다3 ( ) )通常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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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21 산안법 및 화평법 정보제공 제외 대상 비교 계속] ( )

No. 산안법시행령 제 조86 화평법제 조3 비고

14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14. 2 1「 」 

폐기물
-

단 수입하는 폐기물 자체가 폐, 「
기물관리법 에 따라 관리 규제·」
되어 폐기된다면 해당 폐기물은 , 
화평법에 따른 등록 신고대상⋅

이 아니므로 정보제공 미대상.

15
화장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15. 2 1「 」 

화장품
화장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화장품과 2 1「 」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6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16.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화평법제 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 29 )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7.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 
경우 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110 1 3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18. 

독성ㆍ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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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안법과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전달 내용 비교) 

산안법에 따른 현행 정보제공 항목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별지 호 서식 에 따른 정보 제공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화평법( 25 ) . , 

의 경우 정보 제공 항목 중 위해성 정보를 추가로 정보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 -Ⅲ 19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정보 전달 항목 비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 별지 호서식 에 따른 정보 제공 항목( 26 )

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물질은 위해성에 관한 정보가 작성되지 , 

않아 자료없음 으로 기재되어 정보제공 자료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 .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대상이 아닌 물질

 화평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물질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10 4 , 10 1

등록물질 중 톤 미만 물질10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이나 노출평가 및 안전성 확인 작성 

미대상 잔류성 축적성 독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 )*

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바목[ 2] 2

이에 화학물질안전정보 별지 호서식 내 위해성 정보를 제외하고 단일(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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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등록된 용도는 내 번 항목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MSDS 1 ( ), 

등록번호는 번항목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규제현황은 번 3 ( ), 15

항목 법적 규제현황 에 기재가 가능하므로 내 화평법에 따른 등록 ( ) MSDS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지 호 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화학26 (

물질 정보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제도 운영 가이던스 마련 환경부( , 2020)).

다만 는 제품별로 작성하므로 혼합물내 등록된 물질이 포함된 경우 MSDS

혼합물의 용도가 기재되고 등록된 용도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번 구, , 3

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 구성성분별 등록번호 사전신고번호 등을 기, 

재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또는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림 [ -Ⅲ 20 별지 제 호 서식 항목에 대한 내 기재 항목 예시] 26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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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전달) 「 」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전달 제도를 조사한 결과 폐기물은 산안법 , 

및 화평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수행되고 관리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후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각지「 」

대에 대한 대안 제시 시 활용하고자 한다.

 폐기물 관리 및 정보제공 제도 등 조사 및 분석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발생원 구성성, 「 」

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유형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부 분류되

어 관리되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은 폐기물관리법 제18「 」 

조의 에 따라 규제된다 해당 규제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제출자는 환경2 . ·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의 운반‧

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 

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 

도록 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 -Ⅲ 21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전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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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정보 전달해야 하는 폐기물 종류는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 규정되어 있다22 .」

정보전달 
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22 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18 2 1①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 ”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1. (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 7 1 12

폐기물
 지정폐기물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01 

부식성폐기물02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03 

폐유기용제04 

폐페인트 및 폐락카05 

폐유06 

폐석면07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08 

폐유독물질0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30-00-00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 1 12

폐기물
폐석고 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등을 말한다51-12-01 ( , ) 

폐석회 생석회 를 말한다51-12-02 ( (CaO) ) 

무기성 공정오니 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무기성 공정오니 보오크사이트 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Bauxite) ) 

금속성 분진 분말 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 ( , , , , 

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정보제공 
시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2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유해성 18 2 3①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 -Ⅲ 22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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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고 있는 폐기

물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성.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

표 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별로 작성하고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4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 

용은 표 에 정리하였다[ -17] .Ⅲ

항목 비고

1. 제공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 성명 담당자( )
 사업장 주소 등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2. 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포장형태 발생량 제조공정, , 

안정성 및 3. 
반응성

 폭발성 인화성 등 해당 폐기물 유해성 정보, 

물리화학적 4. 
특성

 성상 및 색
 악취
 수분
 비중
 pH

 끓는점
 녹는점
 발열량
 점도
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

성분 정보5. 
 유해물질 용출 독성
 유해물질 함량
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또는 독성 가스 발생 우려 성분‧

취급 시 6. 
주의사항

 보호구
 저장 보관 방법/

사고 발생 시 7. 
방제 등 조치 
방법

 응급조치
 누설조치
 화재 시 조치

 약품
 장비 및 방제요령 등 

이상조치

특별주의사항 8. 
및 그 외의 정보

 특별 주의사항 및 이외 추가 정보

표 [ -Ⅲ 2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내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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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제도 규정 조사 분(2) · , 

석 및 구조화

국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제도 및 법령은 와 미국으로 구EU

분되며 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 EU ·

관한 법률로 세분되고 미국은 독성물질관리법 과 직업안전보건법, (TSCA)

으로 세분된다 및 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제(OSHA) .  EU US

도 및 법령은 표 [ -Ⅲ 24 와 같이 확인된다] .

EU OSHA
EU REACH

US TSCA
US OSHA

관
련 
법
령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ACH)

40 CFR §721.72 Hazard 
communication program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LP)
29 CFR §1910.1200 OSHA HCS 

지
침
서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 
safety data sheets (2020, ECHA)

OSHA Instruction: Inspection 
Procedures for the HCS 2012 

(2015, OHSA)
Guidance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 (2017, 

ECHA)

Guidance on waste and recovered 
substances (2010, ECHA)

표 [ -Ⅲ 24 국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제도 및 법령] 

유럽의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은 등록된  , EU REACH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및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수행이 필요하다SDS .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를 제출하였다면 에 해당 CSR( ) , SDS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용도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 및 위해도 관리 , 

방안은 부속서로 기재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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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 조에 따른 정보를 SDS , EU REACH 32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정에 따라 유해성 및 위험성으로 분류되는 화 , OSHA 

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를 제공하도록 , SDS

규정되어 있다.

유럽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1) (EU)

의 화학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정보전달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EU , .

그림 [ -Ⅲ 22 내 의사소통 체계] EU 

물질안전보건자료 는 내에서 물질 및 혼 (SDS, Safety Date Sheet) EU 

합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EU 

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는 에 대한 기본적인 요REACH . REACH SDS

건으로서 기준을 따를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 UN GHS , REACH Annex 

의 개정을 통해 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Ⅱ

이하 의 도입과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CLP)

더불어 의 기타 요소들과 함께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GHS 6).

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53/2010 of 20 May 2010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European Pa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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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간 통용 가능한 유해물질 명칭 및 설명의 체계를 마련하는 GHS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년 월 CLP 2009 1 20

일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의 역할은 에 따른 분류기준과 라벨링 . CLP GHS

원칙을 반영하여 내의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EU 

과 기준을 통일시키는 데 있다7). 

유럽환경청은 제 조 및 에 필수적인 형식과 내REACH 31 Annex SDS Ⅱ

용을 확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의 네 번째 부속서의 작, GHS “SDS 

성 지침 의 내용을 따(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safety data sheets)”

른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의 전체는 규정의 방침에 따른다. CLP .

가 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EU REACH

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EU REACH - 

내 작성 대상은 제 조에 따라 표 EU SDS EU REACH 31 [ -Ⅲ 25 와 같다] . 

1 물질 또는 혼합물이 에 따라 유해성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LP

2 에 따라 또는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Annex XIII PBT vPvB 

3
발암성 구분 또는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또는 생식독성 1A 1B, 1A 1B, 
구분 또는 내분비계교란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물질로 지정된 1A 1B, SVHC 
경우

4

에 따라 혼합물이 유해성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아래에 해당되CLP
는 경우 공급자는 하위사용자의 요청 시 물질안전자료를 전달하여야 함, :

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최소 종의 물질이 기체가 아닌 1 1%(
경우 중량비 이상 또는 기체인 경우 용적비 이상 포함된 혼합물) 0.2%( ) 

 물질 등이 중량비 이상 포함된 기체가 아닌 혼합물PBT, vPvB 0.1% ( ) 
 작업장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

표 [ -Ⅲ 25 작성 대상] EU SDS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O.J. L133 31.05.2010, p1-43) and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830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7) ECHA. Guidance on the compilation of safety data sheets (Version 3.1). 201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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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또는 그를 함유한 혼합물 일반대중에게 양도하는 자가 인( ) 

체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하게 제공한 경, 

우에는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하위사용자 또는 판매자가 요SDS , 

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

 완제품 일반적으로 제공의무가 없다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 ) SDS . 

형식이 하위사용자 및 그 공급망 전체에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SDS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완제품의 경우 정보 전, 

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등록 화학물질 에 따른 의 경우 에 따라 ( ) EU REACH SDS , REACH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이하extended SDS( , ‘eSDS’)

로 작성이 요구된다 는 에서 새로이 정의된 용어로 . eSDS REACH ES

가 첨부된 를 의미한다 본등록 시에 필요한 자료 중 MSDS . REACH 

핵심을 이루는 의 주요부분으로 작성된 를 하위사용자에게 CSR ES

전달할 목적으로 축약하여 에 부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DS . 

 정보전달 내용 기재 사항(SDS )

에 기재하는 사항은 화학물질안전보고서SDS (Chemical Safety Report, 

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CSR) 8) 의 노출시나리오는 연간 톤 이상 , CSR 10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에 첨부되어야 한다SDS 9). 

에 따라 에 포함될 것으로 요구되는 정보 구성은 아래 EU REACH SDS

표와 같다.

8) ECHA, Introductory Guidance on the CLP Regulation. (Version 3.0). 2019. p69-70
9) 제 조 제 조 REACH 14 , 37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물질 및 1.  물질 식별정보

표 [ -Ⅲ 26 정보 구성] EU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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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기업 식별정보

- 물질 식별정보는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함 
 물질의 등록번호 가능한 경우REACH ( )
- 나노물질의 경우 입자 특성에 대한 정보 입자크기, ( , 

입자크기분포 종횡비 등 을 추가 작성해야 함, )
- 유해 혼합물의 경우 를 추가 , UFI(Unique Formula Identifier)

작성해야 함
고유식별번호 은 혼합물 제조 수입자가 *UFI( ; Unique Formula Identifier) ·
제도를 통한 제품 혼합물 신고 시 부여받는 혼합물 고유식별번호PCN ( ) 

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하여 확인된 관련 용도 및 권장되지 
않는 용도

 공급자의 세부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SDS ( )
- 공급자 정보는 등록 시 제출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SDS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이 임명된 경우 외 제조업체 정보로 제공 가능OR , EU 
 긴급 전화번호

분류표시 2. 
정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표시 유해성문구 포함 필요( )
 표시사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및 예방 조치 ( , , ·

문구)
 기타 위험 정보 기준 충족 여부 분진 폭발 위험 등(PBT, vPvB , )

구성성분 3. 
정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성분에 대한 화학적 특성
- 물질 조에 따른 ( ) Regulation(EC) No. 1272/2008 18(2)

제품 식별정보 제품 식별 정보를 사용 할 수 없는 (identifier), 
경우 다른 이름 일반명 상품명 약어 또는 식별번호 중 하나 ( , , ) 

- 혼합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질량 또는 부피에 따라 ( )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시 혼합물의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표시 

응급조치 4. 
요령

 응급조치 방법 노출 경로별 흡입 피부 눈 경구 응급조치에 ( ( , , , )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급성 및 만성 유해성 증상 및 영향에 대한 설명
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조치의 필요성

폭발 화재 5. , 
시 대처방법

 적절한 부적절한 소화제/
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유해성
 소방관을 위한 보호 조치 및 장비에 대한 조언

누출 사고 6.
시 대처방법

 인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환경 예방 조치
 누출 봉쇄 및 정화 방법 추가 누출 억제 방법 정화 방법 및 ( , 

부적절한 봉쇄 정화 방법에 대한 조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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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 필요 시 항 및 항 참조에 대한 조언8 13

취급 및 7. 
보관

 안전 취급 요령 화학물질 안전 취급을 위한 조언 산업위생에 ( , 
대한 조언 등)

 안전 보관 조건 항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특정 보관 요건에 (9
대한 조언)

 특정 사용용도에 대한 조언 항의 용도와 연관된 조언(1 )

노출 방지 8.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 산업적 노출기준 직업적 노출 한계 값 생물학적 한계 값, , 
- 및 값 이용 가능한 경우 작성 부록에 관련 DNEL PNEC ( , 

노출시나리오 추가 필요)
 공학적 관리
- 적절한 노출 통제 조치에 대한 설명
- 개인 보호 장비 등 개인 보호 조치
- 환경 노출 관리에 대한 정보

물리화학적 9. 
특성

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 외관 냄새 냄새역치 녹는점 어는점 초기 , , , pH, / , 

끓는점 끓는점 범위 인화점 증발률 가연성 인화 또는 폭발 / , , , , 
범위의 상한 하한 증기압 증기밀도 상대밀도 용해도/ , , , , , n 
옥탄올 물 분배계수 자연발화온도 분해온도 점도 폭발성/ , , , , , 
산화성 

 기타 지용성 전도성 등 물리화학적 매개변수, 

안정성 및 10. 
반응성

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독성에 11. 
관한 정보

 독성학적 영향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 피부 자극 부식성 심한 눈 손상 자극성, / , / , 

호흡기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 , , , 
단일 반복 흡인 유해성STOT( ), STOT( ), 

- 각 유해성에 대한 등급 및 그에 대한 정보
- 가능한 급성독성추정치(LD50, LC50 과 같은 유해물질 관련 )

독성학적 특성
- 노출경로별 이용가능한 연구 결과
-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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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전달 주체 및 시기 등EU REACH SDS ·–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자

정보 수령자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수령자

정보전달 시기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처음 공급되는 날짜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함

표 [ -Ⅲ 27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EU REACH 31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특성과 관련된 증상, 
- 급성 및 만성 노출로 인한 영향
-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 또는 각 

구성성분에 대한 유해성 영향 정보

생태학적 12. 
정보

 환경유해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농축성
 토양 이동성
 및 PBT vPvB
 기타 유해영향

폐기 시 13. 
고려사항

 폐기 방법

운송 정보14. 

 유엔번호
 적정 선적명UN 
 운송 위험성 등급
 용기 등급
 해양오염물질
 사용자를 위한 특별 주의사항
 의 및 에 따른 대량 운송Marpol Annex II IBC code

규제 정보15. 
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특정 안전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
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기타 정보16. 
 작성 시 활용된 약어 정보SDS 
 주요 참고 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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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완제품은 제 조 에 따라 REACH 3 (3)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

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주, 

어지는 물체 로 정의된다 제 조에 따른 대상은 화학물질 ’ . REACH 31(1) SDS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적으로 완제품은 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SDS

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조 의 요건31 . SDS(Safety Data Sheets)

아래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자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1. 
수령인에게 에 따라 작성된 를 제공하여야 Annex II SDS(safety data sheet)
한다.

[ ] …

다만 마케팅 또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측면에서 완제품 등 를 제, SDS

공할 법적 의무가 없는 물질 혼합물 제품에 대하여 공급업체가 형, , SDS 

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규정 준수 및 혼란. , 

을 피하기 위해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 제품이 법적으로 제공 대상, SDS 

에 포함되지 않음을 문서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를 통한 . SDS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혼합물 제품의 경우, , , 

형식이 아닌 제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유SDS REACH 32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 공급업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즉시 를 업데이트하여 SDS
제공해야 함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위해성관리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
있는 새로운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 (REACH 
번호가 발행되는 경우 등 기존 를 로 업데이트( SDS eSDS ))요

에 따른 허가 물질로 지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EU REACH ,
에 따른 제한 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EU REACH 등록 후 수행되는 

모든 업데이트에는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정보전달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이메일등 로 제공 가능(ex. , )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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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표 ( -Ⅲ 28).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정보 전달 주체
 제 조에 따라 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물질 또는 REACH 31 SDS

혼합물 공급자

정보 수령자
 제 조에 따라 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물질 또는 REACH 31 SDS

혼합물 수령자

정보 전달 내용

 등록번호
 허가대상물질 및 허가 여부
 제한 여부
 기타 관련 정보

정보 전달 시기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처음 공급되는 시점에 서면 또는 전자식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함

 공급업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즉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지난 
개월 이내 정보 전달한 모든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함12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위해성관리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새로운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 따른 허가 물질로 지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EU REACH ,
에 따른 제한 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등록 후 EU REACH

수행되는 모든 업데이트에는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정보전달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이메일 등 로 제공 가능(ex. , ) (ex. )

표 [ -Ⅲ 28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EU REACH 32

다만 내 완제품에 대한 정보 수명 주기 폐기 정보 등 확장된 정보를 포, SDS , , 

함한 경우 정보를 전달받은 하위사용자는 전달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 SDS SDS 

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법률 장난감 건설 제품 에 규, (ex. , )

정된 대로 자신이 제공한 완제품의 안전 또는 노출 정보와 관련된 정보 전달의 

의무를 준수하고 완제품 생산자인 경우 제 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33 .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은 기본적으로 허가후보물질 목EU REACH 33

록에 포함된 물질 즉 로 지정된 물질을 이상 함유한 완제품 , SVHC 0.1%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품 내 포함된 물질에 대한 SV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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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달함을 기반으로 한다 표 ( -Ⅲ 29).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제공 내용( )

정보 전달 주체
 허가후보물질 목록 에 포함된 물질이 (SVHC) 0.1 % 

중량비 이상 함유된 완제품 공급자( ) 

정보 수령자
 허가후보물질 목록 에 포함된 물질이 (SVHC) 0.1 % 

중량비 이상 함유된 완제품 수령자( ) 

정보 전달 내용
 규제대상 물질의 이름
 안전사용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공가능한 충분한 정보

정보 전달 시기
 완제품 수령자에게 제품 공급 시 정보 전달
 소비자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 정보 전달45

표 [ -Ⅲ 29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EU REACH 33

완제품 내 물질 요건에 대한 지침 은 충분한 안전보건 정(ECHA, 2017)「 」

보 전달을 위하여 공급망 내 완제품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단

계 및 활동 즉 완제품의 모든 수명 주기 추가적인 산업적 전문적 사용 재포장, ( · , , 

최종 사용 재활용 및 폐기 오남용 등 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가, , ) . 

이던스가 권장하는 각 수명 주기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사용조건 예 온도 실외 실내 사용 사용 빈도 지속 시간 등( . , / , , )

 실제 적용 가능한 위해성관리대책

제 조에 따른 정보전달 형식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REACH 33 , 

지침에서 권장하는 형식은 아래와 같다.

 사용 및 포장 설명서 등과 같은 기존 문서 수정

 라벨에 대한 정보

 산업부문협회 및 당국에서 개발한 표준 정보전달 형식

 공급망 전체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도구 활용IT 

 기존 제품을 위한 안전지침 및 법률 사항 등과 결합 및 통합



연구결과. Ⅲ

81

다 폐기물 재활용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에서 폐기물 재활용은 다양한 규정을 따른다 재활용의 원료는 폐기EU . 

물이며 이는 , Directive 2008/98/EC (Waste Frame work Directive; 

WFD)10)에 의해 관리되지만 재활용된 물질 제품은 등 다양한 , / REACH 

부문의 규제에 적용된다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관리자이자 물질 제조업. 

체 생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다EU WFD .

Directive 2008/98/EC
Article 3. Definitions

폐기물 이란 소유자가 버리거나 버리려고 하거나 버려야 하는 모든 물질 1. ‘ ’ , 
또는 물건을 의미함

[...]
회수 란 공정 또는 더 넓은 분야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15. ‘ (recovery)’ , 

위해 사용된 다른 물질을 다채하여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는 폐기물 또는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폐기물을 주요 결과로 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

 

에 따른 폐기물은 를 기EU WFD EC LoW(2000/532/EC, 2014/955/EU)

반으로 크게 개의 주요 유형과 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어 관리된20 842

다 그러나 제 조제 항에 따라 폐기물이 재활용 과정을 거치고 . EU WFD 6 (1)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경우 해당 물질은 더 이상 폐기물로 취급되지 , 

않는다.

 물질이나 제품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해당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는 경우

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질 또는 제품이 특정 목적에 대한 (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용 시 환경이나 인체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0) Directive 2008/98/EC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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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조제 항를 통해 에 정의된 EU REACH 2 (2) ‘Directive 2008/98/EC

폐기물은 규정 제 조에 따른 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아님 을 명REACH 3 , , ’

시하고 있다 즉 폐기물은 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 , EU REACH

는다. 

그러나 만일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제 조 기준을 준수하여 더 , WFD 6 (1)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의 요건은 몇가지 예외를 제, REACH

외하고 다른 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폐기물 및 회수 물질에 

대한 지침 은 (ECHA, 2010)」 이와 관련한 여러 법률과 예외 조건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 

않는 회수 재활용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일반적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과 동일하게 규제된다. 

만일 재활용 과정 중 신규물질 이 생산되는 경우 해당 물질은 에 ‘ ’ REACH

따른 등록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생산된 물질은 더 이상 폐기물. 

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며 제 조 는 아래와 같이 특정 면제 REACH 2 (7)(d)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및 의 규제 적용이 면제됨2.7. Titles II, V VI :
[ ] …

혼합물 또는 제품 내에 포함된 물질 또는 화학물질 자체로서 에 (d) Titles II
따라 등록된 물질이 아래와 같이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물질이 에 따라 등록된 물질과 동일하며(i) Titles II ,
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또는 에서 (ii) Titles II REACH Article 31 32

요구하는 정보가 재활용 시설에 제공되는 경우

그러나 면제 대상 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한 정보가 제 조 또는 제31 32

조에 의해 재활용 시설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된 물질의 불순물 변화나 다른 측면에서 기존에 등록된 물질과 조성 차이

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질 또는 혼, SDS . , 

합물의 상태가 폐기물에서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변경됨에 따" " 

라 공급망 내 정보 전달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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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물질의 성분 등 확인

재활용된 물질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질의 . 

동질성은 제 조 조에 따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REACH 2 (7)(d)(i) .

 물질 식별정보가 명확한 경우

→ 단일물질 주요 구성성분이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80% 

→ 다성분물질 각 성분이 초과 미만으로 함유된 물질: 10% 80% 

 물질UVCB 

→ 구성성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대다수의 구성성분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구성성분의 함량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예측하기 , 

어려운 경우

대다수의 재활용된 물질은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질의 전형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재활용된 물질이 어느 물질 UVCB . 

유형으로 구분될지 결정하는 것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

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용된 물질의 면제 여부 혹은 등록 시 제출하. 

는 식별정보는 및 물질 식별에 대한 지침REACH Annex VI Section 2 「

을 따른다(ECHA,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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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명 또는 기타 

식별자

 이름 또는 기타 국제 화학명IUPAC 
 기타 이름 총칭명 상품명 등( , )
 또는 번호EINECS ELINC 
 이름 및 CAS CAS No.
 기타 식별코드

2
각 물질의 분자 및 
구조식에 관한 정보

 분자 및 구조식
 기타 식별코드
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3 각 물질의 구성

 순도(%)
 이성질체 및 부산물을 포함한 불순물의 특성
 주요 불순물의 함량
 첨가제 안정화제 또는 억제제 특성 및 (ex. ) 

함량(ppm, %)
 스펙트럼 데이터 자외선 적외선 핵자기공명 또는 ( , , 

질량스펙트럼 등)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램 가스크로마토그램, 
 물질 불순물 및 첨가제 등 확인을 위한 적절한 , 

분석방법 또는 참고문헌에 대한 충분한 설명

표 [ -Ⅲ 30 부속서 에 따른 물질 식별정보 요건] REACH VI Section 2

재활용된 물질의 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기반으

로 진행할 수도 있다.

 회수 작업 및 공정 정보에 대한 화학적 분석 및 문헌 정보 확인

 폐기물 단계로 진행되기 전 등록된 물질의 제조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와의 의사소통

 대략적인 구성성분 및 불순물 정보를 포함한 차 원자재 성분 정보2

 폐기물의 품질 모니터링 결과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질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로UVCB , 

서 에 따른 등록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물질의 개별 구성EU REACH . , 

성분이 이미 등록 또는 등록면제 되어 관련 안전보건 정보가 제공되는 경( )

우 제 조 조에 따른 면제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참고해, REACH 2 (7)(d)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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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된 물질의 경우 구성성분과 불순물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불순물. 

의 경우 그 자체로는 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찬EU REACH

가지로 등록 또는 등록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활용된 물질 ( ) . , 

내 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은 일반적으로 불순물로 간주되지 20% , 

않고 혼합물 내 구성성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 

물질의 경우 순도의 물질을 추출 및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100% 

에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적절한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별도로 등록 및 규제 ,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물질 식별정보 확인이 필요함을 제조 및 수입자는 

유념해야 한다.

 재활용물질의 정보전달 여부 확인

재활용업체는 제 조 에 따라 재활용 물질 불순물 제REACH 2 7(d)(ii) (

외 에 대하여 아래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규정 제 조 또는 제 조 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 REACH 31 (1) 31 (3)

대한 해당되는 경우 등록된 물질에 대한 노출시나리오가 SDS( , 

첨부된 것)

 규정 제 조 에 따라 대상이 아닌 경우REACH 31 (4) SDS , 

취급자들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타 정보

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허가 부분에 따른 물질의 상태, REACH , 

에 따른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의 세부 정보 적절한 REACH , 

위험 관리 조치를 식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 조 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REACH 32 (1) .

일반적으로 폐기물 회수 운영자는 물질 또는 제품의 하위사용자로 포

함되지 않기에 재활용 물질 제조 및 수입자가 재활용된 물질에 대한 SDS 

또는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 EU 

제 조 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재활용된 REACH 2 (7)(d)

물질에 대한 식별정보 확인 후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 

및 제공받기 위하여 관련 및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S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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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물질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후 정보 수령자는 해당 정보가 

재활용된 물질의 예상용도와 관련성이 있고 이용하기 적절한지 평가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재활용된 물질 중 이미 등록된 물질과 동일한 물질로 판별할 수 

있는 물질

→ 하위사용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하는 의무 이행을 위해 

재활용 운영자는 혼합물 내 재활용된 물질 내 를 초과하는 0.1%

모든 구성성분을 고려해야 한다.

 재활용된 물질의 불순물 정보는 등록된 물질의 불순물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순물로 인하여 유해성 정보가 , 

달라질 수 있음

→ 유해성 정보가 다른 경우 재활용된 물질과 기존에 등록된 , 

물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재활용된 물질의 예상 용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등록된 물질의 

노출시나리오에서 평가되지 않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재활용운영자는 기존에 등록된 물질이 재활용된 물질의 예상 

용도를 포함한 노출시나리오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활용된 물질의 노출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재활용 , 

운영자는 재활용된 물질을 신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재활용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재활용된 물질이 제 조에 따른 전달 대상에 포함되는 REACH 31 SDS 

경우 재활용된 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하위사용자에게 해당 물질에 대, 

한 를 제공해야 한다 제 조에 따라 대상에 해당되지 SDS . REACH 31 SDS 

않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REACH 32 .

제 조 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물질과 동일한 물질로서 REACH 2 (7)(d)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아 등록 대상에서 면제된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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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입자는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물질이 폐기물 재활용 과, 

정 중 발생한 추가 불순물로 인해 유해성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하에서 재활용된 물질에 대한 요건 확인을 위한 단계는 REACH SDS 

그림 [ III-23 와 같다] .

그림 [ -Ⅲ 23 폐기물 재활용 요건 확인 단계]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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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 EU CLP - 

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 EU CLP 

특성을 결정하고 제조자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 혼합물 시장 , /

출시 전 적절히 유해성 분류 라벨링 및 포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에 있다,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을 확인한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체는 , , EU 

라벨링을 통한 유해성 정보 전달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CLP Title III( )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도 관리의 필요성을 소비자를 포함한 공

급망의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에 따라 라벨에 포함되. CLP Title III

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 III-31).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공급업체 정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 수량 정보 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포장 내 물질 또는 혼합물 수량

제품 
식별정보

 물질 또는 혼합물 식별 정보는 제 조에 따라 작성된 REACH 31
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해야함SDS

 혼합물의 제품 식별정보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구성되어야 함
 혼합물의 제품명 또는 명칭
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에 기여하는 모든 구성성분의 

식별정보 단 인체 유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개의 ( , 4
물질 정보까지 기재)

유해성 
그림문자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로 인하여 동일한 유해성 등급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그림문자가 확인되는 경우 각 유해성 , 
등급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유해성 등급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포함해야 함

 에 따라 각 그림문자의 최소 면적은 이상이어야 함CLP Annex I 1㎠ 

신호어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라벨에 위험 이라는 신호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신호어를 ‘ ’ , ‘ ’ 

병기해서는 아니된다.

유해위험문구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여러 유해성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 

표 [ -Ⅲ 31 에 따른 라벨링 내 정보 구성] EU CLP Titl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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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라벨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 및 주체 등은 EU CLP

아래와 같다.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중복되지 않는 한 모든 유해위험문구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함 

예방조치문
구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예방조치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불필요한 , 

문구는 라벨에서 생략되어야 함
 소비자 제품의 경우 유해성 분류에 따른 표기가 요구되지 , 

않는 한 폐기 및 포장에 대한 예방조치문구는 생략되어야 함, 
 유해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 이하의 6

예방조치 문구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함

추가 정보  해당되는 경우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수입자 또는 유통업체 판매자 등, , 

정보 수령자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수령자 또는 구매자

정보전달 
시기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제공되는 제품의 포장 혹은 표면에 
부착되어 정보 전달이 수행되어야 함

 공급업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즉시 라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해야 함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추가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추가 문구 및 신호어 등의 표시가 

요구되는 경우
 이 외의 사항의 경우 공급업체는 개월 이내 라벨 정보 18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함 

정보전달 
방법

 라벨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물질 및 혼합물이 시중에 , 
유통되고 있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 

 공급자는 동일한 내용을 모두 적용한다면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음

 포장이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으로 구분되는 경우,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이메일등 로 제공 가능(ex. , ) (ex. )

표 [ -Ⅲ 32 라벨링 규정에 따른 정보 전달] EU C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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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2) (US)

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는 의 US OSHA 29 CFR 

이하 및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s Standard( , OSHA HCS) 40 

이하 에 기반CFR §721.72 Hazard Communication Program( , TSCA HCP)

한다.

두 규제는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기EU UN GHS 

준을 기반으로 서로 라벨링, SDS 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 

치문구 등에 관한 규칙을 통일시켜 안전보건자료 및 라벨 등을 활용한 정

보 전달 시 일관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US OSHA/TSCA

 유해 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US OSHA – 

미국 는 규정 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OSHA HCS (29 CFR §1910.1200)

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고 이를 식별하여 관련 근, 

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규정은 경고 문구. , 

및 라벨 등의 양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SDS .

규정에 따른 정보전달 대상 및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OSHA HCS .

정보전달 
대상

 작업장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정상적인 사용 조건 또는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 중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한 화학물질

정보전달 
제외대상

 라벨링을 통한 정보 전달 제외 대상
 살생물제법 에 따라 정의된 살충제로서 FIFRA( : 7 USC.136)

규제 하에 라벨링 요건이 적용 및 관리되는 경우EPA 
 독성물질관리법 에 따라 정의된 TSCA( : 15 USC. 260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규제 하에 라벨링 요건이 EPA 
적용 및 관리되는 경우

 화장품법 및 바이러스 혈청 FFDCA( :21 USC 301) VSTA( /
독소법 에 따른 모든 식품 식품 첨가물 색소 : 21 USC 151) , , 
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 또는 수의학 기기 관련 제품 , , , , 
및 제품의 성분으로서 및 규제 하에 라벨링 FDA USDA 

표 [ -Ⅲ 33 범위 ] US OSHA 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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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적용 및 관리되는 경우
 주류관리법 에 따라 정의된 비산업용 FAA( : 27 USC 201)

증류주 와인 맥주로 규제 하에 라벨링 요건이 적용 , , ATF 
및 관리되는 경우

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CPSA( : 15 UCS 2051) 
연방유해물질법 에 따라 정의된 FHSA( : 15 UCS 1261)

소비자 제품 또는 유해물질로 해당 법과 
소비자제품위원회 가 발행한 규정의 안전기준 및 CPSC( )

라벨링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 연방종자법 에 따른 농약 및 채소 종자로 FSA( : 7 USC 1551)

규제 하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 및 관리되는 경우USDA 
 유해화학물질의 개별 고정용기에 OSHA HCS (f)(7) 

라벨링을 하는 대신 표지판 플랜카드 배치 티켓 작업 절차 , , , 
또는 기타 서면 자료 등의 대체 방법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단 고용주는 작업공간에 있는 직원이 해당 정보에 . ,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이 라벨이 붙은 용기에서 OSHA HCS (f)(8)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용 용기로 옮겨질 경우, 
라벨링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약국에서 .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조제되는 약품에 대한 라벨링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규정 적용 제외 대상HCS 
 의 고형폐기물처리법 에 따라 EPA RCRA( : 42 USC 6901)

정의된 모든 유해폐기물
 의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EPA CERCLA( , : 42 USC 

에 따라 제거 조치 대상으로 정의된 유해물질9601)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 처리되지 않은 목재 및 이를 포함한 목재 제품
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성이 인화성 또는 

가연성임을 입증 가능한 화학물질
 규정 항의 정의에 따른 HCS (29 CFR §1910.1200) (c)

완제품
 식료품점 식당 또는 음료수 등 소매점에서 판매 사용 또는 , , 

준비된 음식 또는 알코올 음료 작업장에 있는 동안 직원이 ,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식품

 소비자제품안전법 에 정의된 CPSA( : 15 UCS 2051)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위한 고체 정제 또는 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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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고려해야 한다 유해성 분류 결정을 . 

위하여 별도의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규정의 , OSHA HCS 

인체 유해성 기준 및 물리화학적 위험성 기Appendix A( ) Appendix B(

준 을 참고해야 한다)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US TSCA - 

미국 는 규정 을 통해 TSCA HCP (40 CFR §721.72) 40 CFR Part 721 

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정보 Subpart E(SNUR)

전달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 TSCA HCP 규정에 따른 정보 전달  

대상 및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정보전달 대상  에 명시된 물질40 CFR Part 721 Subpart E(SNUR)

정보전달 
면제대상

 에 명시된 물질이 40 CFR Part 721 Subpart E(SNUR)
혼합물 내 에 명시된 설정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Subpart E
경우 

표 [ -Ⅲ 34 에 따른 정보 전달 범위 ] US TSCA HCP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화학제조업체가 포장한 
약품 비처방약품 및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
약풀 응급처치용품( ) 

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화장품 및 
작업장에서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CPSA( : 15 UCS 2051) 
연방유해물질법 에 정의된 모든 FHSA( : 15 UCS 1261)

소비자 제품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의도한 용도로 작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노출범위보다 크지 않은 정도로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가 물리적 또는 건강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미립자

 이온화 및 비이온화 방사선
 생물학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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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US OSHA/TSCA - SDS

규정 안전보건자료 및 규정 안전보TSCA HCP ‘(C) ’ OSHA HCS ‘(g) 

건자료 조항은 통하여 을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하여 규정하’ SDS

고 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체는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각 유해화학물. , 

질에 대하여 영문 를 작성하거나 확보하여 작업장에 비치 및 전달해SDS

야 한다. US TSCA11) 및  OSHA12)과 해당 규정의 Appendix D13)에 따라 

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SDS ( III-35).

11) 40 CFR §721.72 Hazard communication program. (c) Safety data sheets  
12) 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g) Safety data sheets 
13) APPENDIX D TO §1910.1200 - Safety Data Sheets (Mandatory)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식별정보1. 

 라벨에 사용된 제품 식별정보
 기타 식별 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권장 용도 및 사용 제한사항
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기타 책임자의 이름 주소 , , 

및 전화번호
 긴급 전화번호.

분류표시 2. 
정보

 의 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1910.1200 (d)
 의 단락 에 따른 신호어 유해성 문구 기호 및 §1910.1200 (f) , , 

예방 조치 문구 
 분류 과정 중 확인된 추가 유해성
 급성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혼합물에 농도 로 = 1%

사용되고 혼합물이 전체 혼합물 시험을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의 가 다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 X%
문구 알려지지 않은 급성 독성이 필요합니다) .

구성성분 3. 
정보

 물질 화학명 일반명칭 및 동의어 번호 및 기타 고유 ( ) , , CAS 
식별정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에 기여하는 불순물 및 안정화 , 
첨가제

 혼합물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모든 성분의 화학물질명 ( ) 
및 농도 백분율 또는 농도 범위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가 ( ) ,

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OSHA §1910. 1200 (i) , 
해당정보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해야함

응급조치 4.  다양한 노출 경로 예 흡입 피부 및 눈 접촉 섭취 에 따라 ( : , , )

표 [ -Ⅲ 35 정보 구성] US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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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요령
세분화된 필요한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

 급성 및 만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 영향/
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치료가 필요함을 표시

화재 시 5. 
대처방법

 적합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유해성 예 위험한 연소 생성물의 ( : 

특성)
 소방관을 위한 특수 보호 장비 및 예방조치

누출 시 6. 
대처방법

 개인 예방 조치 보호 장비 및 비상 절차, 
 봉쇄 및 정화 방법

취급 및 7. 
보관

 안전취급요령
 부적합성을 포함한 안전 보관 조건

노출 방지 8. 
및 

개인보호구

 허용 노출 한계 미국 정부 산업 위생사 OSHA (PEL), 
회의 임계 한계값 및 안전보건 자료를 (ACGIH) (TLV) 
준비하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고용주가 , 
사용하거나 권장하는 기타 노출 한계

 적절한 공학적 통제
 개인 보호 장비 등 개인 보호 조치.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물리적 상태 색상 등 냄새 냄새 역치( , ), , , pH, 
녹는점 어는점 초기 끓는점 및 끓는점 범위 인화점 증발률/ , , , , 
인화성 고체 기체 인화성 또는 폭발성 한계의 상한 하한( , ), / , 
증기압 증기밀도 상대밀도 용해도 옥탄올 물 분배계수, , ,  , n- / , 
자연발화온도 분해 온도 점도, , 

안정성 10. 
및 반응성

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예 정전기 방전 충격 또는 진동( : , )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독성에 11.
관한 정보

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독성학적 영향과 그러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

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및 눈 접촉 에 대한 정보( , , )
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과 관련된 증상, 
 급성 및 만성 노출로 인한 영향
 독성 수치 예 급성 독성 추정치( : )
 보고서 최신판 등을 고려한 잠재적인 발암 물질 NTP ( ), IARC 

여부

생태 12.  생태유해성 항목은 내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2.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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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는 경우 화학SDS , 

물질 제조 및 수입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에 . US OHSA 따라 를 제SDS

공해야 하는 시기 및 주체 등은 아래와 같다.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주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 공급자( )

정보 수령자 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통업체 또는 고용주 등 수령자( )

정보전달 
시기

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 공급자는 제품 배송과 
함께 혹은 배송 전에 를 제공해야 함SDS

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 공급자는 유통업자 또는 
고용주 등 수령자의 요청 시 를 제공해야 함SDS

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 공급자는 화학물질의 

표 [ -Ⅲ 36 에 따른 전달]  US OHSA HCS SDS 

항목 안전보건자료SDS( )

유해성

 생태유해성 가능한 경우 수생 및 육생( )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농축성
 토양이동성
 기타 유해한 영향 예 오존유해성( : ).

13. 
폐기방법

 폐기방법 항목은 내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3. SDS 
 폐기물 잔류물에 대한 설명과 안전한 취급 및 오염된 포장재 

폐기를 포함한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

운송 14. 
정보

 운송 정보 항목은 내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4. SDS 
 번호UN 
 적정 선적명UN 
 운송 위험 등급
 용기 등급 해당하는 경우( )
 환경 유해성 예 해양 오염물질 여부( : )
 대량 운송 의 및 에 따름(MARPOL 73/78 Annex II IBC code )
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운송 또는 운반과 

관련하여 알고 있거나 준수해야 하는 특별 예방 조치.
규제 15. 

정보
 규제정보 항목은 내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5. SDS 
 해당 제품과 관련된 안전 건강 및 환경 관련 규정, .

기타 16. 
정보

 준비 날짜 또는 마지막 변경 날짜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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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완제품에 대한 정의는 및 에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OSHA TSCA .

29 CFR OSHA §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 ] …

완제품(c) 은 액체 또는 입자 이외 아래와 같이 제조된 품목을 의미한다
제조과정 중 특정 형태이나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것(i) ; 
최종 사용 중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최종 사용 기능이 달라지(ii) 
는 것;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 극소량 또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iii) 14)만 방출하며 직원에, 

게 물리적 유해성이나 건강유해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

40 CFR TSCA § 704.3 Definitions
[ ] …

완제품은 아래와 같이 제조된 품목을 의미한다
제조과정 중 특정 형태이나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것(i) ; 
최종 사용 중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최종 사용 기능이 달라지(ii) 
는 것;

최종 사용 중에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거나 다른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iii) , , 
완제품의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목적과 별개로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 단 액체와 입자는 모양이나 
디자인에 관계없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 및 에 따른 완제품 정의에 차이가 확인되나 이에 대한 분석은 동 보고서의  US OSHA TSCA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 에서 수행된다‘3.1)(2) (Article) ’ .

는 US TSCA fact sheet15)를 통해 완제품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며 완제품 , 

또는 완제품의 일부로 수입될 경우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 규정 또한 완제품에 대하여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US OSHA HCS 

시하고 있다 아래 를 통한 완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문의 및 . SDS

14) 에 기반함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d) Hazard classification
15) TSCA Chemical Data Reporting Fact Sheet: Articles (US EPA, 2012)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유해성이나 위해도 관리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알게된 
경우 개월 이내 업데이트하여 수령자에게 제공해야 함3

정보전달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이메일등 매체(ex. , ) (ex. ), (CD, 
드라이브 등 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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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OSHA .

취급자 
질의

 취급 제품이 완제품 로 간주되는 경우 하위 사용자에게 (Article)
라벨 및 를 제공해야 합니까SDS ?

OSHA 
답변

 의 에 따른 완제품의 정의 참고 OSHA 29 CFR OSHA § 1910.1200 (c)
필요

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제품이 분 이상 미량의 유해 화학물질을 1
방출하거나 직원에게 물리적위험성 및 인체 유해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완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 이에 완제품으로 고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의 최종 용도 및 
취급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해성 초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완제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은 하위사용자에게 라벨 및 를 SDS
제공해야하는 규정을 포함한 규정 대상에서 면제됨 HCS 

표 [ -Ⅲ 37 에 따른 완제품 기준에 대한 내역] HCS OSHA Q&A 

미국의 경우 완제품은 및 에 따른 를 통한 정보전달 의무 , TSCA OSHA SDS

대상이 아니나 별도 규정으로 라벨링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라, . 

벨링 규정 조사결과 뒷부분에 완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폐기물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정은 아래와 같이 OSHA HCS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자원 보존 및 회수법Recovery Act: ) Subtilte C16)에 따라 유해 폐기물

로 정의되는 물질에 대하여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29 CFR OSHA § 1910.1200(b)(6)

(i) 의 고형폐기물처리법 에 따라 정의된 모든 유해EPA RCRA( : 42 USC 6901)
폐기물은 규정에 따른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임HCS 

에 따른 유해폐기물로의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RCRA

폐기물이 고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에서 . RCRA

16) 는 유해폐기물 결정을 위한 목록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RCRA Subtit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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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 는 에 따라 정의되며(Soild Waste, SW) 40 CFR § 261.2 , 

폐기물처리시설 상수도처리시설 대기오염제어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 , , , 

유기물 슬러지 및 산업 상업 광산 농업 자치단체 공동체 활동으로인해 , , , , , , 

발생한 고형 액상 반 고형 오염된 가스물질을 포함한 기타 버려진 물질 로 , , , ’

정리된다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체인 폐기물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님에 . , 

유의해야 한다. 고형폐기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40 

에 포함된 목록에 포함되는지 CFR § 261.31-§ 261.31 F, K, P, U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각 목록은 제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 . , 

폐기물 및 상업용 화학제품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 비고

40 CFR § 
261.31

List F
 일반적인 제조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비특이적 출처의 폐기물을 식별

40 CFR § 
261.32

List K
 일반적인 제조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기화학제조 농약 제조 석유 정제 등 특정 부문에서 , ,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식별

40 CFR § 
261.33

List P
 폐기된 상업용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급성 

유해폐기물을 식별

List U
 폐기된 상업용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식별

표 [ -Ⅲ 38 에 따른 유해폐기물 식별을 위한 목록] RCRA

이외 폐기물의 가연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 등을 추가 확인하고 목록, , , , 

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에 따른 유RCRA Subtitle C

해폐기물 구분 및 결정을 위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작업자는 그림 [ Ⅲ

-24 와 같은 그림을 통해 유해폐기물 여부 식별 및 에 따른 ] OSHA HCS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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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24 에 따른 유해폐기물 확인 흐름] US RCRA

이외 및 에서 재활용된 물질 혼합물의 정보 전달을 위US OSHA TSCA /

한 규제 및 지침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폐기물 정보 전달 관련 , 

의 를 통하여 폐기물 또는 재활용 폐기물여부에 관계없이 OSHA Q&A ,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규정에 따른 정보 HCS HCS 

전달 규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라벨링을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US TSCA/OSHA - 

규정 라벨링 및 규정 라벨 및 기타 경고TSCA HCP ‘(b) ’ OSHA HCS ‘(f) 

의 형태 조항을 통하여 미국 내 유해화학물질의 라벨링을 통한 안전보건 정‘ 

보 전달이 규제된다. US TSCA17) 및  OSHA18)과 해당 규정의 Appendix 

C19)에 따라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17) 40 CFR §721.72 Hazard communication program. (b) Labelling  
18) 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f) Labels and other forms of warning
19) APPENDIX C TO §1910.1200 - Allocation of Label Elements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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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제품 
식별정보

 화학물질명 코드번호 배치번호 등 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 , 
정보

 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해야 함SDS

신호어  위험 또는 경고 둘 중 하나로만 신호어 표시‘ ’ ‘ ’ 

유해위험문
구

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유해 문구의 결합이 가능

 동일한 유해성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유해문구가 제공되어야 함

그림문자

 그림문자의 형식은 빨간색 사각형 프레임 흰색 배경 검은색 , 
위험기호

 환경 유해성에 대한 그림문자는 라벨 내 생략 가능함
 에 따른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운송 규정에 따른 운송 OSHA

라벨을 대체할 수 없음
예방조치문

구
 문구 결합 우선순위의 문구 사용 부적절한 문구 삭제 등 라벨 , , 

공간의 절약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의 수정이 허용됨

공급업체 
정보

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 [ -Ⅲ 39 규정에 따른 라벨링 내 정보 구성] US TSCA/OSHA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고려해야 한다 유해성 분류 결정을 . 

위하여 별도의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규정의 , OSHA HCS 

인체 유해성 기준 및 물리화학적 유해성 기Appendix A( ) Appendix B(

준 을 참고해야 한다) .

그림 [ -Ⅲ 25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라벨 샘플] OSHA 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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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유통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의 각 용기에 유해화, 

학물질운송법 에 따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49 USC 1801)

벨링 또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 

필요한 경우 다른 언어로도 표시할 수 있다 라벨에 작성된 정보가 변경. 

된 경우 개월 이내 정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한다6 . 이외 는 특US TSCA

정 규제 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라벨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항목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TSCA .

법령 규정 내용

40 CFR §747 
금속가공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특정 사용 요건Subpart B 
경고 및 지침(d) 
해당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이 함유된 금속 가공유를 (2)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자는 각 용기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i) 
경고 연방법에 따라 이 금속 가공유에 아질산염을 첨가하- ! 

지 마십시오 아질산염을 첨가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진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제품은 아질산염 없이 사용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경고 문구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면적이 (ii) , 5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6 pt, 10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0 pt, 
15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2 pt, 30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4 pt, 30 in2 이상인 라벨의 경우 이상이어야 함18 pt 
나머지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는 이상이어야 하며 눈에 6 pt , 
잘 띄도록 배치해야함    

40 CFR §747 
수처리 화학물질

Subpart D Air Conditioning and Cooling Systems—
라벨링40 CFR § 749.68(g) (g)

년 월 일 이후에 냉각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1) 1990 2 20
가 크롬 기반 수처리 화학물질을 시중에 유통하는 모든 사람6

은 이 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각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기존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라벨은 다음 문구를 포함해. 
야 함

표 [ -Ⅲ 40 내 정보 전달 관련 규제] US 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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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내용

경고 이 제품에는 가 크롬이 포함되어 있음 가 크롬 - ! 6 . 6
대기 배출물을 흡입하면 폐암의 위험이 높아짐 연방법은 개. 
방형 물 재순환 장치이며 난방 환기 에어컨 또는 냉장 시스템 , , 
전용이며 필수적인 부분인 냉각탑인 컴포트 냉각탑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경고 문구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면적이 (2) , 5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6 pt, 10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0 pt, 
15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2 pt, 30 in2 이하인 라벨의 경우 
14 pt, 30 in2 이상인 라벨의 경우 이상이어야 함18 pt 
나머지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는 이상이어야 하며 눈에 6 pt , 
잘 띄도록 배치해야 함    

40 CFR §751 
독성 물질 관리법 
섹션 에 따른 6

특정 화학 물질 및 
혼합물 규제

Subpart  B Methylene chloride
하위사용자 정보전달751.107 

해당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제조 가공 또는 , 
유통하는 자는 각 운송 전 또는 운송 시 규제되는 물질을 운송받
는 자에게 본 서브파트에 설명된 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해
야 함
규제물질 또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과 함께 물질안전보건
자료 에 다음 문구를 삽입하여 알려야 함(SDS)

항목 이 화학물질 제품은 소비자를 위해 상업적으(a) SDS 1. “ /
로 유통되지 않으며 유통할 수 없습니다”

항목 이 화학물질 제품은 소비자용 페인트 또는 (b) SDS 15. “ /
코팅 제거를 위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으며 유통할 수 없습
니다”

Subpart  E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Chemicals
751.407 PIP(3:1),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해당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1, 2) , 
유통하는 자는 각 운송 전 또는 운송 시 규제되는 물질을 운송받
는 자에게 본 서브파트에 설명된 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해
야 함

규제물질 또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과 함께 안전보건자(3) 
료 에 다음 문구를 삽입하거나 라벨을 통해 안내해야 함(SDS)

항목 및 또는 라벨링 는 다음 이외(i~iii) SDS 1 15 .  “EPA
의 용도 항공 산업용 등의 군용 사양을 충족하는 유압유- , 
윤활유 및 그리스 자동차 및 항공우주용 부품, , 

접착제 제조의 중간체 기관차 및 해양용 특수 cyanacrylate , 
공기 필터 접착제 및 실란트 이 화학물질이 물에 방출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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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로 이 화학물질 제품의 처리 및 유통을 금지한다- / . 

40 CFR § 763 
석면

경고 라벨763.95 
지역별 교육 기관은 깨지기 쉬운 석면 함유 건축 자재와 각 (a) 

학교 건물의 유지 관리 구역보일러실 등에 위치한 석면 함유 ( )
물질석면 이상 포함된 모든 물질 또는 제품로 추정되는 깨지기 ( 1% )
쉬운 석면 함유 건축 자재 바로 옆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제거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 한 부서지기 쉬운 석면 (1) (response)
함유 건축 자재

대응 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석면 함유 건축 자재(2) (response) 
모든 라벨은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눈에 띄도록 표시되어야 (b) 

하며 라벨이 붙은 석면 함유 건축 자재가 제거될 때까지 부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

경고 라벨은 크기가 크거나 밝은 색상으로 인해 쉽게 볼 수 (c) 
있는 인쇄물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 경고 석면 유해성 있음 적절한 훈련 및 장비 없이는 건드리지 : . . 

마십시오
라벨 요구사항763.171 

해당 규정에 따라 명시된 모든 석면 함유 제품의 (a, b) 
제조 수입 가공업체는 제조 수입 또는 처리 시 이 서브파트에 · · , , 
지정된 대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라벨은 판매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해 눈에 보이게끔 포장재의 (c) , 
외부에 부착되어야 함 제품의 외부 포장 또는 포장이 두겹 이상인 . 
경우 라벨은 제품에 인접한 가장 안쪽에 부착되어야 함 제품 포장 , . 
또는 포장 가장 안쪽이 보다 큰 외부 표면이 보이지 5 square inch
않는 경우 본 섹션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을 제품 포장 또는 , (d)
포장의 가장 안쪽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함 또는 제품 포장이나 포장 . 
다음 바깥 부분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최종 하위사용자가 아닌 . 
자에게 상업적으로 배포되거나 포장없이 운송 또는 보관되는 모든 
제품은 본 섹션의 단락에 설명된 대로 눈에 보이는 외부 표면에 (d)
직접 라벨 또는 택을 부착하여야 함
(d) 

라벨은 제품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플라스틱 종이 금속 또는 (1) , , 
기타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스티커나 택 형태로 인쇄해야 함. 
라벨은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도록 부착되어야 
함 제품 라벨은 본 섹션 와 같이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 또는 . (d)(2)
택의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상의 블록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야 함. 
라벨은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하여 제품 포장 수명과 동일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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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충분히 내구성이 있어야 함 라벨이나 택의 크기는 각 면이 . 
최소 인치 이상이어야 함 제품이 너무 작아 이 크기의 라벨을 6 .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외부 표면이 인치보다 큰 경우, 5 square , 
크기에 비례하여 라벨의 크기를 각 면의 최소 인치까지 축소시킬 1
수 있음

본 서브파트가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영어로 라벨링 해야 (2) 
함

경고 이 제품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환경 - ! . 
보호국은 시중 유통 금지 발효일 삽입 현재 독성 물질 관리( ) 
법 제 조에 따라 이 제품의 미국 내 시중 (15 U.S.C. 2605) 6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이 날짜 이후에 이 제품을 시중에 유통. 
하거나 이 라벨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본 (e) 
항목에 따라 라벨이나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훼손 가림 , 
등 기타 방법으로 가리거나 변조해서는 안됨

40 CFR §770
복합 목재 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

Subpart C Composite Wood Products—
라벨링40 CFR § 770.45 

미국에서 수입 판매 공급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패널 (a) , , 
또는 패널 묶음에는 패널 생산자의 이름 로트 번호, , EPA TSCA 

번호 및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았Title VI TPC TSCA Title VI 
다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복합 목재 패널에 개별 라벨이 없는 . 
경우 패널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체 제작자 또는 소매업체는 , , , 
패널의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라벨의 정보를 제품에 연결하기에 
충분한 방법 예 색상으로 구분된 가장자리 표시 을 갖추어야 ( : )
함 예 색상으로 구분된 가장자리 표시 이 정보는 고객이 요청( : ). 
할 경우 제공되어야 하며 라벨은 스탬프 태그 또는 스티커로 , , 
부착할 수 있음

의 요청에 따라 패널 생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1) EPA
한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패널 생산자 번호를 사용할 수 , 
있음

에 따라 제조된 패널 또는 패널 번들만 이 섹션에(2) § 770.17
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포름알데히드 무첨가 수지를 사용
하여 제조되었다는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에 따라 제조된 패널 또는 패널 묶음에만 이 섹션(3) § 7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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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초저 방출 포름알데히드 수지로 
제조되었다는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b) § 에 따라 분기별 또는 품질 관리 테스트 목적으로 770.20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전역으로 운송되는 패널에는 미국 "
내 판매용이 아닌 타이틀 테스트 전용 이라는 라벨이 TSCA VI "
부착되어야 함 테스트 결과가 이 하위 파트의 해당 배출 기준 . 
미만인 경우 패널에 라벨을 다시 부착할 수 있음

(c) 복합 목재 제품이 포함된 완제품 제작자는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포함된 모든 상자 또는 번들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완제품 최종 사용자에게 별도로 판매되는 구성 . (
부품 포함 에 개별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 ,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라벨 사본을 보관하고 해당 라벨과 
관련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라벨은 스탬프 태그 또는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1) , 음

라벨에는 최소한 읽기 쉬운 영문 텍스트로 제작자의 이름(2) , 
완제품이 생산된 날짜 월 연도 형식 완제품이 ( / ), TSCA Title 

를 준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VI

(3) § 및 또는 770.17 / § 에 따라 제조된 패널로 만든 완제770.18
품에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외에 무첨가 포름알데
히드 기반 수지 또는 초저방출 포름알데히드 수지로 제조되었
다는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정확한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 
합성 목재 무첨가 포름알데히드 기반 수지 및 초저방출 포름알, 
데히드 수지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표시할 수 있음

(4) 제조자는 하위사용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고 유지하는 
경우 라벨에 표시된 자신의 이름 대신 책임 있는 하위사용자,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 음

(d)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최종 사용자에게 별도로 , , 
판매되는 구성 부품을 포함하여 완제품에 라벨을 그대로 부착
해야 함

(e) 최종 사용자에게 별도로 판매되는 구성 부품을 포함한 완
제품에 규제 대상 복합 목재 제품이 최소량만 포함된 경우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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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

에 따른 정보 전달 또한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US TSCA SNUR 

별도의 규정으로 라벨링 요건이 규정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기에 완, 

제품은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 40 CFR § 

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복합 목재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770.45

의 경우 아래와 같이 완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추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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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요건에서 제외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구성 부품을 . 
포함한 완제품에 규제 대상 복합 목재제품 함량이 가장 큰 면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144in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규제 대상 
복합 목재제품이 최소량만 포함된 완제품은 라벨링 요건에서 
제외됨 더 큰 표면 완제품 또는 구성 부품을 만들기 위해 조합 . , 
또는 다중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완제품 또는 구성 부품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모든 패널 또는 패널 묶음 과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들어 있는 (f) ( ) (
상자 또는 묶음 은 이 섹션의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e)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이 섹션의 항에 따라 적절하(a), (b), (c)
게 라벨을 부착해야 함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정보전달 
주체

 에서 규정하는 포름알데히드 함율 복합 목재 40 CFR §770
제품이 포함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 생산자

정보 
수령자

 에서 규정하는 포름알데히드 함유 복합 목재 40 CFR §770
제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수령자 등 하위사용자

라벨 요건 
면제 대상

 최종 사용자에게 별도로 판매되는 구성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에 
규제 대상 복합 목재 제품이 최소량만 포함된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구성 부품과 같은 완제품에 규제 대상 
복합 목재이 가장 큰 면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144in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 , 144in2를 초과하는 면적을 가지거나 제품간 조합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완제품 또는 구성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표 [ -Ⅲ 41] 내 라벨링 규정40 CFR §770.45 에 따른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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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설정 및 배출 기준 준수를 위한 규정 TSCA Title VI: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라벨링 내 
포함되는 

정보

 완제품 생산자의 이름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유통업체( , , 
하위사용자 소매업체 등의 이름으로 대체 가능, )

 완제품이 생산된 날짜 월 연도( / )
 완제품이 TSCA Title VI20)를 준수함을 보장하는 문구

정보전달 
방법

 완제품이 포함된 상자 번들 또는 완제품 자체에 라벨을 부착하여 , 
정보 전달을 수행해야 함

 라벨은 스탬프 태그 또는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음, 
 고객 등 하위사용자의 요청 시 라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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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도 등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3) ·

내 제도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쟁점 도출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제공제도 및 운영관련 조사내용 비교 분석(1) 

 정보전달 대상물질

 국내 산안법 산안법 제 조에 따라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따( ) 110

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 국내 화평법 화평법 제 조에 따라 등록 신고된 화학물질 및 이( ) 29 ·

를 함유한 혼합물과 등록유예 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

질 중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유해화학물질이 물리적 (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 

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등록 시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 EU REACH 

를 작성한 자는 노출시나리오를 (chemical safety report; CSR) SDS

의 첨부자료로 전달 

 하위사용자는 자신의 를 작성할 때 주어진 의 관련 노SDS SDS

출 시나리오 및 기타 자료를 추가하여 취합 

 미국 의 에 따( ) OSHA 29 CFR §1910.1200(Hazard communication)

라 를 통해 정보전달을 규제SDS

 와 의 규제범위가 중복되지 않음EPA OSHA

 정보제공 방법 및 내용

 정보제공 내용 국내 및 유럽 미국 등에서는 에 따라 유( ) , UN GHS

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또UN GHS 

는 혼합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제공( (M)SDS) 

 에는 지침 및 기준 에 따라 화(M)SDS UN GHS ISO (ISO 11014:2009)

학물질 제품정보 유해 위험성정보 응급조치요령 화재 누출시 대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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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취급 보관방법 폐기 운송방법 규제정보 등 가지 항목 포함 , , , 16・ ・

 정보제공 방법 미국 유럽 모두 국내 산안법과 같이 규격에 ( ) , UN GHS 

따른 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표 (M)SDS ( III-42 참고 )

 국내 화평법 등록된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유해위험성정보 등( ) , , 

록된 용도 안전취급조건 용도에 따른 노출평가 등의 화학물질, , 

안전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 호서식으로 제공하도록 함25

→ 다만 작성대상인 경우 와 함께 등록번호 등록된 화MSDS MSDS , 

학물질의 용도 위해성평가 정보 톤 년 이상 제조 수입 가 포함, (10 / · )

된 별지 제 호서식을 첨부하여 제공하도록 함26

 유럽 규정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은 등록된 내( ) EU REACH 

용을 반영하여 작성 SDS 

→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을 제출한 물질은 에 해(CSR) SDS

당내용을 포함하고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와 위해도 관리방법

은 부속서 에 기재하여 제공하도록 함(Annex)

→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번호 허가물질 관련 정보 제한물질 SDS , , 

관련 정보 기타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 

 미국 규정에 따라 유해 위험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 ) OSHA ‧

또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경우 를 제공, SDS

 정보제공 시기

 최초 제공 국내 외 동일하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 ) ·

도와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양도의 경우 최초 양도 시 제공( · ) 

 정보 변경 시 변경정보 제공 시기

 국내에서는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1

 유럽은 공급망 내 유해 위험성 정보 관련 변경에 대해서는 개월 이내· 12 ,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월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공급망 내 제공18

 미국은 위험성에 관한 중요 정보 또는 새로운 위해도 관리방법을 알

게 된 경우 개월 이내 업데이트하고 개월 이내 정보 전달3 SD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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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

호)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안2020-247 , ( )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
시 제 호2024-20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
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호2023-102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ACH)

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LP)

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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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계속] ( ) 

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
용노동부고시 제 호2023-9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안2020-247 , ( )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
시 제 호2024-20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
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호2023-102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ACH)

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LP)

정
보
전
달 
대
상

산안법 제 조110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해① 

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을 함유한 혼합물

화평법 제 조29
등록 신고된 물질 및 이를 /① 

함유한 혼합물질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되②

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
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
합물

해당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④ 

Article 31(1)
(a) Regulation (EC) No 

에 따라 유해성이 1272/2008
분류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

에 따라 (b) Annex XIII PBT 
또는 물질에 해당되는 경vPvB
우

에 따라 작(c) Article 59(1)

(b)(2)
작업장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 또
는 예측가능한 비상 상황 중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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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계속] ( ) 

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
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
도 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
적용

성된 목록 내 물질

정
보
전
달 
및 
함
량
기
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
호
제 조제 항11 9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제 호가목에 해18 1
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미만이거나 1% 
동 별표 제 호나목에 해당하1
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
표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6] 
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

조제 항 각호에 따른 항목10 1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호2024-20

별표 화학물질의 분류 및 [ 1] 
표시사항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고려해
야 하는 구성성분의 한계 농도
를 제시함

Article 31(3)
Regulation (EC) No 

에 따라 혼합물이 1272/2008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아
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을 , 
수령한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
자는 물질안전자료를 전달하
여야 함: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을 나(a) 
타내는 최소 종의 물질이 1 1% 
기체가 아닌 경우 중량비 이( ) 

상 또는 기체인 경우 용0.2% (
적비 이상 포함된 혼합물) 

중량비 이상 포함(b) 0.1% ( ) 

구성 및 원료에 (i) Section 3 
대한 정보
영업비밀에 관한 

에서 제공하는 §1910.1200(i)
것 이외에 물질의 경우:

물질명(a) 
관용명 및 이명(b) 

번호 및 기타 식별정(c) CAS 
보

분류되고 물질의 분류에 (d)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및 안정
화 첨가제
혼합물의 경우:
물질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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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계속] ( ) 

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할 수 있다.
위 사항의 경우 화학물질이 규
칙 별표 제 호가목과 나목 18 1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된 기체가 아닌 혼합물에서 발
암성 구분 또는 생식독성 구2 
분 및 피부 과민성 1A, 1B 2, 

호흡기 과민성 에 해당하1, 1
는 물질 및 수유에 영향을 미
치거나 에 따라 , Annex XIII

가 있는 물질PBT, vPvB , 
에 따라 작성된 Article 59(1)

목록 내 물질
지역사회 작업장 노출 한(c) 

계가 있는 물질

에 따라 (a) §1910.1200(d)
인체 유해성이 분류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원료의 화학
물질명 및 농도 정확한 백분(
율 또는 농도범위) 

한계농도를 초과하여 존(1) 
재하거나

한계농도 미만이더라도 (2) 
인체 위해성이 존재.

에 따라 영(b) §1910.1200(i)
업비밀을 주장하거나 혼합물 , 
생산 배치 간 변동성이 있거
나 유사한 화학물질 조성을 , 
가진 상당히 유사한 혼합물이 
아닌 경우에는 농도 정확한 (
백분율 을 명시하여야 함 제) . 
외되는 경우 농도범위 제공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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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계속] ( ) 

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모든 해
당 화학물질의 경우:

에 따라 영업§1910.1200(i)
비밀을 주장하는 경우 특정 ,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조성의 
정확한 백분율 농도 을 영업( )
비밀로써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구 필수 기재.

정
보
전
달 
제
외
대
상

산안법 시행령 제 조8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1. 「

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건강3 1」 
기능식품 농약관리법2. 「 」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약 2 1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2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 조제 호2 1「 」 

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5. 「

화평법 제 조에 따라 등록 신10 /
고된 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
물질 외

이외의 물질Article 31(1) b.(6)

고형 폐기물관리법에(i) (42 
에 따른 모USC 6901 et seq.)

든 유해폐기물 
에 따라 (ii) US EPA CERCLA

중점 개선 또는 제거조치 대상
으로 정의된 유해물질 

담배 또는 담배제품 (iii) 
가공되지 않는 목재를 포(iv) 

Article 1
본 규정은 다음에 적용하지 2. 

아니한다:
(a) Council Directive 

의 관리대상96/29/Euratom
인 방사성 물질 및 혼합물

세관 감독하의 물질 및 혼(b) 
합물

비분리중간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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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료 2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6. 「
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원2 2」 
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7. 「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호3 4 8」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
는 제품 식품위생법 제8. 「 」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식2 1 2

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9. 「
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2 4 7」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 조제2 5「 」 

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 조2「 」 

제 호에 따른 위생용품 1 12.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연(d) 
구개발용 물질 및 혼합물

에 따3. Directive 2006/12/EC
른 폐기물은 물질 혼합물 완제, , 
품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

본 규정은 최종사용자를 위5. 
한 다음의 완성된 형태의 물질 
및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에(a) Directive 2001/83/EC
서 정의하는 의약 제품

에(b) Directive 2001/82/EC
서 정의하는 동물용 의약 제품

에(c) Directive 76/768/EEC
서 정의하는 화장품
(d) Directives 90/385/EEC, 

및 에서 93/42/EEC 98/75/EC
정의하는 의료기기

함한 목재 또는 목재 제품
완제품 에서 정(v) (c section

의된)
식료품점 식당 또는 음료(vi) , 

수 등 소매점에서 판매 사용 , 
또는 준비된 음식 또는 알코올 
음료 작업장에 있는 동안 직, 
원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
한 식품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vii) ,
장품법(US FDCA(21 USC 

에 정의된 환자에301 et seq.)
게 직접 투여하기 위한 고체
정체 또는 알약 소비자에게 ( ), 

판매하기 위해 화학제조업체
가 포장한 약품 비처방약품 (
및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소비
하기 위한 약풀 응급처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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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2 1「 」 

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13. 「
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 3」 
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14. 「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2 1」 
폐기물 화장품법 제15. 2「 」 
조제 호에 따른 화장품 일1 16. 
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
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
용으로 제공되는 화학 물질 또
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
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 조. 110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1 3
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
다.

(e) Regulation (EC) No 
에서 정의하는 식품 178/2002

및 사료로 다음을 포함:
에 (i) Directive 89/107/EEC 

따른 식품 첨가제
(ii) Directive 88/388/EEC  

및 의 Decision 1999/217/EC
범위 내의 착향료
(iii) Regulation (EC) No  

의 범위 내의 사료 1831/2003
첨가제
(iv) Directive 82/471/EEC 

의 범위 내의 동물 영양제
본 규정의 외부 6. Article 33(

포장재 내부 포장재 및 단일 , 
포장재의 표시에 관한 세부 규
칙 을 제외한 전문의 내용은 )
위험물의 항공 해양 도로 철, , , 

품)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viii)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화장품 
및 작업장에서 개인소비를 목
적으로 하는 화장품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연(ix) 
방유해물질법에 정의된 모든 
소비자제품 또는 유해물질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x) 
자가 물리적 또는 건강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미립자

이온화 및 비이온화 방사(xi) 
선

생물학적 유해인자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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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18. 

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하
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 9
호

양도 제공받은 화학물질 또1. ·
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
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19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2.
작업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
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도 및 내륙수로 운송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Article 29
라벨 및 포장 요건의 면제
1.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시장

에 유통되는 회원국의 언어로 된 
라벨에 대한 을 충족Article 31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나 형
태가 없거나 너무 작은 경우, 

의 첫 번째 하위 Article 17(2)
단락에 따른 라벨 요소는 

의 에 Annex 1 section 1.5.1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2. 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전체 1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
우 의 , Annex 1 section 

에 따라 라벨 정보를 축1.5.2
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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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
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특별관리420 6
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3. 의 에 언급된 Annex II Part 5
유해물질 또는 혼합물이 포장
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에게 공
급되는 경우 에 따, Article 17
라 라벨 요소 사본이 함께 제공
되어야 한다.

4.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특정 혼합물의 경우 환경 라벨, 
에 대한 특정 조항 또는 환경 
라벨과 관련된 특정 조항에 대
한 면제는 에 언급Article 53
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
며 환경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 
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이러. 
한 면제 또는 특정 조항은 

의 에 정의되Annex II Part 2
어 있다.

5. 위원회는 기관에 라벨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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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요건에 대한 추가 면제 초안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
보
전
달 
의
무
자

산안법 조110
작성 및 제출 대상화학물질( )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산안법 조111
제공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하려는 자

화평법 제 조29
등록 신고된 물질 등록유/ , ① 

예기간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
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
도자
화평법 제 조30

물질 및 혼합물의 하위사용① 
자 및 판매자

물질 및 혼합물의 제조 수·② 
입자
화평법 제 조35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① 
양도자

REACH Article 31(7)
공급망 내 구성원으로서 화- 

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를 작성한 자는 safety report)

관련 노출 시나리오 용도 및 (
노출 분류 포함 를 첨부자료)

로 물질안전자료와 (annex)
함께 전달

하위사용자는 자신의 물질- 
안전자료를 작성할 때 주어진 , 
물질안전자료의 관련 노출 시
나리오 및 기타 자료를 추가하
고 취합하여야 함

유통업자는 제공받은 물질- 
안전자료를 전달하여야 함

g (1)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는 
그들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를 MSDS
획득하거나 작성하여야 한다.

g (6) (iv)
또한 제조 또는 수입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요청에 따라 

를 제공하여야 한다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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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Guidance 3.2
제조 수입자 및 유일 대리인·

에게 최초로 의무가 있(OR) 
으며 공급망 하위의 관계자들 , 
또한 대상일 수 있음
Article 1(1)

다음 관계자들에게 의무사항 (b) 
부여: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i)  

조자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가 , 
물질 및 혼합물 분류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공(ii)  

급자가 물질 및 혼합물의 표시 
및 포장

완제품의 제조자 및 생(iii)  

산자 및 수입자가 시장에 출시
하지 않더라고 Regulation 

의 등록 (EC) No 19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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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및 신고대상 물질 분류

정
보
전
달 
항
목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2023 - 9
별표[ 4]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1. 
유해성 위험성2.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응급조치요령4.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5.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6. 
취급 및 저장방법7.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8. 
물리화학적 특성9. 
안정성 및 반응성10. 
독성에 관한 정보11. 
환경에 미치는 영향12. 
폐기 시 주의사항13. 
운송에 필요한 정보14. 
법적규제 현황15.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35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1.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 , 
호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2. 
칭 또는 총칭명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신3. (
규화학물질은 생략 및 고유번) 
호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4. ·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5.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6. ·

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과 관련된 정보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7. 
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및 규정 REACH Article 31(6) SDS
물질혼합물 식별정보 및 업체 정보1. ·
유해성 정보2. 
조성 및 성분 정보3. 
응급조치 방안4. 
소방방재 방안5. 
누출사고 방안6. 
취급 및 보관7. 
노출 제어 개인 보호구8. /
물리적 화학적 특성9. ·
안정성 및 반응성10. 
독성 정보11. 
환경독성 정보12. 
폐기 방안13. 
운송 방안14. 
관련 규제 정보15. 
기타 정보16. 

의 §1910.1200 Appendix D 「
의무사Safety Data Sheets (– 

항)」
에 포함되어Table D.1 SDS– 

야 할 최소의 자료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1. 

보
유해성 위험성2.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응급조치요령4.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5.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6. 
취급 및 저장방법7.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8. 
물리화학적 특성9. 
안정성 및 반응성10. 
독성에 관한 정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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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그 밖의 참고사항16. 

산안법 제 조제 항110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기
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 」 「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8. 
함유량 등의 정보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9. , 
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10. 
정보

유해성이 분류되어 포장된 물
질 및 혼합물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표지가 있어야 함:

공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a) , 
번호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b) 
물질 및 혼합물질의 포장단위

제품식별정보(c) 
유해성 그림문구(d) 
신호어(e) 
유해 문구(f) 
예방조치 문구(g) 
추가 정보(h) 

환경에 미치는 영향12. 
폐기 시 주의사항13. 
운송에 필요한 정보14. 
법적규제 현황15. 
그 밖의 참고사항16. 

정
보
전
달 
시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157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110 1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 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2
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36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② 

등록된 물질 및 혼합물을 양도
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
공

Article 31(8)
물질 및 혼합물을 처음 공급하
거나 공급하기 전에 물질안전
자료를 제공

g (6)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는 
최초 배송 및 업데이트 SDS 
후 최초 배송시 제공해야 함 
선적된 컨테이너와 함께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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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점
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하여 함께 제공 제공하거나 선적전 또는 선적
시점에 유통업체에 제공

업
데
이
트 
시
점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159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
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
정)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대 상 물 질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

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141
당하는 화학물질의명치 및 함
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
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
경된 경우로 한정)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화평법 제 조29
제공된 정보에 아래와 같은 ③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1 :
화평법 시행규칙 제 호( 37 )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후 새1. 
로운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
유해성 정보 확인된 경우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후 새2. 
로운 위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
우

양도한 물질 및 혼합물의 새3. 
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4. 
보가 확인된 경우

및 REACH Article 31(9)
Guidance 3.8

위해성 관리 방안에 영향(a) 
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허가가 승인되거나 거절(b) 
되었을 시

제한이 도입되었을 시(c) 
개월 이내에 정보전달*12

g (5)
작성하는 화학물질 제조SDS 

업체 수입자 또는 고용주는 ,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중
요 정보 또는 위험으로 보호하
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된 경우 
이러한 정보는 개월 이내에 3

추가되어야 함SDS . 
화학물질이 현재 생산 또는 수
입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이 
작업장에 다시 도입되기 전에 
해당정보를 에 추가해야 SDS
함. 
g (6)

는 업데이트된 후 첫 번째 SDS

Article 30
공급자는 물질 및 혼합물의 1. 

분류 표시가 변경되거나 더 심·
한 신규 유해성 또는 추가적인 
신규 표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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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지체하지 않고 표시를 변경하
여야 함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2. (1) 
경이 발생할 시 개월 이내, 18
에 표지를 수정하여야 함

선적 시에도 제공해야 한다.

정
보
전
달 
방
법

안법 제 조 물질안전보건160 (
자료의 제공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①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
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
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
호 제 조제 항,  13 1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36
별지 제 호서식 다만 산25 . ① 

안법 제 조에 따른 물질안110
전보건자료에 별지 제 호서26
식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물질 및 혼합물을 제공한 모든 
수령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
식

및 REACH Article 31(5) 
Guidance 3.14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물질 , 
및 혼합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
공

g (2)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는 

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SDS
다 단 고용주는 다른 언어로 . , 
복사본을 작성하여 유지할 수 
있다.
g (7) (iii)
소매 유통업체가 상업용 계좌
를 지닌 고용주에게 화학물질
을 판매할 때 고용주의 요청, 
에 따라 를 제공하거나SDS , 
안내 등을 통해 가 이용가SDS
능함을 알려야 한다.

Article 17(2)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물질 , 
및 혼합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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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등기우편1.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2.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

제공하는 것에 한다.)

공
공급자는 동일한 내용을 모두 
적용한다면 회원국이 요구하
는 언어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음

g (7) (iv)
도매 유통업체가 장외거래를 
통해 고용주에게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고용주의 요청에 따, 
라 를 제공하거나 안내 등SDS , 
을 통해 가 이용가능함을 SDS
알려야 한다.

정
보
전
달 
대
상
아
닌 
경
우 

-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36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MSDS 
별지 호 서식으로 정보제공25

Article 32
물질안전정보제공 대상자가 아
닌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함:

등록번호(a) 
허가대상물질 및 허가 여(b) 

부
제한 여부(c) 
기타 관련 정보(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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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제
품 
(

Ar
tic
le
) 

내 
물
질
정
보
의 
전
달

- 화평법 제 조35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① 

제품의 양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양수자에게 다음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함: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제( 45 1

항)
해당 제품명1. 
해당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2. 

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3. 

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4. 

법 및 사용조건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5. 

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시행규칙 제 조( 46 )

소비자가 정보요청시 일 45② 

Article 33
물질 등이 중1. PBT 0.1 % (

량비 이상일 때 공급자가 보) 
유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최소한 물질명은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2. 
이상 함유된 물질 0.1% PBT 

등에 대한 정보를 일 이내(45
에 제공하여야 함) 

에 따라 제품은 (b) (6)
대상Hazard communication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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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정
보 
유
지 
기
간

산안법 제 조164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① 

류를 년간 제 호의 경우 3 ( 2 2
년 보존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1. · ·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회의록2. 
안전 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3. ·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적은 서류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4.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5. ·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7. 

화평법 제 조44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 ·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론 보존하여야 한다· .
화평법 시행규칙 제 조54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년간 5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 . 
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 
점부터 년간 기록 보존하여5 ·
야 한다.

법 제 조 제 조 제 조7. 29 , 30 , 35
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자8. 45 1
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제 항에 따라 기록 보존하1 ·② 
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

Article 36
제조자 수입자 하위사용자 , , 
및 유통업자는 제조 수입 공, , 
급 및 사용 중단 후에도 년10
간 자료를 유지하여야 함

(g) (8)
사업주는 작업장에 사본SDS 
을 보관

(g) (8)
보관형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관 가능

Article 49(1)
공급자는 분류 표시에 사용한 ·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공급자
가 물질 및 혼합물을 마지막으
로 공급한 후에도 년간 보관10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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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경1 6⑦ 

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
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
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22
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 보·
존할 수 있다.

벌

칙

산안법 제 조제 항175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5⑤ 
제 조제 항부터 제 항5. 110 1 3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 
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제 조제 항제 호를 위6. 110 2 2
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
물질 외에는 제 조에 따른 104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
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평법 제 조5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1 3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2.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
한 자

화평법 제 조54
천만원 이하의 벌금1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4.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6. 
위반한 자

Article 126
회원국은 본 규정의 조항의 위
반에 대해 적용가능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고 이, 
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처벌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 
형평성이 있으며 제제성이 있
어야 한다.

OSHA penalties

근무환경 및 근로자 안전에 중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위반 
건당 $13,494
시정 불이행시 시정 고시일 이
후 초과일수당 $13,494
고의 또는 반복적인 규정 위반
시 건당 $134,937

Article 47
본 규정의 조항의 위반에 대해 
적용가능한 처벌에 관한 규정
을 정해야 하고 이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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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물질7. 111 1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 본문을 위반8. 112 1
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
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
체자료로 적은 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9. 112 1 5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
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
청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 외10. 112 10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
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
니한 자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벌은 . 
반드시 효과적이고 형평성이 
있으며 제재성이 있어야 한다.

독일
독일에서는 응급연락기관 -

기재 불이행 시 행정적으로  
개인에게는 최대 만 유로의  5

과태료와 법인은 만 유2 5000
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형사상. 
으로 처벌은 개인은 년 이하5
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인은 만 유로에서 최고 100

만 유로의 벌금500

프랑스
정확한 를 제공하지 않-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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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2 국내외 정보제공제도 주요 내용 비교 계속] ( ) 

산안법 화평법 EU REACH/CLP US OSHA
제 조제 항에 따라 선11. 113 1

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라 선임12. 113 1
된 자로서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
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3⑥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9. 111 2 3

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
공하지 아니한 자

을 때에는 개월 이하의 징역 3
또는 유로 이하의 벌금20,000
영국
유죄 판결시 파운드 - ,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개월 이하3
의 
기소 유죄 판결시 한도가 - , , 

없는 벌금과 년 이하의 징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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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의 쟁점 도출(2) 

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규제 법령에서 정보 전달 .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 , 

위하여 완제품 및 폐기물 재활용 물질 등 국내 타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고 국제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산안법에서 정보 전달 대상, 

으로 추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완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상 완제품은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만 산안법과 화평법 어디서도 완제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 , 

거나 그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국내 관련 가이드 물질안전. MSDS (

보건자료 의 경우 완제품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MSDS Q&A(2023) MSDS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복사기 토너 소화기 배터리 등의 제품을 예시로 들, , , 

고 있으나 간략한 예시로 기업 실무자가 자사 물질 혼합물의 완제품 여부를 , /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유럽의 경우 완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명확하며 가이드라, , 

인을 통해 법적 정의를 해석 및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완제. 

품에 대하여 정보 전달이 수행되지 않음이 법률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REACH 

인에 여러번 명시되어 있으며 제 조에 따라 완제품이 아닌 완제품 , REACH 32

내 포함된 규제물질에 대하여 가 아닌 서면 전자식으로 정보 전달이 수행됨SDS /

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및 에서 각각 완제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완, OSHA TS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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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해당될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특정 규제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완제품 

내 라벨링을 통해 정보 전달을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기준 등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는 것이 아

니기에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의 정의 및 를 통한 정보 전달 필요QnA SDS

성에 대하여 여러번 문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 

관련 규제 기관은 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문의된 제품에 대한 완제품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림 [ -Ⅲ 26 완제품 관련 등] US OSHA Q&A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의 경우 완제품의 정보 전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 

않으며 화평법은 특정 규제물질인 중점관리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만 해, 

당 규제 물질의 함유 여부 및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 

국외 주요국에서 완제품의 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분

석하고 국내 규제에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Ⅲ

133

 재활용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국내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물질안86

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재활용된 폐기물의 경우 별. , 

도의 규정 및 지침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폐, 

기물관리법 제 조 항에 따른 재활용 의 정의에 기반하면 재활용된 폐기물은 2 7 ‘ ’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폐기물의 정의에 속하지 않기에 산2 1

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과 미국 등 국외 주요국에서도 폐기물은 각국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규제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재활용된 . 

물질 및 회수된 물질의 경우 규제 면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업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근 화평법은 개정을 통해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에 대한 화평법 규제 면‘ ’

제 요건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해당 개정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 

된 화학물질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년 경과 해( 3 ) 

당 물질은 화평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화평법에 따른 , 

정보 전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산안법에서도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에 대해 정보 전달 범위를 명확히 ‘ ’

지정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분석4) (Article) 

앞서 국내 외 정보전달 체계에서 완제품의 정보전달을 조사 분석하고 · , 

비교하였고 국내 완제품의 정의가 미흡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외 , . 

주요국에서 완제품의 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분

석하고 국내 규제에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련 완제품, , 

의 정의 및 그 범위를 명확 및 구체화하여 것을 제안하였다. 

에 따른 완제품 정의 및 범위 분석(1) EU REACH

는 완제품 에 대하여 규제적용 면제 대상임을 제 조EU REACH (Article) REACH 1

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제 조 항에서 정의하는 완제품은 아래와 같다2 . REACH 3 3 .

EU REACH Article 3(Definitions)
[ ] …

완제품3. :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
하는 특정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 이 그것의 기능을 (shape), (surface) (design)
결정하는 물체

해당 정의에 따라 제품이 에 따른 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EU REACH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을 평가해야 한다, .

 완제품의 기능과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 

내 완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EU REACH 21)에 따르면 완제품 정의 내 

기능 은 해당 제품이 사용되는 의도된 목적을 의미하며 형태 외관 또는 디‘ ’ , ‘ , 

자인 은 제품의 물리적 형태로 화학적 특성 이외의 다른 특성을 의미한다’ . 

이는 완제품이 특정 목적 기능 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가 ( )

배열하거나 조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 특성에, ‘ , ’ 

는 제품의 밀도 연성 전기전도도 경도 자성 녹는점 등이 포함된다, , , , , .

의 완제품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완제품은 화학적 조성 이상으로 그 기능을 REACH

결정하는 특정 형태 외관 디자인이 부여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는 완제품이 , , . 

21) Guidance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 ECH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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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그 외관이 생산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에 따른 완제품 구분 및 예시EU REACH

의 완제품 정의에 따른 제품 구분을 위한 예시 중 제품의 기능과 물리적 EU REACH

형태 형태 외관 디자인 에 기반한 완제품 구분 예시는 표 ( , , ) [ III-43 와 같다] .

항목 완제품 판단 결과 및 근거

분사
연마재

물질 또는 혼합물로 간주됨

 분사 연마재는 주로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져야 
하며 연마 매체로 사용된다 예 유리 조각 석재 조각 그 , ( : , ). 
기능은 표면을 연마 매끄럽게 광택 또는 청소하는 것이다, , . 
이 경우 분사 연마재의 주요 특성은 단단함과 날카로운 , 
가장자리다.

 분사 연마재로 사용되는 재료의 단단함과 절단 특성은 주로 
산화알루미늄이나 강철 등 재료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르다. 
분사 연마재의 기능은 주로 이러한 물리적 특성에 의존하며, 
입자의 형태 외관 디자인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 . 

 따라서 분사 연마재는 물질 또는 혼합물로 간주된다.

엽서

완제품으로 간주됨

 엽서는 그림이나 도안을 지지하며 주로 쓰기나 인쇄에 
적합해야 한다 표면 또는 종이 섬유는 연필 펜 잉크 또는 인쇄 . , 
잉크를 지지해야 한다. 

 이러한 모든 특성은 엽서의 화학적 특성보다는 형태나 외관에 
더 의존한다 예를 들어 엽서의 찢김 저항 경량 부드러움 . , , , 
및 유연성은 엽서의 품질을 개선하지만 사용 목적을 ,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엽서의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은 . , 
화학적 조성보다 기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엽서는 제품으로 간주된다.

표 [ -Ⅲ 43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EU REACH (1)

제품의 기능 확인부터 형태 외관 및 디자인의 역할 화학적 조성의 변, , , 

화 여부 등을 고려한 의 완제품 판단 절차는 EU REACH 그림 [ III-8 와 ]

같다 해당 절차는 . 내 완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EU REACH 22)을 기반으

로 작성되었으며 크게 단계로 구분된다, 6 . 

22) Guidance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 ECH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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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27 완제품 판단 절차] EU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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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림 내 각 절차별 상세 구분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제품의 기능 확인Step 1: 

 제품의 기능 달성을 위한 물리적 형태와 화학적 특성의 중요성 비교Step 2: 

제품의 형태 외관 디자인이 화학적 조성보다 중요도가 낮은 경우 물, , , 

질 또는 혼합물로 간주된다 제품의 형태 외관 디자인이 화학적 조성 이. , , 

상으로 제품의 기능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완제품으로 구분된다.

항목 완제품 판단 결과 및 근거

크레용

물질 또는 혼합물로 간주됨

 크레용은 파라핀 왁스와 색소로 구성되며 종이에 색을 ,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다. 

 파라핀 왁스는 색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크레용의 . 
기능 색소를 종이에 전달하는 것 에 있어 형태 표면( ) , , 
디자인이 화학적 구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용은 혼합물로 간주된다, .

표 [ -Ⅲ 44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EU REACH (2)

 제품과 제품 내 물질 혼합물의 포함 여부 확인Step 3: /

제품 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함 여부 확

인을 위한 단계이다 온도계 내 액체 또는 스프레이 캔 내 에어로졸과 같. , 

이 다양한 형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제품 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제품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제품 내 물질 또는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로 진행되어 . Step 4

완제품 여부 구분을 수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로 진행된다, Step 6 .

 제품과 제품 내 물질 혼합물의 포함 여부 확인Step 4: /

제품의 화학적 조성이 제품의 필수 부분인지 따라서 제품 전체가 (

에 따라 정의된 완제품인지 또는 제품의 나머지 부분이 기능에 REACH ) 

관여하는 물질 혼합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다/ . 

→ 물질 혼합물을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Step 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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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혼합물이 에서 정의된 기능을 수행할 , / Step1

수 있는지 확인

→ 제품이 물질 혼합물 또는 그 반응생성물의 노출 또는 제Step 4b: /

어를 위한 용기 또는 운반체로서 주로 작용하는지 확인

→ 물질 혼합물은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소비소모되거나 제거방출Step 4c: / ( ) ( )

되어 제품을 쓸모없게 하고 해당 제품의 수명 종료로 이어지게 하는지 확인

상기 중 개 이상 예 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Step 4a~4c 2 ‘ ’ , 

은 물질 혼합물과 제품의 조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항목 완제품 판단 결과 및 근거

프린터 
카트리

지

물질 혼합물과 제품의 조합/

 토너 잉크가 카트리지에서 분리된 경우 품질과 편의성이 4a) / ,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종이에 인쇄할 수 있다.

 카트리지의 기능은 프린터 내부에서 토너 잉크를 4b) /
제자리에 고정하고 방출 속도와 방식을 제어하는 것이다, .

 카트리지는 토너 잉크 없이 폐기되며 토너 잉크는 4c) / , /
카트리지의 사용 기간 동안 소모된다.

 이러한 단계 확인을 통해 프린터 카트리지는 제품 용기 (
역할을 함 과 물질 혼합물의 조합임을 결론지을 수 있다) / .

표 [ -Ⅲ 45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EU REACH (3)

 제품과 제품 내 물질 혼합물의 포함 여부 확인Step 5: /

에 대하여 개 이상 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에Step 4 2 ‘ ’ , Step 5

서 제품과 제품 내 물질 혼합물의 분리 가능성 및 제품의 운반체 이외 추/

가 기능 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 물질 혼합물이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분리되는 경우 제품Step 5a: /

이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가?

→ 물질 혼합물 또는 그 반응 생성물의 운송 이외 제품의 주Step 5b: /

요 목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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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의 수명이 끝나면 물질 혼합물과 함께 폐기되는가Step 5c: / ?

중 개 이상 예 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기Step 5a~5c 2 ‘ ’ , 

능이 화학적 조성보다는 형태 외관 또는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대부분의 질문에 예 로 대답한다면 해당 . Step 5 ‘ ’ , 

제품은 완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물질 혼합. , /

물과 제품의 조합으로 간주된다.

항목 완제품 판단 결과 및 근거

온도계

완제품으로 간주됨

 온도계의 액체가 없으면 온도를 표시할 수 없어 더 이상 5a) 
유용하지 않다.

 온도계의 주요 기능은 온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5b) , 
물질이나 혼합물의 전달이 아니다.

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그 화학 성분과 함께 폐기된다5c) .
 이러한 단계 확인을 통해 온도계는 하나의 제품이며 내부의 

액체는 제품의 기능을 위하여 포함된 물질 혼합물으로 확인할 /
수 있다.

표 [ -Ⅲ 46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사례 ] EU REACH (4)

 제품과 제품 내 물질 혼합물의 포함 여부 확인Step 6: /

이전 에서 제품 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Step 3

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명확하게 해당 제품의 완제품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다.

→ 제품이 추가적인 가공 이외 기능을 가지는가 제품이 최종 사용목Step 6a: ? 

적을 위한 기능 을 가지는 경우 완제품에 해당될 수 있음(end-use functions)

→ 제품이 시장 출시되는가 또는 소비자가 제품의 형태 외관 디자Step 6b: ? , , 

인으로 인하여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 경우 제품이 완제품에 해당됨? , 

→ 해당 제품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는 경우 형태에 큰 변화가 Step 6c: , 

없는 가공 공정 드릴링 표면 연마 코팅 또는 차 성형 공정 주조 소결( , , 1 ( , , 

압출 단조 압연 등 만 수행되는가 이러한 가공 공정은 제품의 디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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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선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일 수 있기에 완제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추가적인 가공 후 제품의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Step 6d: 

가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제품이 혼합물임을 나타냄 다만 표면 인쇄? . , 

페인팅 코팅 염색 등 일부 처리공정의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에 대하여 대부분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Step 6a~6d ‘ ’ , 

은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 단계는 가공 중인 물질 혼합물에서 완제품으로의 전환점 구분과 추/

가 가공이 수행되는 제품의 완제품 여부 확인을 돕기 위하여 개발되었으

나 제품 유형 및 특정 유형에 따라 해당 단계를 활용한 통한 완제품 여부 ,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완제품 여부 판단을 위. 

한 절차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 에 따른 완제품 유형 구분에 대한 예시EU REACH

의 완제품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면 완제품의 경우 아래와 EU REACH , , 

같이 두가지 유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질 혼합물이 통합된 완제품1. /

2. 완제품과 물질 혼합물의 조합 물질 혼합물의 보관 운반 기능을 수행/ ( / / )

이에 본 절에서는 완제품 결정 기준인 와 를 활용한 완제품 유형 Step 4 Step 5

결정에 대한 예시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요약은 표 , [ III-47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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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유형 제품 예시

완제품과 물질 혼합물의 조합/
물질 혼합물의 보관 운반 기능( / / )

프린터 카트리지 프린터 스프레이 프린터 , , 
리본 청소용 물티슈 제모용 테이프 제습, , , 
제 초, 

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액체 온도계 카펫용 접착테이프 배터리, , , 
검지관

표 [ -Ⅲ 47 에 따른 완제품 유형별 제품 예시 요약] EU REACH

완제품 결정 기준인 와 는 표 Step 4 Step 5 [ III-48 과 같으며 각 기준을 ] , 

고려한 제품의 완제품 유형 결정 근거는 표 [ III-49 와 같다] .

구분 완제품 판단 절차

Step 4

a
 물질 혼합물을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혼합물이 에서 정의된 기능을 , / Step1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b
 제품이 물질 혼합물 또는 그 반응생성물의 노출 또는 제어를 /

위한 용기 또는 운반체로서 주로 작용하는지 확인

c
 물질 혼합물은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소비 소모 되거나 / ( )

제거 방출 되어 제품을 쓸모없게하고 해당 제품의 수명 ( )
종료로 이어지게 하는지 확인

Step 5

a
 물질 혼합물이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분리되는 경우 제품이 /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가?

b
 물질 혼합물 또는 그 반응 생성물의 운송 이외 제품의 주요 목적이 /

있는가?

c  해당 제품의 수명이 끝나면 물질 혼합물과 함께 폐기되는가/ ?

표 [ -Ⅲ 48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EU REACH _Ste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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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프린터 카트리지 프린터 스프레이 액체 온도계 배터리 제습제 검지관

제품 
기능

종이에 토너 잉크 /
도포

표면에 페인트 
도포

온도 측정 및 표시 전류 공급 대기 중 습도 흡수
대기 중 물질 

농도 측정

Step 4a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 토너 잉크를 /
카트리지에서 
제거 후 다른 
인쇄 또는 기록 
장치에 채울 시 
기존 기능을 
수행 가능

 페인트가 
스프레이 에서 
분리되더라도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음

 액체가 분리될 
경우 액체는 
온도 변화에 
따라 여전히 
팽창 및 수축할 
수 있지만 주변 
온도를 
측정하거나 
표시할 수는 
없음

 전해질과 전극 
활물질 자체는 
배터리 외부에 
전류를 공급할 
수 없음 

 다른 용기에 
보관 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전해질이 비어 
있는 배터리 
용기 또한 제 
기능을 수행 
불가

 제습제는 
분리되어도 
습기를 흡수함

 측정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지관에 있는 
눈금 확인 필요

표 [ -Ⅲ 49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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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49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계속] (Step 4) ( )

제품 
유형

프린터 카트리지 프린터 스프레이 액체 온도계 배터리 제습제 검지관

Step 4b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카트리지는 주로 
제어된 방식으로 
토너 잉크를 전달/
하기 위함
프린터에 맞는 (

기능 제공 및 방출 
제어)

스프레이는 주로 
제어된 방식으로 
혼합물을 전달하
기 위함 분출속도 (
및 유형 제어)

물질이나 혼합물
을 전달하는 것이 
기능이 아님

전해질과 전극 활
성 물질이 배터리
에서 방출되지 않
으므로 용기는 전
해질을 전달 하" "
는 기능이 없으며 
방출을 제어하지 
않음

건조제는 용기에
서 방출되지 않음

물질이나 혼합물
을 전달하는 것이 
기능이 아님

Step 4c

예 예 아니오 예 예 예

토너 잉크는 일반/
적으로 사용 중에 
소모되며 카트리
지는 별도로 폐기
됨

스프레이는 일반
적으로 페인트와 
별도로 폐기됨

액체와 온도계는 
함께 폐기됨

전해질은 물체의 
사용 단계에서 주
로 소모되며 배터, 
리는 수명이 다하
면 더 이상 전류를 
공급하지 않음 

건조제 활성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수명을 
다한 건조제는 더 
이상 습기를 흡착
하지 않음

제품의 수명이 
끝날 때 내부 물, 
질이 소진되어 유
용한 특성이 소진
됨

최종 
결정

완제품과 
물질 혼합물의 /

조합

완제품과 
물질 혼합물의 /

조합
표 [ -Ⅲ 51 참고] 표 [ -Ⅲ 51 참고] 

완제품과 
물질 혼합물의 /

조합
표 [ -Ⅲ 51 참고] 



144

제품 
유형

프린터 리본 청소용 물티슈 초 제모용 테이프 카펫용 접착테이프

제품 
기능

종이에 잉크 도포 표면 오염물 제거 발광 피부표면에 왁스 도포
두 개의 개체를 함께 

고정

Step 4a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잉크를 분리해도 잉
크는 여전히 종이에 
인쇄 등 기능 수행 
가능

 혼합물 자체를 사용
하여 세정 세척 효과/
를 얻을 수 있음

 심지가 없으면 혼합
물은 불꽃을 일으키
지 않음

 접착층은 의도한 목
적으로 수행할 수 있
으나 편의성은 떨어
짐

 테이프의 기능은 접
착면 또는 보강재와 
접착제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됨

Step 4b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 주요 기능은 잉크를 
종이에 전달하는 것
임

 주요 기능은 표면의 
면지를 제거하는 것
임

 심지는 제어된 방식
으로 혼합물을 불꽃
에 전달함

 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어하여 전달함

 테이프의 기능은 단
순 접착증의 분리 또
는 전달을 제어하는 
것이 아님

표 [ -Ⅲ 50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Step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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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50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계속] (Step 4) (2) ( )

제품 
유형

프린터 리본 청소용 물티슈 초 제모용 테이프 카펫용 접착테이프

Step 4c

예 예 예 예 아니오

리본을 폐기하면 대부
분의 잉크가 소모됨

세척 성분은 주로 소
비되고 물티슈는 별, 
도로 폐기됨

사용 과정 중 혼합물
이 연소됨

접착층과 전달물질은 
각각의 유효수명이 끝
나면 별도로 폐기됨

사용단계 중 접착제가 
소모되거나 제거되지 
않음

최종 
결정

완제품과 물질 혼합/
물의 조합

완제품과 물질 혼합/
물의 조합

완제품과 물질 혼합/
물의 조합

완제품과 물질 혼합/
물의 조합

표 [ -Ⅲ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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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액체 온도계 배터리 검지관 카펫용 접착테이프

제품 
기능

온도 측정 및 표시 전류 공급 대기 중 물질 농도 측정 두 개의 개체를 함께 고정

Step 5

예 예 예 예

 액체 없이 기능하지 않음
 전류 공급을 위해서는 혼

합물을 배터리 용기에 담
아야 함

 검지관 튜브에 화학 시약이 
없으면 농도 측정 불가능

 접착면 또는 보강재가 없는 
접착층은 테이프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Step 5b

예 예 예 예

 물질 혼합물의 전달은 제/
품의 주요 기능이 아님

 주요 기능은 전류를 공급
하는 것임

 검출기 튜브의 물질 혼합/
물은 튜브 내에서 반응하
며 튜브에 의해 방출 및 배, 
출되지 않음

 테이프 기능은 기판에 접
착하여 접착면이나 내부 
강화에 있음

Step 5c

예 예 예 예

 액체와 용기 온도계 는 함( )
께 폐기됨

 폐기 시에도 배터리 내 혼
합물 포함되어 있음

 검출기 튜브는 폐기 후에도 
여전히 화학 시약을 포함함

 수명이 다한 후에도 접착
제가 테이프에 남아 있음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물질 혼합물이 포함된 완제품/

표 [ -Ⅲ 51 완제품 결정 단계 에 따른 제품별 완제품 유형 판단]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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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문별 물질 혼합물과 완제품 간 구분 예시/

본 절에서는 제품의 화학적 조성 형태 외관 디자인간의 중요성 추가 , / / , 

공정을 고려하여 완제품 결정 기준인 을 활용한 산업 부문별 물질, Step 6

혼합물에서 완제품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대한 대표 예시를 정리하였다/ .

완제품 판단 절차

Step 6a
 제품이 추가적인 가공 이외 기능을 가지는가 제품이 최종 ? 

사용목적을 위한 기능 을 가지는 경우 (end-use functions)
완제품에 해당될 수 있음

Step 6b
 제품이 시장 출시되는가 또는 소비자가 제품의 형태 외관? , , 

디자인으로 인하여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 경우 제품이 ? , 
완제품에 해당됨

Step 6c

 해당 제품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는 경우 형태에 큰 변화가 없는 , 
가공 공정 드릴링 표면 연마 코팅 또는 차 성형 공정 주조 소결( , , 1 ( , , 
압출 단조 압연 등 만 수행되는가 이러한 가공 공정은 제품의 , , )) ? 
디자인적 개선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일 수 있기에 완제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Step 6d

 추가적인 가공 후 제품의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가?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제품이 혼합물임을 나타냄 다만 표면 인쇄. , 
페인팅 코팅 염색 등 일부 처리공정의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될 , , , 
수 있음

표 [ -Ⅲ 52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EU REACH _Step 6

금속 섬유 종이 플라스틱 고분자 부문에서 원료를 정제하고 최종 제, , , ( ) 

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물질 혼합물과 완제품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

대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한 유형 및 동일 산업 내에서. 

도 물질 혼합물과 완제품간의 경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신중하게 /

판단해야 한다.

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및 예시 금속가공류EU REACH – 

금속 가공 산업의 경우 광물 광석의 가공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다, 

양한 가공 단계를 거친다 해당 산업에서의 완제품 판단의 경우 알루미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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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절차 및 최종제품 생산 단계를 예시로 하여 나타내었으며 다른 금속 , 

가공 단계에서는 완제품 판단 단계 및 관련 공정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야 한다.

그림 [ -Ⅲ 28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혼합물에서 완제품으로의 전환 지점은 압연 잉

곳의 압연 및 추가 공정 후 압출 잉곳의 압출 공정 이후 및 알루미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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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주물 제작 공정 이후로 확인된다 완제품 판단 절차의 을 기반으. step 6

로 알루미늄 가공 공정 및 단계를 검토한 결과는 표 [ III-53 및 표 ] [ III-54 와 ]

같다.

완제품 
판단 
절차

압연 압출 잉곳/ 코일 압출 프로파일/
최종 제품

판재 또는 최종 제품( )

Step 6a

아니오 예 예

 명확한 기능 달성을 
위하여 절삭(cutting) 
또는 스탬핑

등의 공(stamping) 
정이 추가로 요구됨

 알루미늄 코일 압출 프로/
파일은 건설 작업 중 직접
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다른 금속 코일의 경우 
상당한 추가 처리 공정
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
의해야함 

 차량 제작 창틀 제, 
작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사용될 수 있
음

Step 6b

아니오

판단하기 어려움

예

 압연 잉곳 주괴 제( ) 
품의 판매자 구매자, 
는 제품의 외관 디자, 
인보다 화학적 조성
을 중요시함

 구매자에게는 일반적
으로 제품의 모양 외, 
관 디자인이 화학적 , 
조성보다 더 중요함

Step 6c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압연 압출 공정 전 , 
잉곳에는 특정 형태가 
없음

 압연 압출 공정 이후 
의도적으로 생성된 
모양 외관 또는 , , 
디자인이 형성됨

 코일을 시트로 가공하고 
압출 프로파일을 최종 
사용을 위해 가공하는 
것은  사용 편의를 위한 
외관 수정으로 화학적 
조성에 변화를 주지 않음

Step 6d

아니오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화학성분은 추가 

가공 공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화학성분은 추가 가공 
공정 중 변경될 수 있음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 완제품 완제품

표 [ -Ⅲ 53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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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판단 
절차

합금 잉곳 합금 주물 조각 최종 제품

Step 6a

아니오 예 예

 알루미늄 최종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 
다양한 분야에 
사용됨

Step 6b

아니오 예 예

 합금 잉곳 제품의 
판매자 구매자는 , 
제품의 외관, 
디자인보다 화학적 
조성을 중요시함

 합금 주조물의 
구매자는 기본 
모양과 디자인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짐

 화학적 조성은 모양, 
외관 디자인보다 , 
상대적으로 덜 중요

 구매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 외관 디자인이 , , 
화학적 조성보다 더 
중요

Step 6c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
없음)

 합금 잉곳은 용융 
과정에서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가 
없음

 주조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공정 중 
형성

 합금 주물 조각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은 연삭 드릴링, , 
표면 처리 등으로 
이루어짐

 추가 공정 전과 후에 
디자인에는 크게 변화 
없음

Step 6d

아니오 아니오

해당없음 추가 공정 (
없음)

 합금 잉곳의 화학적 
조성은 재용융 중에 
변경되지 않지만 이후 , 
추가 가공 중에 합금 
주조물 주물 의 ( )
화학적 조성은 변경될 
수 있음

 합금 주물의 화학적 
조성은 추가 가공 
중에 변경될 수 있음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 완제품 완제품

표 [ -Ⅲ 54 알루미늄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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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및 예시 섬유EU REACH – 

인공 섬유 및 합성 섬유 가공 절차가 다를 수 있기에 본 보고서의 예시

를 모든 섬유 산업 내 완제품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림 . [ III-

29 는 일반적인 인공섬유 가공 공정을 기반으로 완제품 적용 여부를 보여]

주고 있다 원료의 유형 합성 원료 천연 원료 에 관계없이 가공된 섬유는 . ( / )

완제품으로 간주되며 이후 추가 공정 또한 완제품의 외관 처리 등으로 간, 

주된다.

그림 [ -Ⅲ 29 인공섬유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인공섬유의 경우 이미 추가 가공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용도, . 

의 경우 추가 가공을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에 따라 원Step 6a

칙적으로 섬유는 이미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공섬유 구매자는 일. 

반적으로 특정 구성보다는 디자인이나 모양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다른 , 

구성의 섬유가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섬유의 물리적 특성이 화학적 

조성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인공섬유는 다양한 공정을 통해 . 

조립되거나 조합되어 섬유로프와 같은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 

는 주로 기계적인 공정으로 수행되며 기본 화학 조성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된 섬유는 기본적으로 완제품으로 간주된다.



152

완제품 
판단 
절차

합성 고분자 인공 섬유 섬유 로프

Step 6a

아니오 예 예

 인공섬유는 베개나 
치실의 충전재로 사용 
가능

 섬유로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Step 6b

아니오 예 예

 합성 고분자 
구매자는 외관, 
디자인보다 화학적 
조성을 중요시함

 구매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 
외관 디자인이 더 , 
중요함

 구매자에게는 
제품의 모양 외관, , 
디자인이 더 중요함

Step 6c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고분자는 
등 spinning/drawing 

가공 공정을 통해 
의도적인 외관 모양, , 
디자인을 가지는 
섬유가 생산됨

 섬유는 가공 전 이미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절단 꼬기 마무리 , , 
등의 추가 가공 중 
외관이 변형되며, 
조립 조합된 형태로 /
존재할 뿐 섬유 자체는 
이전과 동일함

Step 6d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압출 전 화학적 
조성이 변경될 수 
있음

 가공성 향상 또는 
염색을 통해 화학적 
조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섬유의 기본 , 
조성은 동일함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 완제품 완제품

표 [ -Ⅲ 55 섬유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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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및 예시 플라스틱 고분자EU REACH ( )– 

플라스틱 고분자 합성 및 제품 가공 절차가 다양하기에 본 보고서의 ( ) 

예시를 모든 플라스틱 산업 내 완제품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일. 

반적으로 플라스틱 고분자 합성 및 가공 산업 중 혼합물에서 완제품으( ) 

로의 전환 지점은 펠렛의 가공 이후로 확인된다 그림 PE . [ III-30 는 플]

라스틱 고분자 합성 및 제품 가공 공정을 기반으로 완제품 적용 여부를 ( ) 

보여주고 있다. 

그림 [ -Ⅲ 30 플라스틱 합성 및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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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판단 
절차

고분자 펠렛 포일PE 포장PE 

Step 6a

아니오 예 예

 추가 가공 공정 없이 
포장으로 직접 사용 가능

Step 6b

아니오 예 예

 변환장치(Converter)
는 화학적 조성에 따라 
고분자 펠렛을 선택하
며 모양 및 외관은 중, 
요하지 않음

 포일의 모양 및 디자PE 
인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함

 다양한 기능을 위하여 다
양한 고분자 포일을 사용
할 수 있음

Step 6c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변 환 장 치
는 고분(Converter)

자의 형태를 의도적
으로 형성하여 그 기
능을 결정함

 추가 공정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수
정만 진행

Step 6d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압출 전 첨가제를 원료

에 혼합하여 특정 기능
을 얻을 수 있음

 포일 자체의 화학적 조성
은 추가 공정 중 변경되
지 않음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 완제품 완제품

표 [ -Ⅲ 56 플라스틱 합성 및 제품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고분자 펠렛은 아직 최종 사용 기능을 가지지 않지만 추가 공정을 거친 후 , 

최종 사용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포일은 포장재로 직접 . , PE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 가공을 통해 사용 및 일부 형태 등이 수정될 수 있다.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파이프 압출 필름 블로잉 블로우 몰딩 시트 성, , , 

형 로토몰딩 발포 압축 성형 섬유 방사 또는 테이프 슬리팅 캘린더링, , , , , 

코팅 또는 사출 성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정들이 혼합물

과 완제품 사이의 경계선 을 형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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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완제품 판단 절차 및 예시 종이EU REACH – 

종이 제작 및 관련 제품 가공 절차 모두를 적용할 수 없기에 본 보고서

에서는 일반적인 종이 및 관련 제품 제작 공정을 예시로 종이 관련 산업 

내 완제품 여부 판단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이 제작 공정 중 혼합물. 

에서 완제품으로의 전환 지점은 종이 스톡과 건조 공정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 -Ⅲ 31 종이 가공 공정 중 완제품 판단] 

초지기에서 얻은 종이는 이미 충전재 포장 등 최종 사용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정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추가 가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 

종이는 이미 추가 가공을 위한 원재료 역할 외에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탈수된 종이는 특정한 형태 표면 디자인을 가진 원재료의 첫 단계로 이, , 

전 단계는 완제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종이의 추가 처리는 종이의 전체. 

적인 형태를 크게 변경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는다, .

초지기에서 얻은 종이는 특정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추가 가공되

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충전재 포장 등 최종 사용 기능을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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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된 종이는 특정한 형태 표면 디자인을 가진 원재료의 첫 단계로 그 , , , 

이전 단계는 완제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완제품 
판단 
절차

스톡 종이 엽서

Step 6a
아니오 예 예

 포장재로 사용 가능

Step 6b

아니오 예 예

 스톡은 대부분 액체 
또는 슬러지로 아직 
모양 외관 또는 , 
디자인이 정해지지 
않음

 종이의 모양 및 디자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Step 6c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탈수 건조 등 추가 /
공정 이후 특정 모양, 
외관 디자인이 , 
결정됨

 추가 공정 절삭 인쇄 ( , 
등 은 종이의 기본 )
디자인을 변형하지 
않음.

 이미 종이 특성에 따른 
기능이 결정됨

Step 6d

아니오 예

해당없음
추가 공정 없음( )

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음

 표면처리 접착 등 , 
공정을 통해 화학물질이 
추가 처리될 수 있으나 
조성이 변형되지 않음

최종 
결정

물질 혼합물/ 완제품 완제품

표 [ -Ⅲ 57 종이 가공 공정 중 완제품 여부 판단] 



연구결과. Ⅲ

157

및 에 따른 완제품 구분 및 예시(2) US OSHA TSCA

 및 에 따른 완제품 정의 차이 분석US OSHA TSCA

미국은 및 에서 각각 완제품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OSHA TSCA

며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는 완제품 정의에서 작업자에 대, . US OSHA

한 노출 및 유해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반면 는 완제품 정의에, US TSCA

서 화학적 조성 및 소비자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US OSHA
29 CFR OSHA § 1910.1200 (C)

US TSCA
40 CFR TSCA § 704.3

완제품은 액체 또는 입자 이외 아래와 
같이 제조된 품목을 의미한다

완제품은 아래와 같이 제조된 품목을 
의미한다

제조과정 중 특정 형태이나 (i)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것; 

제조과정 중 특정 형태이나 (i)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것; 

최종 사용 중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ii)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최종 사용 기능이 
달라지는 것;

최종 사용 중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ii)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최종 사용 기능이 
달라지는 것;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 극소량 (iii) 
또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23)만 
방출하며 직원에게 물리적 , 
유해성이나 건강유해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

최종 사용 중에 화학적 조성이 (iii) 
변경되지 않거나 다른 화학물질, ,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목적과 별개로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 단 액체와 
입자는 모양이나 디자인에 
관계없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표 [ -Ⅲ 58 완제품 정의 차이] US OSHA/TSCA 

와 규정에서 완제품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설정된 US TSCA US OSHA 

이유는 두 기관의 규제 목적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규제. 

의 목적과 초점 그에 따른 정의 차이 발생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23) 에 기반함29 CFR §1910.1200 Hazard communication. (d) Hazar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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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OSHA US TSCA

규제 목적 
및 초점

 의 주요 목적은 OSHA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는 작업장 OSHA
내에서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물리적 및 건강 
유해성을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둠

 에서 정의하는 OSHA
완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극소량 또는 미량의 
유해 화학 물질만 방출하며, 
직원에게 물리적 유해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함

 이는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 의 주요 목적은 TSCA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처리, , , 
배포 사용 및 폐기에 대한 , 
규제를 통해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는 화학물질 TSCA
자체의 유해성과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둠

 에서 정의하는 TSCA
완제품은 최종 사용 중에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거나 다른 화학 물질, ,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목적과 별개로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을 포함함

 이는 화학물질의 최종 용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조성 변화를 감안하여 
규제하기 위함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

 는 주로 작업장 OSHA
내에서의 즉각적인 위험을 
관리하며 작업자가 ,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둠

 이에 는 상업적 OSHA
목적보다는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을 더 중요시함

 는 더 광범위한 범위의 TSCA
화학물질과 그 사용을 
규제하며 환경과 공중 , 
보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 이에 는 제품의 화학적 TSCA
조성 변화와 상업적 사용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

표 [ -Ⅲ 59 완제품 정의에 대한 규제 분석] US OSHA/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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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완제품 확인 예시US OSHA

는 와 달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제품 여부 US OSHA US TSCA

확인 및 구분을 위한 예시를 안내하지않는다 다만 사이트를 . OSHA Q&A 

통해 여러 기업 관계자가 문의한 사항을 토대로 에서 완제품을 구OSHA

분하는 기준 및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 및 규정 표준 해석 정보 공개US OSHA 24)

사업장 내 소화기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관련 
 제조 수입업체에서 소화기가 유해물질로 분류될 경우 에 따른 라벨링 대상에 해당됨, , HCS
 기준에 따라 고압가스용기 내 도에서 절대 압력이 를 초과하는 가스 또는 HCS ( 70 40psi

가스 혼합물 또는 도에서 증기압이 를 초과하는 액체는 물리적위험성이 있는 100 40psi )
유해물질로 간주되어 라벨 정보를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음 

 충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라벨 작성 및 부착 의무 없으나 라벨 제거 및 훼손은 , 
금지됨

 소화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여부를 추가 , 
확인해야 함

배터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관련

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을 고려할 때 누출 유출 또는 파손 ,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납축 배터리는 수소 누출 유출 파손 및 방출 가능성이 있어 점화 시 화재나 폭발을 , ,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 구동 장치 전체는 밀봉되어 있지만 , ( ) 
정상적인 사용 조건 및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누출 유출 또는 파손될 가능성이 , 
있으며 직원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 예 리튬 코발트 흑연 및 또는 ( : , , ) /
물리적 예 화상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간주할 수 없음( : , )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비자 제품으로서 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만 면제29CFR 1910.1200

표 [ -Ⅲ 60 미국 화학제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 대상 비교 예시] 

이외 지난 년 미국 애틀랜타주에서 는 헤어스프레이 제품의 유해2011 OSHA

물질 포름알데히드 노출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 위험성( ) 

을 에 반영하지 않아 적절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지 않은 제조사와 유통사를 SDS

대상으로 최대 의 벌금을 구형한 사례를 확인하였다$15,000 .25)

24) https://www.osha.gov/laws-regs/interlinking/standards/1910.1200/standard_interpretations
25)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region4/09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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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수집2. 

국내 외 주요국의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1) · , ,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사례 조사 분석(UVCB) ·

국내 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 (1) · , , UVCB 

전달 사례 조사 및 수집

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 및 포장 등에 대한 ) 

표시사항 정보전달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와 용기 포장에 대한 표

시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기업‘ ’

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및 정보전달에 활용하도록 년 월 배포 및 기업 활용 ‘23 11

유도를 위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그림  [ -Ⅲ 32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실행화면 및 가이드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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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평법에 따른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 표시방‘

법 및 라벨작성 매뉴얼 을 작성 및 배포하여 기업에서 유해화학물질 혼합’

물에 대한 표시 및 라벨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 -Ⅲ 33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라벨작성 매뉴얼] ‘ ’

국립환경 과학원( , 2022)

안전원고시 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정 ( )

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유, 

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라벨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 -Ⅲ 3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라벨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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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작 및 배포한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작성된 경고표지 라벨링 은 아래와 같이 출력됨을 확인하였다( ) .

그림  [ -Ⅲ 35 혼합물 분류표시 프로그램 경고표지 라벨링 출력물] ‘ ’ ( ) 

나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및 공유 사례 확인) 

 물질정보통합관리 시스템(MADAMS; Material Data Management 

System)

물질정보통합관리시스템 는 유해물질 관련 대응을 위하여 (MADAMS)

기업간 공급망 물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사전 예방 사후 . 

대비적 대응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한 웹 기반의 시스템이다 국내기업이 . 

화학물질관리제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단위의 체계적인 유

해물질 관리 정보전달 제품 부품 소재별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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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그림  [ -Ⅲ 36 웹기반 물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 ‘ ’ 

시스템은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제 환경 규제MADAMS , 

에 대응하며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품질정보 관리 및 시스템화IT 

→ 생산공정별 관리 각 생산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 

리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 원부자재 관리 원부자재의 입고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제품 소재별 관리 제품 및 소재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 : 

추적하여 품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국제환경규제법 선대응체계 마련

→ 국제환경규제법 제공 국제적인 환경 규제 법규에 대한 최신 정: 

보를 제공하여 규제 준수를 지원

→ 유해물질 정보 제공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대체물질 정보 제공 대체 가능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규: 

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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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체계적 대응

→ 표준양식 자동발급 표준화된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ADS, MDS): 

하여 문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물질이력 관리 물질의 사용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가 :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그림  [ -Ⅲ 37 물질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기능] ‘ ’ 

 ChemSHERPA by JAMP(Joint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주도로 개발된 글로벌 화ChemSHERPA (METI) 

학물질 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공급망 내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효율적으, 

로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는 다양한 산업 . Chemsherpa

분야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준수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기업 간, , 

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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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38 및 에 따른 정보 전달 흐름] ChemSHERPA JAMP

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에서 공급망 내에서 완제품에 함유JAMP (MITI)

된 화학물질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물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

립된 컨소시엄으로 주요 목표는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 , 

준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는 화학물질 관리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 JAMP

을 강조하며 일본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는 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극, Chemsherpa JAMP

대화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아래는 . 

는 물질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완제품 정보 관리를 ChemSHERPA

위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Chem SHERPA-CI
제조사 및 협력사의 화학물질 취급 및 정보 기록 및 
관리

Chem SHERPA-AI 완제품 최종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관리 및 전달/

표 [ -Ⅲ 61 시스템] Chem SHERPA 

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ChemSHERPA-CI

시스템으로서 물질 혼합물 내 구체적인 물질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시스템은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상세 성분정보 확인 후 규ChemSHERPA 

제 대응 고위해 우려물질 제한 물질 기타 지역 (REACH SVHC( ), RoHS , 

또는 국제 규제 등 이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확인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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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39 실행 화면] ‘ChemSHERPA-CI’ 

는 완제품 제조 및 취급업체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ChemSHERPA-AI

시스템으로서 최종 제품의 조성 정보 규제 정보 등을 제품 단위의 화학, 

물질 관련 정보 관리 및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ChemSHERPA-AI 

시스템은 또한 입력된 정보 및 화학물질 규제 준수 여부를 하위사용자에

게 전달하여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 -Ⅲ 40 실행 화면] ‘ChemSHERP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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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정보 (2) · / / (UVCB)

전달 사례 조사 및 기업 실무자를 대상 사례 수집 및 애로사항 등 조사

가 제 조에 따른 완제품 내 의 정보전달 의무 및 ) EU REACH 33 SVHC

그에 따른 사례 확인

는 완제품 내 로 지정된 물질이 이상 함유되어 있을 EU REACH SVHC 0.1% 

경우 제 조에 따라 제품 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 REACH 33 SVHC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보 전달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은 정보 공급자 수령자 규제대상 물질명 안전사용 정보 등이 있다 관련 가이드/ / / . 

라인 은 최소한 정보 전달 시 제(Guidance for Suppliers of Articles, 2013)

품 내 포함된 물질명을 제공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SVHC .

Ex. The cable contain dibutyl phthalate (DBP)
이 케이블은 를 포함하고 있음dibutyl phthalate (DBP)

제 조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 전달은 포장 설명서 라벨EU REACH 33 , , IT 

시스템 서면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래 그림 , . [ -Ⅲ 41 와 ] 

그림 [ -Ⅲ 42 는 제 조에 따른 실제 정보전달 사례를 보여준다] EU REACH 33 .

그림  [ -Ⅲ 41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사례 서면] EU REACH 33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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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42 제 조에 따른 정보 전달 사례 사이트 공지] EU REACH 33 _

나)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방법 및 관련 애로(UVCB)

사항 확인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을 신고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

물질의 경우 등록 시 활용한 물질 분석 정보 및 조성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UVCB , 

보건 정보 확인 및 전달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화평법상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전달 수행하는 경우 구성성분 분석 및 성분 함량 정, 

보 확인이 어려워 실무자가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산안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10

함유한 혼합물은 양도 양수하는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이 경, . 

우 화평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물질 중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전달 , 

대상이 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항목
 연간 취급톤수 톤 연 미만으로 화평법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 /

기존화학물질
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표 [ -Ⅲ 62 화평법에 따른 정보제공 규제 미포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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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추후 등, 

록 후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분 및 조성 정보 확인 및 안전보건 정

보 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취급 톤수가 톤 미만인 기존. , 1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 전, 

달을 위해서는 원료 수입 구매 시 등 정보 확인 또는 해외 물/ LoC UVCB 

질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 항에 따, MSDS ( 2023-9 ) 11 9「 」

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 성분 함유량 범위를 영업비, (MSDS) ±5%(

밀 승인 신청 시 로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물질의 안±10~25%) UVCB 

전보건자료 작성 시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질은 명확한 화학 . UVCB 

구조가 알려져있지 않고 조성이 매우 가변적인 물질이다 환경부에서 발행, . 

한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실무 가이드 에 포함된 물질의 " (UVCB) " UVCB 

조성 예시는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Ⅲ 43 물질 조성 예시] UVCB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등 실무가이드(UVCB) , 2020)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 실무자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및 실제 애로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수행 아래 절에서 관련 결과를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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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외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 · / / (UVCB)

정보 전달 관련 기업 실무자를 대상 사례 수집 및 애로사항 등 조사

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 국내 산업 협회 폐기물 석유화학 협회 등( ) ( , ) 

또는 폐기물 재활용 완제품 취급 및 정보 전달 경험이 있는 , , UVCB 

기업 실무자 위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인터뷰 대상 선정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유형별 사례 및 애로사항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유

형의 정보 전달 경험을 가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대상 선정

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개요는 표 [ -Ⅲ 63 과 같음]

업
체

기업
규모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
일반 화학물질 완제품 재활용 UVCB

A 대기업 O X O O
B 대기업 O X O O
C 중견기업 X O X X

표 [ -Ⅲ 63 인터뷰 대상 기업 개요] 

 조사 필요 항목 도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확인 전달방법 등 (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및 정보 전달 수행 시 애로사항 확인을 위

한 인터뷰 질문 도출

인터뷰 항목 질문도출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1-
1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 , 
제품 내 구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지 등 정보 확인

1-
2

 원료 수집의 방법 원료 수집 시 제공되는 정보 유형 등 , 
생산자가 제조 단계에서 확인가능한 안전보건 정보 등 
확인

2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경험 /

및 전달받은 경험에 대하여 확인 

3, 4
 관련 가이드 마련 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및 기타 경험 의견 , 

등 확인

표 [ -Ⅲ 64 실무자 인터뷰 질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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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실무자 대상 인터뷰 진행

인터뷰 대상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수행한 경험

이 있으므로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정보전달 경험 및 , , , UVCB 

애로사항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부록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 1] 

전달 실무자 인터뷰 사전 질문지 참고).

그림 [ -Ⅲ 44 실무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현황 심층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항목 질문도출

완제품

1
 완제품이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정보 

전달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

2 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확인

3  완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확인

4, 5
 관련 가이드 마련 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및 기타 

경험 의견 등 확인, 

복합다성
분 물질
(UVCB)

1
 물질의 제조 생산 및 수입 경험에 대하여 확인을 통해 UVCB ,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

2
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등 전달 경험 여부에 UVCB 

대하여 확인 및 관련 사례 애로사항 등 확인, 

3  관련 기타 경험 의견 등 확인, 

추가 질문 1  산안법에 따른 정보 전달에 대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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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무자 대상 인터뷰 결과

 폐기물 재활용 물질 내 성분 확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물질 내 성분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금속 재, 

활용의 경우 보통 목적 성분에 대한 함량 정보 등을 확인하고 원료 구매를 

수행하기에 불순물 및 부산물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체 분, 

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목 인터뷰 결과

폐기
물 

재활
용  

성분 
확인

 기계적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의 소재 정보 등을 통해 어느정도 , 
확인이 가능한 반면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시험분석을 통해 , 
구성성분 및 미지 성분 불순물 등 을 확인하는 것은 ( ) 100% 
어려움

 소비자 폐기물을 원료로 할 경우 원료 수집 및 구매 단계에서 , 
성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금속 폐기물을 구매할 경우 보통 목적 성분을 사전 확인하고 , 
구매 불순물 등 미지 성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요청 및 자체 분석을 통해 확인LoC 

표 [ -Ⅲ 65 폐기물 재활용 성분 확인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원료 수집 단계 중 확인 가능한 자료

소비자 폐기물 산업 폐기물 여부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가 다르고 수, , 

입의 경우 수입하는 국가 및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가 다른 ,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의 경우 를 전달받더라도 성분 정보가 명확. MSDS

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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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터뷰 결과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
건 정보 

확인

 기계적 재활용된 물질 제품 등을 구매 시 공급사의 / MSDS, 
구성성분 및 불순물 정보를 전달받는 반면 화학적 재활용된 , 
물질 제품 등을 구매 시 폐플라스틱의 소재 정보를 전달받음/

 소비자 폐기물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가 거의 전무함, 
 산업적 폐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정보가 , 

많은 편이며 는 항상 포함되어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MSDS
 산업 금속 폐기물 등을 구매 시 원료 팀에서 사전에 제품 , 

생산에 필요한 목적 성분 금속 정보 를 확인하여 ( ) SDS, LoC 
또는 분석자료 등을 전달받아 확인 후 구매 진행

표 [ -Ⅲ 66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확인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 폐기물 재활용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경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화평법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서식을 활용

하여 이메일 또는 웹포탈을 통해 고객사 하위사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수/

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항목 인터뷰 결과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
건 정보 

전달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화평법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서식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고객사 하위사용자에게 정보 /
전달을 수행

 자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웹포탈을 통해 하위사용자에게 /
정보전달 및 수령증 등을 관리 

표 [ -Ⅲ 67 폐기물 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 완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수행 경험

산안법에 따른 를 작성하여 하위사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달한다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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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터뷰 결과

완제품
안전보
건 정보 

전달

 금속 및 금속 합금 스크랩을 재활용한 금속봉 완제품 의 ( ) SDS 
전달은 산안법의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전달하고 있음

 완제품의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달 예외 대상임을 알고 있음, , 
고객의 요청과 국내외 동종업체도 제공하므로 거부감 없이 
제공하고 있음

표 [ -Ⅲ 68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 관련 실무자 인터뷰 결과] 

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 의견

완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와 동일, MSDS

한 수준으로 정보 전달을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항목 인터뷰 결과

완제품  
안전보
건 정보 

전달

 사용자의 합리적인 노출 가능성에 따라 최소한의 합리적 , 
수준의 정보를 전달 필요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 산안법의 예외와 같이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완제품의 경우 유해 위해성 정보를 /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제품 뒷 부분에 . 
잘 보이지 않게 주의사항 문구로만 한정되어 있음

표 [ -Ⅲ 69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 제조 및 생산 수입 시 안전보건 정보 확보 방법UVCB , 

에 대한 인터뷰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UVCB , /

거나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물질의 경우 등 식별정보 확인 이후. UVCB Cas No. 

에는 대부분의 실무자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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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터뷰 결과

UVCB
안전보
건 정보 

확보

 원료 수집 및 구매 시 물질의 성분 규제 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 , 
등 정보 및 분석자료에 대하여 전달받음 해당 정보 SDS , LoC . 
및 분석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물질 식별 정보 확인 후 정보 
확보 수행

 물질 제품의 화평법 등록을 위해서는 UVCB / chemical identity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상물질의 특성상 여러 , 
후보물질이 존재하여 가장 적합한 물질 선정에 많은 시간 노력 /
소요

 공급사 등 가용 를 통한 MSDS, STN/EHCA/NICS database
동질성 및 유해 위험 자료 확인 당사가 자체 구매한 유료 . , 

활용database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안전보건공단 물질정보 작성 등 , 

규제 현황을 확인하고 자체 분석 등을 진행 화평법 등록 자료 , 
참고 등

표 [ -Ⅲ 70 안전보건 정보 확보 방법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UVCB 

 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UVCB

물질의 경우 화평법에 따른 등록 대상에 포함되기에 대부분 UVCB MSDS

와 함께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서식을 활용함을 확인하였다.

항목 인터뷰 결과

UVCB
안전보
건 정보 

전달

 및 화평법 등록 완료 물질의 경우 화평법 시행규칙 MSDS ( ) 
별지 서식 제 호 문서를 통해 정보 전달26

 화평법 등록 전 를 선제 제공하고 등록후에는 MSDS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화평법 에 따라 제공하고 있음( ) . 

또한 개정 병행 실시(MSDS )

표 [ -Ⅲ 71 안전보건 정보 전달 경험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UVCB 

 기타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또는 물질의 경우 구성성분 및 물질 식/ UVCB 

별을 위한 정보 확인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물질의 구성성분 확인을 위한 분석 방법 또는 수입되는 원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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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요청 시 서식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다 .

항목 인터뷰 결과

기타

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유럽화학물질청 등 화학물질 , , 
안전보건 정보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일부 정보의 차이가 
있어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MSDS 

 화관법 등에 따른 규제물질의 업데이트가 비주기적으로 
진행되어 규제물질 도입 후 발생된 규제물질에 대한 추가, 

유해 위험성 분류변경 등으로 인한 업데이트 GHS / MSDS 
요청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작성대상물질과 비대상 물질이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비대상물질 에 대한 영업비밀 승인 및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 작성될 수 있고 이 를 공급받은 회사에서는 MSDS , MSDS
비대상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에 MSDS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작성대상물질과 비대상 물질이 혼재한 경우 역시 비대상 
물질에 대한 정보 표기 또는 영업비밀 승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주요국가의 관리정책을 참고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SDS “
수신확인 의무 제도의 검토 요청” 

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를 제공 받기 어려우며 폐기물에 SDS (
대한 작성이 없으며 국내의 경우 폐기물 유해성 정보 MSDS , 
자료에 한정되어 받을 수 있음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 
관리하는 중

 폐기물 재활용 소재가 적절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가 더불어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위에서 언급한 구성성분 확인을 위한 .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폐플라스틱의 소재정보 입수 방안 폐플라스틱 전생애 정보에 , 
따른 작성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되었으면 함MSDS 

 구성성분 확정을 위한 시험분석을 통한 구성성분 확인 방안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가 되었으면 함

 수입되는 폐기물은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 
수출국에서 폐기물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하기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전달 가이드가 필요

 폐기물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가이드가 마련된다면 기존 
폐관법에서 운영되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기준을 

표 [ -Ⅲ 72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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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터뷰 결과

병행 검토하여 산업계에서 중복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 노동부 협의를 통해 가이드 마련 필요/

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화학물질의 동질성 
및 유해 위험성 평가 수행 시 화평법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
않는 애로사항이 있음

 폐기물 재활용 소재가 적절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가 더불어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정보전달을 추가하는 것은 찬성치 /
않음 원료의 폐기물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하는 제품이 
완제품인지 물질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완제품의 경우 유해 위해성 정보를 /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제조에 사용된 . 
물질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 
방향제 등에 첨가된 화학물질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함

 제조에 사용된 물질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

 물질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확인하기가 UVCB , 
어려우며 불순물 부산물 구분 또한 명확히 확인이 어려움, , 

 에 대한 작성 시 구성성분과 법적규제항목 UVCB MSDS 15. 
작성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함 대표 물질에 (UVCB 
대해서만 작성 혹은 구성성분 전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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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 지점 파악 및 유형화3.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1)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본 절에서는 국가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와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의무 주체별로 정보 수집 , 

방법과 제공 방식을 요약 제시하여 국내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를 유·

형화하였다 이후 현행 안전보건 정보 전달 체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제. , 

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형화를 추가로 수행한다.

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의 유형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1) , , UVCG

한계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수행, 

가 의무주체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 및 제시) 

국내 산안법과 화평법은 모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양수하는 주체에게 필수적인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의무 주체별로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 본 항목에서는 산안법과 화평법에 따른 각 의무주체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 

름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 [ III-28 은 산안법과 화평법에 따른 의무주체]

별 정보 제공 흐름을 간단히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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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45 산안법과 화평법 의무주체별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 

또한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 제품 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판매자로 구분/ , / , , 

하여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의무주체별 정보수집항목 방법 관련 근거, , , 

법령 정보 전달 방법 등을 그림 , [ III-29~31 과 같이 요약 및 제시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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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46 국내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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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47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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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48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흐름 요약 ] UV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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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적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수행) 

 완제품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

완제품의 경우 고시 제 조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 MSDS 3「 」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무자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실무자가 알고 있음을 . 

확인하였으나 인터뷰 진행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은 완제품 의 정의 및 , ‘ ’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서 오는 정보 전달 면제 여부의 불명확함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완제품에 대하여 단순 제조가 ‘

완료된 제품 의 의미가 아닌 취급 근로자가 제품 또는 그 제품에 포함된 ’ , 

대상 화학물질에 취급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우려가 없더라도 · ,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제도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였다MSDS . 

반면 화평법은 제품 취급 과정 중 물질이 유출 및 노출되지 않는다면 ,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 

안내만으로는 근로자 및 실무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필요한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완제품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실무자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완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합리적 수준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통해 작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폐기물 재활용물질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한계 사각지대 파악 및 , 

유형화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은 물질안전보86 「 」

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 제품의 , ·

경우 별도의 규정 및 지침으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임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폐기물 재활용 물질 및 혼합물의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184

정보 전달 규제 적용 및 작성 주체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존에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판되는 폐기물 재활용 물질 , 

및 혼합물은 별도의 등록을 통해 화평법 규제를 이행해야 함을 질의 사례 

답변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그러나 년 월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 2024 7 , 

통해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정의를 추가하며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 ’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화평법에 따라 등록되었고 최소 년 경과 연간 ( 3 ), 

제조 수입량이 등록된 화학물질의 취급량 범위 이하인 경우 해당 물질은 , 

화평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면제됨을 추가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 , 

화평법 상 등록대상에서 면제되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은 화평법 상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서도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실무자는 산안법에 따른 .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이행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산안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물질 혼합물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

범위 시기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분야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 ,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 물질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한계 사각지대 파악 및 유형화UVCB , 

물질의 경우 산안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UVCB , 10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로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 

해당되며 실무자 대상 인터뷰 결과 모든 인터뷰 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의 구성 성분 및 조성 정보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UVCB 

안전보건 정보 전달 서류 작성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실무자가 안전보건 , 

정보 전달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 전달 사례 조사를 수행한 . 

결과 물질의 구성 성분 파악이 어렵거나 고시 제 조제 항에 따라 , MSDS 11 9「 」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함량비 작성에 제한이 걸린 경우 내 (MSDS) UVCB 

구성 성분 특히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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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구성 성분에 대한 . , 

독성 자료 및 법령 규제 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이는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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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폐기물 재활용 UVCB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대상

 관련 법령 화학물질의 ( ) 「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관한 기준 제 조3」 

 규제 여부 규제 대상 아님( ) 

 관련법령 산안법 시행령 제 조( ) 86 , 
폐기물관리법 제 조2

 규제 여부 규제 대상에 해당됨( ) 

 관련법령 산안법 제 조( ) 10

 규제 여부 규제 대상에 해당됨( ) 

사각지대 
발생지점 

파악

 완제품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면제 대상 여부의 
불명확함

 정보 전달 규제 대상 면제인 완제품 
관련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필요성 확인

 기존 폐기물 재활용의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적용 및 
작성 주체 여부가 불분명했음을 확인

 화평법상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정의 및 조건부 면제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범위 시기 주체 명확화 필요성 확인, , 

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 UVCB 
확인이 어렵고 함량비 제한으로 , 
인하여 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정보 및 구성성분별 독성자료 법적 , 
규제 항목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사각지대 
유형화

 완제품 용어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기업 실무자에게 안내 필요 

 근로자의 합리적인 노출가능성에 
따라 최소한의 합리적 수준의 ,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통해 작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필요

 폐기물 재활용의 산안법 상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대상 여부 및 정보 
전달 주체 범위 시기 등을 명확히 , , 
하여 해당 분야 관련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필요

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 UVCB 
성분 정보 확인 방법과 함께, 
안전보건자료 내 자료 작성 방법 및 
함량 비율 제한 관련 규제 재검토 
필요

표 [ -Ⅲ 73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유형별 사각지대 발생 지점 확인 및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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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안법상 제도적 사각지대 추가 확인

현행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이 화평법에 따라 147 1

등록된 경우 그 정보가 고용노동부에 공유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안법과 화. 

평법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차이가 있기에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 

고용노동부로 심사 및 평가 정보 전달이 수행되지 않았으나 산안법상 신규화학,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 전달 및 공유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이러한 사각지대 유형에 포함될 경우 기. 

업 실무자와 하위사용자간 정보 전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과 기업 실무자 간 정보 전달 및 공유에 있어 사각지대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림 [ -Ⅲ 49 산안법과 화평법의 기존 신규화학물질 및 제도적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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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완제품 폐기4. ( , 

물 복합다성분물질 이슈 포함, (UVCB) )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도출1) 

완제품 안전보건 정보 전달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1) 

 완제품의 정의 및 법적규제범위 명확화의 필요성

완제품은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그 정의와 법적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규제 대상 여부를 ,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에서는 제 조를 통해 완제품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EU REACH 3(3) ,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예시와 완제품 여부 확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와 모두 완제품에 대해 명. OSHA TSCA 

확한 정의를 제공하며 완제품이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규제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규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 , 

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존에 완제품의 규제 대상 여부에 대

한 문의를 받을 때 제품 또는 그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노‘ ·

출 우려 와 특별관리물질의 함유 여부 를 기준으로 답변을 제공해 온 것’ ‘ ’

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취급 과 노출 의 의미가 명확히 설. ‘ ’ ‘ ’

명되지 않아 완제품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국내 규제 상 완제품의 정의, 

와 규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완제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있음(MSDS)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완제품 정의 및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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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현행 안전정보 전달체계 및 산안법 내 완제품 정의 및 기준 안 적용 ( )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확인

완제품 은 산안법과 화평법에서 기존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던 용어가 아니‘ ’

기에 관련 정의 및 기준 안 제시 및 적용 시 보편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 ) 

수 있다. 

특히 에 따른 완제품 정의와 기준을 도입할 경우 기존에 EU REACH , 

산안법에서 사용하던 완제품의 개념과 차이가 있어 초기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산안법 및 화평법은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 

없지만 관련 기준을 통해 대략적으로 완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

항목 완제품 정의 및 기준

산안법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
제 조 완제품으로서 3 )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화평법

 화평법 제 조 항 제품 이란 ( 2 15 ) “ ” 소비자기본법「 」 
제 조2 제 호1 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EU 
REACH

 제 조 생산과정에서 (EU REACH 3 (3))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shape), 
외관 또는 디자인 이 그것의 기능을 (surface) (design)
결정하는 물체

표 [ -Ⅲ 74 국내 화학물질관련법 및 의 완제품 기준 비교] EU REACH

산안법과 화평법 모두 완제품을 판단할 때 화학물질의 노출 여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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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는 화학물질의 노. , EU REACH

출 또는 유출 여부가 아닌 제품의 기능과 그 기능을 결정하는 요소를 기

준으로 완제품을 정의하고 있어 국내 법령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차이를 빠른 시간 내 실무자에게 알리고 완제품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 등을 통해 관련 예

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완제품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 개정의 필요성 확인

기존에 완제품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시 고, MSDS (「

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 조제 항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등이 함유된 2023-9 ) 3 2」 

경우에는 를 통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완제품의 경우 제품 MSDS . , 

내 구성 성분과 그 조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완제품에 대한 , 

작성 지침이 없어 실무자들이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MSDS 

판단된다.

제 조에 따르면 완제품 내 물질이 이상 포함된 EU REACH 33 , SVHC 0.1% 

경우 해당 물질명과 함유량 등의 정보를 라벨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제품 , 

수령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안법에서도 완제품 및 . , 

제품 내 포함된 규제 물질에 대해 대신 라벨 등 간소화된 형태로 필요한 SDS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벨 등을 통해 제품 내 규제 물질 정보를 전달할 경우 실무자의 업무 부, 

담이 감소할 수 있으며 정보 전달 대상을 특별관리물질뿐만 아니라 화평법에 , 

따른 중점관리물질 또는 금지 제한 허가물질까지 포함할 경우 완제품의 안/ / , 

전정보 전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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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물질의 규제 대상 여부 명확화 관련 시사점 도출(2) 

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규제 대상 여부 명확화의 필요성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은 86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폐기물 재활용물질에 대한 ,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 , 

폐기물 재활용 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규제 적용 및 작성 

주체가 불분명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년 월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재활용화학2024 7 , ‘

물질 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며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경우 폐’ , 

기물 재활용 물질에 대해 화평법 규제 대상에서 면제됨을 규정하였다 이. 

로 인해 추후 화평법 상 등록대상에서 면제되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은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서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의 이행 필요성을 실무자가 간과

할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안법 내 폐기물재활용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범위 시기, ,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전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폐기물 재활용물질의 정보 전달 범위 시기 주체, ,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폐기물재활용물질은 폐기물로 86

고려할 수 없기에 산안법에 따른 규제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각지대의 경우 해당 규정 또는 관련 안내서 내부에 

폐기물재활용물질의 경우 산안법에 따른 규제 대상 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 ’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보 전달 방법. , 

시기 주체 모두 기존 산안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수행하면 될 , 110 111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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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물질 및 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정보 (3) (UVCB)

전달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폐기물재활용물질과 는 모두 산안법 제 조에 따라 물질안전보UVCB 110

건자료 대상 물질에 해당되거나 이러한 물질을 포함한 경우 작성 , MSDS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 물질 유형 모두 구성 성분 중 특별. 

관리물질 또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함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

어 실무자들이 작성 및 이를 통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 MSDS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 물질 유형의 특성 분석과 함께 관련 시사점을 다음 항목에서 , 

도출하였다.

가 폐기물재활용물질의 를 통한 정보 전달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MSDS

폐기물재활용물질의 경우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 제조되는 특, ·

성상 제품 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및 유해물질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 

운 것으로 확인된다 실무자 대상 인터뷰 결과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 ,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소비자 폐기물의 경우 성분 확인이 SDS ,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 폐기물기본지침EU (WFD, Waste Framework Directive; 

은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유해폐기물 또는 비유해폐2008/98/EC)

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에서 , . WFD

폐기물의 유해 여부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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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고

Absolute 
Entry

AH
 Absolute Hazardous(AH) entry
 추가 평가 없이 유해 폐기물로 간주

ANH
 Absolute Non-Hazardous(ANH) entry
 추가 평가 없이 유해성 없는 폐기물로 간주

Mirror 
Entry

MH

 Mirror Hazardous(MH) entry
 추가평가를 통해 특정 성분이나 오염 물질로 인하여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유해 
폐기물로 간주

 성분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로 간주될 수 있음MNH

MNH

 Mirror Non-Hazardous(MNH) entry
 추가평가를 통해 오염되지 않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유해성 없는 폐기물로 간주
 성분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로 간주될 수 있음MH

표 [ -Ⅲ 75 에 따른 유해 비유해폐기물 분류] EU WFD /

유해폐기물로 확인되는 경우 제 조에 따라 폐기물 운송장등 라벨을 WFD 19

통한 정보전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운송장에는 운송정보 운송수량 수출 입자 . ( , /

정보 폐기물 유형 폐기물의 유해성 운송수단 최종 처리시설 정보 유해물질 ), , , , , 

코드 협약 코드 코드 코드 등 처리방식 등이 포함된다(Bael , OECD , UN ), .

관련 기술 지침인 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 지침" 26) 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

유형별 유해 및 비유해폐기물 분류를 표 [ -Ⅲ 76 에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

26) Commission notice on technical guidance on the classification of waste 
(2018/C 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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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폐기물 유형 유해 폐기물 분류
01 01 광물 굴착으로 인한 폐기물

01 01 01 광물성 금속성 발굴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01 01 02 광물 비금속성 발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
04 01 가죽 및 모피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4 01 01 살점 및 석회 분할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04 01 02 석회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04 01 03 액상이 없는 용매를 함유한 폐기물의 탈지 AH(Absolute Hazardous)

...
06 06 유황화학물질 유황화학공정 및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MFSU, 

06 06 02 유해 황화물이 포함된 폐기물 MH(Mirror Hazardous)
06 06 03 에 언급된 것 이외의 황화물이 포함된 폐기물06 06 02 MNH(Mirror Non-Hazardous)
06 06 99 이외 달리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
10 04 납 열 야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0 04 01 차 및 차 생산에서 발생하는 슬래그1 2 AH(Absolute Hazardous)
10 04 02 차 및 차 생산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스키밍1 2 AH(Absolute Hazardous)

표 [ -Ⅲ 76 에 따른 폐기물 유형] EU W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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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76 에 따른 폐기물 유형 계속] EU WFD ( )
코드 폐기물 유형 유해 폐기물 분류

15 01 포장재 별도로 수거된 도시 포장재 폐기물 포함( )
15 01 01 종이 및 판지 포장 MNH(Mirror Non-Hazardous)
15 01 02 플라스틱 포장 MNH(Mirror Non-Hazardous)

...
16 06 배터리 및 축전지

16 06 01 납 배터리 AH(Absolute Hazardous)
16 06 02 배터리Ni-Cd AH(Absolute Hazardous)
16 06 03 수은 함유 배터리 AH(Absolute Hazardous)

17 04 금속 합금 포함( )27)

17 04 01 구리 청동 황동, , MNH(Mirror Non-Hazardous)
17 04 02 알루미늄 MNH(Mirror Non-Hazardous)
17 04 03 납 MNH(Mirror Non-Hazardous)
17 04 09 유해 물질로 오염된 금속 폐기물 MH(Mirror Hazardous)

20 03 기타 도시 폐기물
20 03 01 혼합 도시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20 03 02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ANH(Absolute Non-Hazardous)

27) 는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폐기물에만 적용 만일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었다면 적용 17 04 01 17 04 07 , 17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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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 지침은 유형 폐기물의 유해 폐EU MH/MNH 

기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통한 유해성 평가 또는 

분석을 통한 성분 정보 확인이 필요함을 부록을 통해 추가 명시하고 있다. 

항목 비고

정보 확인방법

 에 따른 유해물질 확인 및 유해성 분류 수행EU CLP
 폐기물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에 따른 EU REACH

등록정보 또는 등을 통한 정보 확인 SDS 
 문서 정보BREF 
 산업 공정 핸드북
 폐기물 생산자의 공정 정보
 특정 폐기물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DB

분석방법
유해물질 (

용출 침출/ )

 CEN/TS 16660:2015 
 EN 15863:2015 
 EN 14997:2015 
 EN 14429:2015 
 EN 14429:2015 
 EN 14997:2015 

 CEN/TS 15364:2006 
 CEN/TS 14405:2004 
 EN 12457-1:2002 
 EN 12457-2:2002 
 EN 12457-3:2002 
 EN 12457-4:2002 

분석방법
성분 분석( )

 EN 16377:2013
 EN 16192:2011 

 EN 15216:2007 

분석방법
무기물 분석( )

 EN 14582:2007  EN 15192:2006 

분석방법
유기물 분석( )

 EN 15308:2008  EN 15527:2008 

분석방법
원소 구성( )

 EN 16424:2014  EN 15309:2007 

분석방법
유기탄소 (

함량분석)
 EN 13137:2001 

분석방법
탄화수소 (

범위분석)
 EN 14039:2004 

표 [ -Ⅲ 77 유해폐기물 정보 확인방법 및 분석 방법] 

국내 폐기물관리법 또한 유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로 별도로 지정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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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국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 . 22「 」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 

보 및 함량을 처리업체 등에 공유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 「 」

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와 에 따른 유해폐기물 정보전달 서식 내용EU WFD

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활용 물질과 , 

제품의 수요와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포함된 . ,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사전에 관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재활

용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한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활용 업체와 관련 처리업체가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 

에 확보하여 안전한 재활용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재활용물질의 분석 및 유해성 확인을 위해 기업과 정부 간의 상 

호 협업 및 조사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된다 이러한 지침은 안. 

전보건 정보 전달 시 확인해야 할 유해물질 정보를 표준화하고 실무자들, 

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정보 전달 . , 

사례와 분석 사례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복합다성분물질 의 를 통한 정보 전달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UVCB) MSDS

물질은 폐기물 재활용 물질과 마찬가지로 구성성분과 조성 정보 UVCB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물질에 대. UVCB 

한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 

히 물질은 특성상 구성성분의 함량 범위가 매우 가변적이기에  , UVCB 

작성 시 함량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유해물질MSDS , 

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및 의 경우 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성분별 EU REACH US OSHA , 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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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각 규제는 성분의 농도 범위 상한. UVCB 

값이 최종 유해성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실무자가  작성 시 농도 범위를 넓게 잡더라도 유해성 분류 결과에 SDS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화평법에 따른 . UVCB 

물질 등록 시 함량 범위에 제한이 없기에 물질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 

내 정보 작성 시 규제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MSDS 

인된다 따라서 국내 산안법에 따른 작성 시 물질에 대해 . MSDS UVCB 

함량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산안법에 따른 내 구성성분 정보 에서 물MSDS ‘3. ’ UVCB 

질 하나의 물질로 작성하는 경우 독성에 관한 정보 및 법적규‘11. ’ ‘15. 

제 현황 항목에서 물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규제 물질에 대한 ’ UVCB 

기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작UVCB MSDS 

성 지침이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의 복잡성을 . UVCB 

반영한 성분 기재 방식 독성 정보 제공 방식 그리고 법적 규제 현황 반영 방법, ,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작성 예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 

무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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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와 양도 제공하는 자· ·

는 산안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각각 의 작성 제출 및 제공 110 111 MSDS ,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생산 및 취급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 

작성 작성 방법 제공 대상 및 시기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MSDS , , , 

이로 인해 안전정보 제공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국내외 규제 및 가이드라인 조사 분석 관련 사례 및 실무자 인터뷰 결· , 

과 완제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이 , 

드러났다 특히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은 를 통한 안전보건 . MSDS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완제품에 대한 작성 방법이 불명확, MSDS 

하여 실무자들이 작성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폐기물은 작성 대상이 아, 14 MSDS 

니지만 국내외적으로 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 

활용한 자원회수 및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재활용물질의 

작성 및 제공 주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MSDS , 

전정보 전달의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물질의 경우 화평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면서 동시에 산안법에 UVCB , 

따라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물질의 특성 상 구성성분의 MSDS , 

조성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실무자들이 정보 작성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질 내 포함된 유해물질 정보 전달이 원활, UVCB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정보전달의 사각지대 유형 발생 이유 및 특성을 ,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앞선 절에서 수행되었다 본 절에서. 

는 도출된 사각지대 유형과 시사점에 대해 발생 원인 및 각 특성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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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안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그림 , [ -Ⅲ 50 과 같이 단기적 ]

및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 -Ⅲ 50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 제안

완제품의 기준 및 법적 규제 범위 제안(1) 

한국의 산안법에서는 완제품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고시 고‘ ’ , MSDS (

용노동부고시 제 호 에서는 이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그 제품 및 그 20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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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

는 혼합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에서 근로자가 작업 이라는 설명” . " "

과 노출 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실무자가 규제 대응을 할 때 " " ,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완. 

제품의 정의와 법적 규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는 완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보다 특정한 형태EU REACH "

외관 또는 디자인 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물체 로 (shape), (surface), (design) "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 

한 고체 형태가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가 완제품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

소라는 점이다.

국내 화평법 역시 산안법과 마찬가지로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화평법 내 완제품 관련 조항 및 질의사례 응답집을 통한 예시 등, 

을 통해 화평법에서 판단하는 완제품의 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평법 제 조( 2 ) 
 15. 제품 이란“ ” 소비자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2 1「 」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화평법 제 조제 항( 11 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① 

제 조제 항ㆍ제 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10 1 5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표 [ -Ⅲ 78 국내 화평법에 따른 완제품 관련 조항 및 관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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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 텀블러와 같은 제품은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 , USB,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서 화평법에 따른 규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반면 향초 디퓨저 스프레이 제품처럼 사용 중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경, , , 

우에는 혼합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러. 

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내 화평법은 의 완제품 정의와 기준을 , EU REACH

바탕으로 규제 대상 및 규제 면제 대상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안법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들이 규제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화평법 역시 완제품에 .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예시 등을 바탕으로 , EU 

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따라 국REACH . 

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 내에서 완제품의 정의 및 법적 규제 대상을 명확

히 하기 위해 산안법에서도 와 유사한 방식으로 완제품을 정, EU REACH

의하고 그 규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법률. 

적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안전보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의 개정을 통해 완제품에 MSDS ( 2023-9 )「 」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질의 응답 ‧

사례집(201
9)

 스프레이 제품은 완제품이긴 하나 해당 물질을 소비한 것은 , 
아니며 혼합된 상태로 용기에 담긴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 
혼합물인 화학물질로 볼 수 있음.

 벌크형태로 수입한 합성섬유가 절단 등의 물리적 가공 작업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로 볼 수 있음’

 화학물질 등록 당연면제 대상인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은 텀블러 등과 같이 완제품 수입에 ” , TV 
적용되는 것이며 접착용 테이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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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 안( )

제 조 적용제외 물질3 ( )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2.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 「
관한 규칙 제 조제 호에 따른 420 6」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제 조 적용제외 물질3 ( )
...

완제품으로서 특정한 고체 형태로 2.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화학적 
조성보다 형태 또는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

표 [ -Ⅲ 79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개정 안 제안] MSDS ( 2023-9 ) ( ) 「 」 

제안된 완제품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준 및 판단 절차는 에 따른 완EU REACH

제품 판단 절차를 참고하여 그림 [ -Ⅲ 51 과 같이 구상하여 제안한다 이 판단 ] . 

절차에 따른 제품 판단 예시를 관련 안내서 등을 통해 산업계에 배포 및 공개

할 경우 실무자가 개정된 완제품에 대하여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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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51 완제품 판단 기준 제안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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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단 절차 비고

복사기
토너

 복사기 토너의 경우 물질 혼합물과 , /
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됨

 물질 혼합물과 제품으로 구성된 /
완제품의 경우 작성은 , MSDS 
제품이 아닌 작업 중 노출 우려가 
있는 물질 혼합물만을 대상으로 /
수행하도록 범위 설정 제안

 즉 작업자가 사업장에서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 등 작업자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잉크 토너 에 대한 작성 필요( ) MSDS 

표 [ -Ⅲ 80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복사기토너] (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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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단 절차 비고

용접봉

 용접봉은 제품의 화학적 조성이 형태 
또는 디자인 이상으로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품이 아닌 물질 또는 
혼합물로 간주

 해당 물질 혼합물 관련 / MSDS 
작성 및 안전보건 정보 전달 필요

표 [ -Ⅲ 81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용접봉] (2)_



연구결과. Ⅲ

207

제품 판단 절차 비고

빔H

 빔은 제품의 형태 또는 디자인이 H 
화학적 조성 이상으로 제품의 
기능에 관여하는 완제품으로 간주

 절단 등의 차 성형 공정 중 분진 1
등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노출되도록 고안된 
물질 혼합물이 아니기에 / MSDS 
작성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표 [ -Ⅲ 82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판단 예시 빔] (3)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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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물질 정의 및 관련 안내서 업데이트(2)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은 물질안86 , 「 」

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활용된 폐기(MSDS) . 

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임을 명시

하지 않았으나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 2 1 ‘

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활용된 폐기’ . 

물은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2 1「 」 

않으므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폐기물재활용물질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 제품 은 기존에 명확하게 ( · )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서 언급된 폐기물관리, 86 ‘

법에 따른 폐기물 과 혼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 .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적용과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년 월 환경부가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재활용화학, 2024 7 ‘

물질 을 조건부로 화평법 규제 대상에서 면제함에 따라 추후 화평법 상 등록’ , 

대상에서 면제되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은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서도 

면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 

제 이행의 필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물질이 산안법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령 개정 또는 안내서 업데이트를 제안한다.

기존 개정 안( )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86 (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14. 2 1「 」 
따른 폐기물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86 (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14. 2 1「 」 
폐기물 단 같은법 제 조제 호에 따라 ( , 2 7
재활용된 경우는 제외)

표 [ -Ⅲ 83 산안법 시행령 제 조 개정 안 제안]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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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서MSDS Q&A 

질의Qx.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 생산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Ax.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 및 생산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면제 대상에 86 14」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산업안전보건법「 」
제 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에 104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86※ 「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110 1 “「 」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4.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2 1「 」 

폐기물관리법 제 조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1. “ ” , ( ), ( ), ( ), (燃燒滓 汚泥 廢油 廢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 ( ) 酸 死體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표 [ -Ⅲ 84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서 업데이트 제안 안] MSDS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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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MSDS

관련 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110 ( )

판단기준 . ⅱ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MSDS) .

 ...
추가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  - ( ) 2 1「 」 
또는 제품 또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 
제조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MSDS) .

표 [ -Ⅲ 85 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업데이트 제안 안] MS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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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 특성을 고려한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자료 작성 UVCB 

방법 검토

물질이 산안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UVCB 10

학물질이거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

에 포함된다 그러나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 UVCB 

워 실무자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MSDS .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 확인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물질의 UVCB 

복잡하고 가변적인 조성 특성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UVCB 

해 작성 시 함량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며 특히 MSDS , 

고시 제 조 제 항에 따른 함량범위 기재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정MSDS 11 9「 」 

보 전달이 어려워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안법에 따른 내 구성성분 정보 에서 물질 하나의 MSDS ‘3. ’ UVCB 

물질로 작성하는 경우 독성에 관한 정보 및 법적규제현황 항목에‘11. ’ ‘15. ’ 

서 물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규제 물질에 대한 기재 방식이 명확UVCB 

하지 않아 실무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각지대 및 실무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물질의 특성을 UVCB 

반영한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여 관련 지침을 수정 및 보완MSDS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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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기존( )

 하나의 물질로 표시될 경우 물질 내 함유된 유해물질을 포함한 UVCB UVCB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에 대한 정보 확인 불가능 

개정 안( ( ))

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로 분리될 수 없는 물질의 특성을 , UVCB
고려한 구성성분 정보 및 독성 정보 등 표시 방법 제안

 물질이 혼합물 또는 일반 화학물질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질 유형 추가 작성 UVCB 
및 안내 제안

 구성성분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별도 표기 방안 고려 및 
산업계에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MSDS 
내 예시 추가를 통해 배포 및 공개 필요

표 [ -Ⅲ 86 물질 특성을 고려한 작성 방법 제안 안] UVCB MS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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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86 물질 특성을 고려한 작성 방법 제안 안 계속] UVCB MSDS ( ) ( )

독성에 관한 정보11. 

기존( )

 물질 내 함유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의 독성에 관한 정보 UVCB 
작성 관련 명확한 기재 방법이 없어 실무자 혼란 발생

개정 안( (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 제안 안 과 동일하게 물질 자체 뿐 아니라 ‘3. ’ ( ) UVCB 
내 함유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의 독성을 추가 기재하도록 작성 방법 UVCB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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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86 물질 특성을 고려한 작성 방법 제안 안 계속] UVCB MSDS ( ) ( )

법적규제현황15. 

기존( )

 법적 규제 현황에 내 함유된 규제 물질에 대한 정보 작성에 대한 지침 UVCB 
및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실무자가 작성 시 혼란 발생 및 규제 물질에 MSDS 
대한 정보 전달에 사각지대 발생 가능

개정 안( (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 제안 안 과 동일하게 물질 자체 뿐 아니라 ‘3. ’ ( ) UVCB 
내 함유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중 규제 물질에 대한 정보를 UVCB 

작성하도록 제안
 산안법 또는 화평법에 따른 규제 물질의 경우 내 함유된 규제 물질의 함량에 , UVCB 

따라 규제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함유량 관련 규제 정보 추가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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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4)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147 1 , 

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평법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이미 등록. , 

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 .

산안법과 화평법에서 규정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따라 고시된 기존화학물질 

목록 내 물질 수는 각각 종 종 이상으로 물질 수 차이가 상당히 37,104 , 44,483

큰 것으로 확인된다. 

산안법과 화평법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법

에서 정의하는 기존화학물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화평법의 경. 

우 추가 고시 및 조항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산안법, 

은 지정된 물질 이외에는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안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2024-2 )

제 조 6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85 18 "①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은 별표 와 같다" 2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 조제 호2 3

기존화학물질 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 .
가 년 월 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 1991 2 2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년 월 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 1991 2 2 「 」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기존화학물
질 

환경부고시 (
제 호2023-122 )

제 조 년 월 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1 (1991 2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이라 ( " "「 」

한다 제 조제 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과 같다) 2 3 1 .

제 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2 (「 」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 조제 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2 3
별표 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2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 」

표 [ -Ⅲ 87 산안법 및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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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안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과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계는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시 , 

산안법에 따른 규제 이행 필요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한다 만일 산업계가 화평. 

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이후 산안법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조사 /

보고서 제출 필요성을 놓치는 경우 규제적 사각지대가 발생 기업 실무자와 하위, 

사용자간 정보 전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업 실무자 

간 정보 전달 및 공유에 있어 사각지대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안법과 화평법간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 ·「

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개정을 통한 산안법상 기( 2024-2 )」 

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및 화평법 목록과 일치화를 제안한다.

기존 개정 안( )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85 18① 
고용노동부장관이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은 별표 와 " 2
같다.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85 18 "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2023-122 )「 」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1 2
2.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2023-122 )「 」 

제 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3

표 [ -Ⅲ 8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 조 개정 안] · 6 ( )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 조 기존화학물질 인정3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1.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2. 2

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3. 
그 밖에 별표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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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 소결(5) 

본 연구 용역 결과 제안하는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단

기적 개선방안은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완제품의 기준 및 법적 규제 범위 제안. , 

폐기물재활용물질 정의 및 관련 안내서 업데이트 물질 정보를 고려한 , UVCB 

국내 산업여건 반영 산업계 기존물질목록 업데이트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 

완제품 기준 명확화를 통해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물질에 , 

대한 정의 및 안내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산업 , 

특성을 반영한 물질 정보 제공과 기존 물질목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UVCB 

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단기적 
개선방안

완제품의 기준 및 법적 규제 범위 제안

 산안법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들이 규제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 발생

 화평법 또한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나 관련 예시 , 
등을 바탕으로 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EU REACH

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 내에서 완제품의 정의 및 법적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안법에서도 와 유사한 방식으로 , EU REACH
완제품을 정의하고 그 규제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의 개정을 통해 완제품에 MSDS ( 2023-9 )「 」
대한 정의 개정 제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MSDS ( 2023-9 )

제 조제 호 완제품으로서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3 2
위하여 화학적 조성보다 형태 또는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

표 [ -Ⅲ 89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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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89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계속] (1) ( )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단기적 
개선방안

폐기물재활용물질 정의 및 관련 안내서 업데이트

 재활용된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폐기물의 2 1「 」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외 ,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화평법상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규제 면제 및 안전보건 정보 전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실무자들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 이행의 필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이 제기됨

 이에 폐기물재활용물질이 산안법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또는 안내서 업데이트 제안

산안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86 14. 2 1「 」 단 같은법 ( , 
제 조제 호에 따라 재활용된 경우는 제외2 7 )

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MSDS
추가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 ( ) 2 1「 」 
제조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 또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 ·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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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89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계속] (1) ( )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단기적 
개선방안

물질 특성을 고려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자료 작성법 검토UVCB 

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무자가 UVCB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MSDS 

 산안법에 따른 내 구성성분 정보 에서 물질 하나의 MSDS ‘3. ’ UVCB 
물질로 작성하는 경우 독성에 관한 정보 및 법적규제현황‘11. ’ ‘15. ’ 
항목에서 물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규제 물질에 대한 기재 UVCB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을 파악

 사각지대 및 실무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물질의 특성을 UVCB 
반영하여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 수정 및 보완 제안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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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89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계속] (1) ( )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단기적 
개선방안

산안법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 산안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147 1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화평법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산안법과 화평법에서 정의하는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법에서 명시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 
규제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 이에 산안법과 화평법간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 「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 2024-2 )」 
개정을 통한 산안법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및 화평법 목록과 
일치화 제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 조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6 85 18 "①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 2023-122 ) 1 2「 」 

기존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 호 제 조에 따른 ( 2023-122 ) 3「 」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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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 제안2) 

완제품 내 특별관리물질 등 정보 전달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1) 

고시 제 조제 호는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은 규제 적용 MSDS 3 2「 」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 

품은 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MSDS .

그러나 완제품의 특성상 작성은 실무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다가MSDS 

온다 이는 완제품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화학물질이나 . , 

혼합물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유해성 분류를 명확히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완제품에 포함된 특별관리물질의 정의와 그 정보전달의 . 

의의를 살펴보고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물, , (CMR) 

질 등 작업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별도로 고, 

시된 물질을 의미한다 완제품에 포함되어 작업자에게 노출될 우려는 낮더라. 

도 이러한 유해성 물질은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 

있다고 판단된다.

화평법 또한 산안법의 특별관리물질과 유사하게 물질 또는 인체 건, CMR 

강과 환경에 위해성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vPvB( , very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리하고 있다 화평법 제 조에 따르면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자 . 32

또는 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포함 정보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 

조에 따라 하위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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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53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32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

따라서 산안법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 

방식을 가 아닌 간소화된 형태의 라벨이나 별도의 서면 자료로 수MSDS

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라벨링 방식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 

실효성 있는 정보 전달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실무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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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안법에서 특별관리물질 뿐만 아니라 화평법에서 관리하는 중, , 

점관리물질도 완제품 내 포함될 경우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평법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은 인체 건강 및 환. 

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작업, 

자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물질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완. , 

제품에 중점관리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도 대신 라벨링이나 별도의 서MSDS 

면 자료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안 을 제안한다 제도 개선 ( ) . 

검토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관리물
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호420 6「 」 
특별관리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18 「 」 

제 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1 , ,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 ) 生殖毒性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에서 특별관리물질로 12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중점관리물
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의 호 2 10 2
중점관리물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 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7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 , ,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 ,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 , ,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표 [ -Ⅲ 90 산안법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및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정의] 

따라서 본 연구용역에서 제안하는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내 포함된 특별관리

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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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Ⅲ 54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내 함유 물질 정보 전달 서식 제안 안] ( )

그림 [ -Ⅲ 55 라벨링을 통한 완제품 내 함유물질 정보 전달 제안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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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을 고려한 함량범위 규제 검토 및 개정 검토(2) UVCB 

앞서 언급된 관련 단기적 개선방안에서와 같이 물질은 UVCB , UVCB 

복잡하고 가변적인 특성으로 인해 구성 성분 및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

려운 물질이다 설령 구성 성분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그 조성이 매우 가. , 

변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화평법에 따라 물질을 등록할 때 구성 UVCB 

성분의 조성 범위가 까지 넓게 기재되어 서류가 제출되고 평가10~80%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 -Ⅲ 56 물질의 구성성분 및 조성 정보 복합다성분물질 등록 ] UVCB ( (UVCB) 

등 실무가이드, 2020)

따라서 기업 실무자가 고시 제 조 제 항에 따른 함량 범위 제한 요MSDS 11 9「 」 

건을 준수하며 물질에 대한 를 작성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작성UVCB MSDS , ·

평가된 성분 정보와 실제 에 기재되는 정보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MSDS .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물질은 별지 제 호 서식을 통한 정보 전달 규제 25

대상이므로 실무자는 이 서식과 에 기재되는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 MSDS



해 구성 성분 정보를 생략하거나 함량 범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 

성분별 함량 범위를 임의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 

물질의 성분별 함량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함유된 UVCB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발생UVCB 

하는 문제로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 . 

개선하기 위해 국내 산안법에서 내 성분 함유량 범위 제한이 설정MSDS 

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범위 제한 규, UVCB 

제 완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물질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정보 전UVCB 

달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분별 함량 범위에 대한 현행 . ,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는 UVCB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안법과 화평법 간의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 

고 실무자들이 보다 일관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질의 특성과 산안법과 화평법 간의 규제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UVCB 

여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 일부 개정 안 을 제안한다( ) .

기존 개정 안( )

제 조 작성원칙11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10 1 3⑩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퍼센트포인트 내에서 범위 하한 값 5 (%P) ( ~ 

상한 값 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
있다.

제 조 작성원칙11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10 1 3⑩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퍼센트포인트 내에서 범위 하한 값 5 (%P) ( ~ 

상한 값 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
있다. 다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 
등록된 물질의 경우 등록 서류에 UVCB , 
기재된 함유량과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

표 [ -Ⅲ 91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안 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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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 소결(3) 

본 연구 용역 결과 제안하는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장

기적 개선방안은 정보 관리 체계 강화와 규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제품 내 확인이 어려운 특별관리물질 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물질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검토 및 개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UVCB 

었다 특히 완제품 내 함유된 규제 물질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보 . , 

전달 효율 높이고 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보건 정보전달 기준을 , UVCB 

제안함으로써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

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 MSDS , 

화학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장기적 
개선방안

완제품 내 특별관리물질 등 정보 전달을 위한 제도 개선

 고시 제 조제 호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은 MSDS 3 2「 」 
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됨MSDS

 완제품에 포함된 특별관리물질의 정의와 그 정보전달의 의의를 살펴보고,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이에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을 가 MSDS
아닌 간소화된 형태의 라벨이나 별도의 서면 자료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 또한 화평법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물질도 완제품 내 포함될 경우 정보 , 
전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산안법에 따른 완제품 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은 다음과 같음

  

표 [ -Ⅲ 92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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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Ⅲ 92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결과 계속] (2) ( ) 

구분 개선방안 제안 사항

장기적 
개선방안

물질 특성을 고려한 함량범위 규제 검토 및 개정 검토UVCB 

 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정보전달 UVCB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을 확인

 화평법에 따라 작성 평가된 성분 정보와 실제 에 기재되는 정보 간 · MSDS
차이 발생

 의 성분별 함량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함유된 UVCB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기

 물질의 특성과 산안법과 화평법 간의 규제적 충돌을 해소하기 UVCB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 일부 개정 안 을 제안(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 조 작성원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11 ( ) 10 1 3⑩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퍼센트포인트 내에서 범위 하한 값 ± 5 (%P) (

상한 값 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다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물질의 경우 등록 서류에 기재된 UVCB , 
함유량과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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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결론1. 

산안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110 111 MSDS 

입하려는 자 그리고 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각각 작성 , MSDS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내 화학물질 취급의 복잡성이 증가함. 

에 따라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부산물, 

에 대한 작성 및 제공 여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MSDS . , 

의 경우 산안법에 따른 정의와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MSDS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복합다성분물질. , (UVCB)

과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작성 방법이 불분명하MSDS 

여 실무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제를 조

사 분석하고 관련 사례 추가 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국내 화학물· , 

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각지대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적 개선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 제안1)　

완제품의 기준 및 법적 규제 범위 제안(1) 

한국의 산안법에서는 완제품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고시 고‘ ’ , MSDS (

용노동부고시 제 호 에서는 이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그 제품 및 그 2023-9 ) “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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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합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에서 근로자가 작업 이라는 설명” . " "

과 노출 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실무자가 규제 대응을 할 때 " " ,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완. 

제품의 정의와 법적 규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평법에 따른 완제품의 정의 및 규제 범위를 분석한 

결과 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 EU REACH . 

으로 화평법과 의 완제품 정의와 규제 범위를 반영하여 , EU REACH MSDS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완제품의 정의를 ( 2023-9 )」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내 완제품 정의 개정 MSDS ( 2023-9 )「 」

 실무자가 완제품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완제품 판단 절차, 

와 예시를 포함한 내용을 안내서 등을 통해 제공MSDS 

폐기물재활용물질 정의 및 관련 안내서 업데이트(2) 

산안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은 작성 86 MSDS 「 」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재활용. , 2 1「 」 

된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외 대상

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재활용 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기존 폐기물. 

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규제의 적용 , 

및 작성 주체가 불분명해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행령 일부 개정 또는 안내서 업데이트를 통해 폐

기물 재활용물질이 산안법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실무

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재활용된 폐기물은 제외됨을 명시 86 14

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서 등 업데이트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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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산업계 안내 MSDS 

(3) 물질 특성을 고려한 국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자료 작성 UVCB 

방법 검토

물질이 산안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UVCB 10

화학물질이거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

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물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성지침. UVCB MSDS 

에 따라 성분 및 함량범위 작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및 실무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성 방법 관련 지침이 물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MSDS UVCB 

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내 물질의 유형 및 구성‘3. ’ UVCB 

성분이 명확히 구별되어 명시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제안

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내 물질 자체뿐 아니라 구성성분‘11. ’ UVCB 

별 독성정보가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제안

 법적규제현황 물질 내 함유된 구성성분 중 규제 물질에 ‘15. ’ UVCB 

대한 정보가 추가 작성되도록 제안

 물질에 대한 작성 방법 제안 사항을 작성 지침 UVCB MSDS MSDS 

및 안내서에 반영하여 실무자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산안법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4) 

현행 산안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과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

록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 관련 , /

정보 공백 및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 (「

제 호 개정을 통한 산안법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및 화평법 20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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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 일치화를 제안하였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 조 개정을 통한 · 6 산안법

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및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목록과 일치화 제안

2)　국내 화학물질 정보 전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 제안

완제품 내 특별관리물질 등 정보 전달을 위한 제도 개선(1)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은 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MSDS 

되지 않으며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완제품 특성, MSDS . 

상 작성은 실무자에게 어려운 과제로 다가온다 이에 본 연구에서MSDS . 

는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을 가 아MSDS

닌 간소화된 형태의 라벨이나 별도의 서면 자료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또한 산안법의 특별관리물질과 유사한 화평법의 중점관리물질이 . 

완제품 내 포함될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

보 전달 제도를 개선 및 검토를 제안하였다.

 완제품 내 특별관리물질이 포함될 경우 가 아닌 라벨 또는 별도, MSDS

의 서면 양식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수행되도록 제도 개선 제안

 완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도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수행되도

록 제도 개선 추가 제안

물질 특성을 고려한 함량범위 규제 및 개정 검토(2) UVCB 

물질은 그 조성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화평법에 UVCB 

따른 물질 등록 시 조성범위가 매우 넓게 기재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실무자가 고시 제 조 제 항에 따른 . MSDS 11 9「 」 

함량 범위 제한 요건을 준수하며 물질에 대한 를 작성할 경UVCB MSDS

우 화평법에 따라 작성 평가된 성분 정보와 실제 에 기재되는 정, · MSDS



보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물질의 특성과 산안법과 화. UVCB 

평법 간의 규제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위 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신고된 정보를 반영하여 내 UVCB / MSDS

성분별 함량 범위 기재 검토 필요

 산안법 시행령 제 조 개정 등을 통한 함량 범위 작성 개선 제안86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2. 

 근로자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사각지대 영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

외 사례분석 및 규제 수준 등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국외 주요국의 완제품 정의 및 개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Article) 

안된 국내 완제품 의 정의 및 규제 범위를 바탕으로 완제품에 대한 ‘ ’ , 

규제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MSDS .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완제품 내 포함된 규제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제도 정비 

및 검토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국내 산안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물질의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MSDS 

히 확인하고 관련 안내서 작성 또는 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복합다성분물질 에 대한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서 또는 (UVCB) MSDS 

안내서를 작성하고 업데이트할 때 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산업, 

계에서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MSDS .

 내 구성성분에 대한 함량 범위 관련 개정 검토 시 참고자료MSDS 

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안법에 따른 관련 매뉴얼 작성 또는 교육 시 참고 자료로 MSDS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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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Solution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Chemic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Communication

Objectives :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0 and 11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those involved in the manufacture, import, 

transfer, or provision of substances requiring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must prepare and submit these documents. However, 

as production and handling methods for chemical substances become 

more diverse, confusion arises regarding the targets and timing for 

MSDS preparation throughout the chemical life cycle. Therefore, we 

aim to analyz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blind spots for worker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focusing on the unclear subjects for 

MSDS preparation and the lack of clear standards. Based on this 

analysis, we will propose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Method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for 

chemicals, mixtures, and finished products. We will identify key issues 

related to the delivery of chemical safety inform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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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due to ambiguities in domestic chemical regulations that 

hinder practitioners from determining their obligations regarding 

information delivery.

Also, to address the gaps in chemic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delivery, we will analyze definitions and scopes of finished products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the USA, and conduct a 

case study to uncover domestic blind spots in information delivery.

Through methods of chemical information delivery, related case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ctual practitioners, this report 

aims to identify blind spots in the delivery of chemic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Based on the investigated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identified blind spots in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delivery, we will perform a characteristic analysis 

of each type of blind spot, derive implications, and propose solutions 

to address these blind spots.

Conclusion : 

This report presents short- and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o mitigate the information delivery gaps related to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were based on K-OSHA, K-REACH, the 

Waste Management Act, EU REACH, EU CLP, US TSCA, and US 

OSHA. For case studies, we examined methods for delivering hazard 

classification and labeling information for hazardous chemical mixtures, 

sharing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the obligations under EU REACH Article 33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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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 in articles.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practitioners focused on their experiences 

and challenges in communicating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about 

articles, recycled waste materials, and UVCB substances.

Through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we identified key issues and 

blind spots in the current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In the short 

term, the report highlights the need for a clear definition of "finished 

products" with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to 

reduce confusion among practitioner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arifying the status of recycled material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to prevent regulatory blind spots and enhance 

information delivery in the industrial sector. Additionally, it addresses 

the challenges practitioners face in preparing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for UVCB substances and proposes modifications to 

the MSDS guidelines to better reflect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Lastly, it identifies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 lists in OSHA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recommending 

updates to the notification guidelines to align these lists.

For long-term solutions, the report suggests revising information 

delivery methods for finished products containing special management 

substances, advocating for simplified labels or alternative 

documentation in lieu of traditional MSDS. It further proposes that 

information delivery requirements be applied to finished products 

containing key management substances. Additionally, it calls for a 

review of regulations to address the challenges UVCB substances face 

in complying with both OSHA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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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ing the relaxation of concentration limits to better align 

regulatory practices.

This report aims to enhance the clarity and effectiveness of chemical 

safety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in Korea, ultimately contributing 

to improved workplace safety and health.

Key words : 

chemicals, mixtures, communication of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blind spots, articles, UVCB, recycle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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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1. 

실무자 인터뷰 사전 질문지

실무자 정보■ 

설문자 정보

담당업무

환경안전보건① 

연구개발② 

영업 마케팅/③ 

경영지원④ 

기타 (                                 )⑤ 

업무경력

년 미만1① 

년 미만1-3② 

년 미만3-5③ 

년 미만5-10④ 

년 이상10⑤ 

업종 기업구분

대기업  ① 

중견기업② 

중기업③ 

소기업④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업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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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질문I.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한 경험이 1. 

있으십니까? 

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한 경험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 정보 전달 대상

 정보 전달 방법

 포함된 정보 유형

 관련 특이사례 혹은 애로사항 등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2. 

있으십니까? 

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 정보 전달 주체

 정보 전달 방법

 포함된 정보 유형

 관련 특이사례 혹은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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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Ⅱ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제조 및 생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1. /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1-1. /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사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하여 /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완제품 생산 (

산업적 공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중간체 또는 원료 등을 생산or )

 귀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질 제품의 성분 정보에 /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구성 성분 및 함량 정보 불순물 정보 등에 ? , 

대하여 명확히 알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정보 , ? 

확인을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 ,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제조 및 생산 시 원료는 어떤 방식으로 1-2. /

수집 및 구매하십니까?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원료 수집 시 함께 /

전달되는 정보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내 유해물질 종류 및 함량 규제 정보 등    ( ,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또는 유해성 정보 전달을 2. /

수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련 경험이 있다면 정보 전달 경험에 대하여 ?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한 화평법 등록 및 규제를 이행하며 2-1. /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 귀 사는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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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보 전달 방식 및 전달한 정보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2-2. 

 안전보건 정보 및 유해성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까?

 구성성분 정보 유해성 정보 등 자료 확보를 수행하며 참고한 , 

자료가 있습니까?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수행하며 어려운 점은 /

없으셨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또는 유해성 정보를 2-3. /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면,

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정보 전달 방식 및 포함된 정보 유형

 전달받은 정보를 귀사의 고객사 혹은 하위 사용자에게 재 전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가이드가 3. /

마련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 

말씀해주세요.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하여 기타 4. /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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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Ⅲ

완제품에 대하여 정보 전달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1. ?

완제품 의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1-1. * , 

계십니까?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23-9 · : 「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정보전달 대상이 아닌 완제품에 대해 정보전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예 제외대상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워서 번 문항에서 상세 답변1) (4 )

 예 정보전달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문항에서 상세 답변2) (2-1 )

 예 기타 사유3) 

 정보 전달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수행한 완제품의 유형 및 해당 제품의 

취급방법 등

 정보 전달 방식 및 포함된 정보 유형

 완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수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완제품의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 ?

완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면 이유가 2-1. 

무엇인가요?

 완제품에 대하여 정보 전달 수행이 필요하다면 어떤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 MSDS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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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3. ?

완제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면3-1. ,

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완제품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정보 전달 방식

 포함된 정보 유형

 전달받은 정보를 귀사의 고객사 혹은 하위 사용자에게 재 전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제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 가이드가 마련된다면 어떤 4. ,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완제품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하여 기타 경험이나 의견이 5.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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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다성분물질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UVCB( )Ⅳ

제조 생산 및 수입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1. UVCB , ?

 제조 및 생산 시 원료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 및 구매하십니까UVCB ?

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원료 수집 및 구매 시 함께 전달되는 UVCB 

정보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료 성분 규제 정보 등?( , )

물질에 대한 화평법 등록 및 규제 이행 경험이 있습니까1-1. UVCB ? 

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제품에 대한 화평법 등록 및 규제를 이행하며 /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물질의 안전보건 정보 또는 유해성 정보 전달을 수행한 경험이 2. UVCB 

있습니까 관련 경험이 있다면 정보 전달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설명해주세요.

당시 정보 전달 방식 및 전달한 정보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2-1. 

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까?

 구성성분 정보 유해성 정보 등 자료 확보를 수행하며 참고한 자료가 , 

있습니까?

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을 수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UVCB ?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의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면2-2. UVCB ,

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정보 전달 방식 및 포함된 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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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Ⅴ

 전달받은 정보를 귀사의 고객사 혹은 하위 사용자에게 재 전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 안전보건 정보 전달 관련하여 기타 경험이나 의견이 3. UVCB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 전달 및 1. ‘ ’ 「 」

에 대한 건의 사항‘MSDS’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 전달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 및 

건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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